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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용어설명 _vii

아래 내용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의한 개념을 수용하고 집필진의 의견을 추가하여 각 용어의 

개념을 심화한 것임을 밝힌다. 

농인: ‘농인’은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계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농인들은 ‘눈 중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는 사람’이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과 다르게 소리에 의존

하며 ‘귀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듣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부른다. 다수자인 청인들은 

자신들을 ‘건청인(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농문화와 

시각언어에 기반을 갖고 사는 농인들을 ‘건농인’이라 불러주지는 않는다.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언어 사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수어: 농인의 언어로, 여타의 자연언어와 같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언중에 의해 생성, 발전, 

소멸, 변화해 간다. 매우 시각적인 방식(공간, 비수지, 수지 등)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소리를 사용하는 음성언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법을 갖추고 있다. 음성언어의 하위구조가 

아니며 그 자체로 완전한 언어이다. 

구화: 시각적인 방식이 아닌, 소리를 이용하고 대부분 입을 통해 발화되는 언어이다. 수어와 

다르게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각 언어의 모음 처리에 의해 입모양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음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리의 변화에도 입모양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소리를 배제하는 경우 입모양으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다른 보조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수지한국어(손짓한국어): 한국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가진 문법구조와 틀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손짓을 통해 발화된다. 따라서 손의 움직임과 모양은 한국수어를 차용하지만 모든 의미와 

문법구조는 한국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범주와 동일하다. 누락되는 문법정보와 의미

정보를 입모양, 문맥, 정황, 공유하는 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대상, 

상황, 의사소통 대상 간의 공유정보 정도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어 

단어에 한국수어 단어를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수어의 특질을 구현하지 

못하며 의미 전달에 많은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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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한국 농인의 언어로 한국 농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성장해 왔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한국에서는 음성언어, 문자언어와 더불어 또 하나의 국가 공용어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국 농인 언중에 의한 언어로 한국 농인의 삶과 문화, 사고방식 등을 담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는 환경의 격변 속에 위기 언어의 길에 내몰리고 

있다. 

농(Deaf): 소리(청각)에 의한 가치를 모두 배제하고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온전하게 수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각적 요소에 근거한 정신, 가치관, 의식 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는 철학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다.

농문화: (협의의 개념으로) ‘농’의 개념을 받아들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가는 문화이다. 소리의 진동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요소를 배제한다. 소리 안에는 청각적 요소와 촉각적 요소가 공존하는데 농문화는 

그중 청각적 요소에 의한 부분(현상, 이념, 이상)을 자기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농인은 

그 상태로 온전하며 따라서 청력 상태를 보완하거나 수정, 극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농문화의 범주를 지키고자 하는 현상을 타문화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문화사대주의 혹은 

문화절대주의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속한 문화의 범주와 경계를 이해해야 자신의 

문화를 지킴과 동시에 타문화와 교류하고 관계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문화는 문화상대주의로 설명 가능하다. 농문화는 청문화와 우위를 겨루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 상대와 나의 문화를 있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상대 문화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내력을 받아들이며 존중하기 위한 개념이다. 

농사회: 앞서 설명한 ‘농’개념을 소유하거나 농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사회 구성원 모두가 ‘농’개념과 농정체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농사회는 농학교와 출발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농학교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절대적 소수자인 농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통된 행동양식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농학교의 발달과 함께 공통된 언어와 문화 양식을 공유하는 시공간이 형성되면서 

농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농문화와 농인의 언어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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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미

✍ 교재의 방향과 구성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흥미로운 도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언저리를 맴돌 뿐 그 언어를 제대로 탐험하고 누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에는 좋은 교사와 좋은 교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좋은’이란 그 언어를 

탐방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도(地圖)를 의미한다. 학습자들에겐 해당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도(地圖)가 필요하다. 지도는 지경(地境) 전체를 조망한 결과물이며, 

각각의 길들이 이끄는 결과 또한 보여주기 마련이다. 한편, 새롭고 낯선 언어에 입문한 이들, 혹은 

그 언어권 안에 있지만 지도를 본 적이 없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지도의 

일부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가져다 줄 

결말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교재라는 이름의 이 지도가 탐험자 즉,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내용을 이 지도 안에 담을 수 있었다는 데에 보람을 느낀다.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는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언어는 공동체(言衆)가 있기에 

유지된다는 점에서, 해당 언어의 기반인 문화와 사회를 원어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은 

원어민과 학습자 모두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작업이다. 사실 언어를 배우는 이가 해당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와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더 유능한 언어 

화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언어 교육은 원어민과 언어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문화 전승에 일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를 가르치는 이에게는 그 언어 공동체의 

고유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기꺼이 그 문화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자세, 그리고 그에 걸

맞은 지식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재는 한국수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지도(地圖)가 되어 줄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교재는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농문화와 

농사회 관련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학습자들은 본 과목을 통해 농문화와 농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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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이해와 접근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교재의 내용은 크게 【농문화】와 【농사회】 

두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장에서 제5장, 그리고 제11장은 【농문화】 관련 단원이다. 

  이 단원들에서는 ‘농인에 대하여’, ‘농정체성’, ‘농문화의 바탕’, ‘농문화의 실재(實在)’, ‘농문화와 

한국수어’, ‘농사회의 문화 수용’을 다루고 있다. 농문화는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과 그 공동체의 

무형의 영토인 동시에 유산이다. 농문화 단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의 

진면목, 그리고 공동체의 무형의 영토이자 실제적 유산인 농문화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6장에서 제10장까지는 【농사회】 관련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농인의 사회참여’,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및 농사회 

관련 법’,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 ‘청능주의(오디즘) 이해’를 다루고 있다. 농사회 단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인 농사회의 실제적 모습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농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음으로써 

두 단원을 갈무리하고 있다.

✍ 학습목적

  가. 한국수어 교원이 농인의 정체성을 농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한국수어 교원이 농인의 문화를 농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한국수어 교원이 농사회의 전체적인 특성을 농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목표

  가. 농정체성이 갖는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

  나. 시각 경험에 바탕을 둔 농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다. 농문화와 한국수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라. 농교육과 관련한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마. 농인의 언어권과 관련한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바. 농인의 사회참여 현황을 통해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사. 농사회의 문화 수용 현상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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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설명

제1장 [농인에 대한 이해]에서는 기존 병리적 관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언어적 소수자로 

농인을 이해할 때 비로소 명료하게 드러나는, 농인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농정체성]에서는 ‘농인됨’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농인은 

태생적인 존재가 아니라 ‘농인이 되어가는’ 특수한 여정에 있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글리크먼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농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이중문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제3장 [농문화의 바탕]에서는 ‘문화’에 ‘농’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살펴

봄으로써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문화’와 

‘농인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현상’ 간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제4장 [농문화의 실재(實在)]에서는 농문화 안에 내재된 소수자로서의 문화와 시각 중심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호와 전승이 필요한 농문화와 농예술을 구체적으로 소개

하고 있다.

제5장 [농문화와 한국수어]에서는 농문화의 정수(精髓)인 한국수어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해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수지한국어 권력의 확장과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 보전에 대한 

주제들도 간단하게 설명하여 심화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6장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에서는 농사회의 특성 중 구화주의 중심의 농교육이 

농인들에게 가져온 결과들을 살펴보고 농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바람직한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제7장 [농인의 사회참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농인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자아실현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농인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제8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및 농사회 관련 법률]에서는 농사회의 구성원들이라면 알아야 할 

관련 법률과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방향을 고민

하였다. 

제9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에서는 농사회의 특성 중 농사회의 언어 환경과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황을 언어권과 수화언어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0장 [청능주의(오디즘) 이해]에서는 절대 다수인 청인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청능주의

(오디즘)가 소수자인 농인과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농인과 청인이 동등하게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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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에서는 농인이 향유하고 다루는 모든 문화와 예술 장르를 살펴

봄으로써 문화 수용 및 확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12장 [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에서는 소수 언어이자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다루고,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찰하였다.

✍ 교재의 특성

  본 교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는 언어학, 문화학, 사회학 등의 도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재의 출발점은 ‘농인의 관점’이며 도착점 또한 ‘농인의 관점’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본 교재에는 청인의 입장이 아닌 농인의 입장이 담겨 있으며, 구태여 따지자면 농학(Deaf 

Study)의 관점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농학의 관점이 아닌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렵거나 설명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본 교재에 담긴 관점과 내용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농인과 농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의 하나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인의 입장을 잘 담은 교재, 

농인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설명할 때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견해를 담은 교재를 목표로 

성심(誠心)을 다해 걸어왔음을 밝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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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에 대한 이해제 1 장

요 약

  농인에 대한 이해가 다수자인 청인의 관점이 아닌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리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소수자인 농인과 농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수자인 

청인이 이해하고 해석한 이미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청각장애’는 다수자인 

청인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장애 담론에서 출발하여 장애 담론 안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이 장은 병리적 관점에서 출발한 장애 담론이 농인의 진면목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언어적 소수자로 이름 붙일 수 있는 농인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금 

사회에서는 청인이 절대다수이며 농인이 극소수이다. 농인으로 산다는 것은 ‘청각장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험, 즉 ‘문화로서의 농’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농사회와 다른 장애 

커뮤니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독자적 언어 체계 유무에 있다. 

  농인들은 자신에게 ‘청각장애인’이라는 이름이 아닌 ‘농인’이란 이름을 붙였다.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언어・문화적 관점을 내포한 정의이다.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한국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한국어)가 통용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농인들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청인이 점유한 사회에서 ‘장애’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오늘날 농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이자 언어인 ‘수어’를 통해 공동체와 농문화의 주체

로서, 자신들의 진면목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있다. 

1. ‘장애’와 ‘불편’ 

1) 장애의 해석

오늘날 장애의 의미는 재해석되고 있으며 장애의 범주 또한 확장되고 있다. 장

애 영역의 당사자들이 이 담론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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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면서 장애 개념에 대한 발전된 해석과 실천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그 결실 중 

하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기능 ․ 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이다. 이제 장애 담론은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그 해석의 장을 넓혀가

고 있으며, 장애를 의료적 차원에서 신체적 결함으로 다루기보다는 존재 양식과 

같은 문화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해석이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 담론의 뿌리는 여전히 신체손상과 결함이라는 다수자의 시선에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를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

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담

론이 여전히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장애라는 단어 기저에는 본

래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 결함이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여전히 깔려 있으며 그 결

함의 도착점은 여러 차원에서 겪는 불편이다. 소소한 불편에서부터 존재를 부정당

하는 불편에 이르기까지, 당장에 드러나는 불편에서부터 인식조차 어려울 만큼 숨

어 작용하는 불편까지, 불편의 양태와 차원은 다양하다.

2) 장애가 불편이 되는 사회

신체적 장애는 당사자에게 물리적 불편뿐만 아니라 타자의 시선으로 인한 심리

적 불편 또한 겪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이 장애 그 자체에서 온다고 할 수는 

없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경험하는 불편은 당사자의 신체

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불편이 결함이라 규정된 신체적 

상태에서 오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적 상태가 불편의 요인이 되

는 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결함과 장애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이 바로 결함과 장애를 가진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는 이미 도시공학과 건축학의 기본 이념이 되었

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현대 사

회는 다양한 생애 주기와 신체 조건에 처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기반 시설과 서

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편, 특히 접근권 

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왔다. 물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과 차별들이 

존재하나 시민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이 문제도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보

편적 설계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한’을 해소하는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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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 정보를 시각 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게 발전해 왔다. 따라서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한과 불편은 큰 틀

에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보편적 설계와 접근권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체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된다. 엘리베이터 시설 의무화, 저상버스의 운영 확

대, 음성 안내 시스템과 문자 안내 시스템 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

고 있는 생활 환경 중 일부이다. 이런 환경이 지구 전체에 구현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신체적 조건을 나눠 ‘장애’, ‘비장애’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게 될 것이

다. 결국, 신체 조건 자체가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신체 조건이 사회

적 불편과 제한으로 다가올 때 ‘장애’라는 이름은 지배력을 갖게 된다. 

3) 농은 장애인가?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신체 상태와 그로 인한 경험이지만, 지금의 사회 구조에

선 불편한 일상으로 귀결되는 결함이다.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신체적 결함이 아

니라 신체적 상태로 봐야 한다. ‘소리가 들림’과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둘 다 상

태와 경험일 뿐이며 가치 체계의 개입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난다. 또한, 그 경

험에 ‘결함’이라는 가치 판단을 부여한 것은 농인과 농사회가 아니다. 예컨대, ‘소

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 대한 공포는 청인들이 만들어 낸 신념이다. 농인들은 소

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공포로 경험하지 않는다. 

청인 사회에서 농은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가치 판단을 농인이 구축하지는 

않았으나 농사회는 다수자인 청인의 가치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농

인들은 ‘듣는 것’을 더 우월한 가치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인들에게 ‘듣는 

경험’의 획득과 ‘농사회와의 분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선택은 청인들

의 예상을 빗나가곤 한다.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은 대체적으로 듣는 경험을 

가져 보기를 원하지만 농인 없는 세상, 수어 없는 세상을 원하지는 않는다.  

농인으로 산다는 것은 ‘청각장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

험, 즉 ‘문화로서의 농’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나다(棚田)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청인・중도실청인・난

청인・통합교육 경험자에게 공감되거나 감동을 주는 말에 대해, “그것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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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발상 전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농인의 시점에

서 보면,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하물며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쪽이 더 맞다.”라고 말하였다(다나다 1996, 이시카와 준·나가세 오사무 2009: 

187~188).

4) 농, ‘장애’에서 ‘문화’로

사회적 제한과 불편의 원인이 개인의 신체적 결함에 있다는 것은 다수자의 판단

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신체적 상태와 조건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내가 

장애를 가져서’가 아니라, ‘사회가 내게 맞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기능 ․ 장애 ․ 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를 통해 장애 경험이 개인의 신

체적 결함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생긴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복지

와 교육 분야의 장애 이해도 신체적 결함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러하듯 시스템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장애는 더 이상 불편과 차별의 요인이 아니다.

오늘날 ‘장애’를 주제로 하는 수많은 논의들은 이 지점, 즉 개인의 신체적 결함

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떠안게 되는 유무형의 차별을 다룬다. 

그리고 장애를 신체적 결함이 아닌 하나의 ‘문화’라고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

나 역설적이게도 이 지점에 이르러서 농과 타 장애 영역은 갈림길에 들어서게 된

다. ‘농’은 애초에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연대감을 넘어서는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독자적 언어체계이다. 

바야흐로 언어는 사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아울러서 언

어가 사상형성(Gedankenildung)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닐 수 있다. 언어의 현존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동체적 사고는 또한 동일한 세계관, 즉 모국어적 세계관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 바야흐로 훔볼트에 있어서 언어의 창조는 인류의 내면적 욕구이며, 공동체적 

교류의 유지를 위한 외적인 욕구이다.

(이성준 2007: 141)

농사회와 다른 장애 커뮤니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독자적 언어 체계 유무에 있다. 이것이 농사회를 ‘문화를 갖고 있는 공동체’로 인

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각각의 장애 커뮤니티도 그 집단만이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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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 수 있는 고유한 내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기 이해와 전망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집단들은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 언어가 없는 

공동체의 경험과 해석도 문화 영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과 

해석에 장애 문화라는 이름을 붙인다 해도 농문화와 같은 수준의 밀도와 실체적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바넛(Sharon N. Barnartt)의 말처럼 언어가 없는 

공동체의 경험은 ‘문화’가 아니라 ‘일체감(collective consciousness)’에 가깝기 

때문이다(이시카와 준․나가세 오사무 2009).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농사회’를 병리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

다. 그로 인해 농사회는 ‘청각장애’라는 담론이 만들어 낸 무수한 간섭들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개선되면서 ‘청각장애’ 

담론에 기초한 복지 사업들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병리적 관점에서 농은 그

저 사라져야 할 열등한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농인이 사라지면 그들의 문화도 사

라진다. 그것은 다른 장애영역이 갖지 못한 문화의 정수, 한국수어의 소멸을 의미

한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문화적 존재로서의 농인, 독자적 언어를 갖고 있는 공

동체로서의 농사회의 진면목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수와 소수

‘장애’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의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유물이

었다. 그러나 오늘날 장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장애’는 기존의 담론

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라는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인’은 ‘장

애’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얻게 

되었다. 

사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든 지구촌에는 다양한 상황과 기준에 기인한 다

수와 소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소수에 속한 이들은 여러 사회적 제한과 불편을 겪

는다. 신체적 장애도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조건이 역전된다면 ‘신체적 장애’로 불리던 조건은 주류와 기득권의 표지

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절대다수가 손가락이 여섯 개인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서 

손가락이 다섯 개인 사람은 결함을 가진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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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을 보자. 

[그림 1] 청인이 다수인 지금 사회

  

[그림 2] 농인이 다수인 사회가 있다면?

이 그림은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극소수인 오늘의 세상[그림 1], 그리고 청각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절대다수인 세상[그림 2]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들

이 표현하는 세상은 장애의 유무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어 화자인 농

인들은 세상을 ‘장애’, ‘비장애’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에게 세상은 농인과 

청인이 사는 곳이다. 앞에서 말한 장애, 비장애의 개념에는 병리적 관점만 들어 있

지만, 농인과 청인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문화적 관점이 깔려 있다. 단순한 청

각장애 유무를 넘어 수어 사용과 같은 조건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농인들이 경

험하는 세상은 [그림 1]이며 농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그림 2]일 것이다. 

1) 청인이 절대다수인 세상

우리는 청인이 절대 다수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림 1]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조는 청인의 삶의 양식에 맞추어 구성

되었다. 청인은 다수자이다. 다수자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

은 다수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며 적절한 것이므로 청인들이 지금 사회에서 불편

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운용되는 사회 시스템 안에

서 차별과 소외를 느끼는 소수자들이 있다. 바로 농인이다. 이들은 청인들이 만든 

세상에서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들은 곧잘 이런 

말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농인이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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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인이 절대다수인 세상

[그림 2]는 소수자인 농인들이 한 번쯤 꿈꿔 보는 세상이다. 농인이 절대다수인 

사회 말이다.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 다수자와 소수자의 위치가 역전된다면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 이런 사회에서 농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사회에서도 

청인은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농인이 절대다수인 세상이 있다면 그 곳

의 사회 체제는 농인의 방식에 맞게 구조화되어 있을 것이며, 그 체계 안에서 청인

은 여러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인인 그가 수어를 할 수 없다면 지금의 

농인들이 겪는 일상처럼 청인인 그의 삶은 고군분투해야 하는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속에의 세상은 현실과 정반대였으며, 꿈속에서의 나는…) 

나는 청인…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다. 나를 제외한 내 가족과 마을 사람… 

아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가 귀로 소리를 듣거나 하는 불필요한 기능 따위는 갖

고 있지 않다. 나같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천 명에 한두 명 꼴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가 수어를 사용하고 수어 능력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학 입학도 불가능하다. …(중략)…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불필요하게 무언가가 들린다는 점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소

리)들이 나에게는 큰 고통이 되어 다가온다. 

가족들과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나를 안타까워하며 나를 주류 사회인 농사회에 적응시키

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엔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청력 기관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

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은 청인들이 농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나도 이 수술을 받고 좀 더 수어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수술이 두렵기도 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없

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낀다.

(김유미 2016: 95-96)

3) 상대적 가치

사회의 주류, 다수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좋아 이만한 지위와 권리를 누

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들 중 누군가는 소수에 속한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결함

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며 소수에 속한 이들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도 한다. 그런가하면 이들 중 누군가는 소수에 속한 이들이 사회 주류에 통합되도

록 기꺼이 도울 마음을 갖고 도움을 실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에 속한 이들이 

가진 기득권(편리와 안정과 실현 등)의 대부분은 단지 양적 우위에 의해 주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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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수에 속한 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수에 속한 자는 많은 위기를 겪는다. 

이런 사회 현상의 본질은 냉혹하게도 수의 전쟁에 있다. 

만약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절대다수가 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리를 필

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회 구조와 인프라는 시각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언어는 수어로 재편될 것이며 권력은 수어 사용자의 것이 된다. ‘농’이 절대다수인 

사회, ‘농’이 기득권자인 사회에서는 유전적 ‘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전 공학

이 발달할 수도 있다. 지금의 세상이 이와 반대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청각 

기능’의 상태는 절대 가치가 아니다. 다수와 소수를 결정하게 되는 수와 연관된 상

대적 가치일 뿐이다. 다만, 지금 사회에서는 청인이 절대다수이며 농인이 극소수

이다. 농인은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 양식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외적 조건에 절대적 가치란 없다. 상대적 가치가 있을 뿐이다. 

3. 농, 농인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2개의 이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명시한 ‘청각장애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명시한 

‘농인’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의학적 관점의 정의이고, 후자는 문화․언어학적 

관점의 정의이다. 그리고 전자는 주류 사회에서 대상화한 것이며, 후자는 농인 당

사자들이 선택한 정의이다. 

1) 청인에 의한 정의: 병리적 관점

인류의 절대다수는 ‘듣는 사람’, 즉 청인이다. 청인의 입장에서 ‘소리가 들린다’

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청인은 이런 보편성에서 일탈된 이

들을 ‘청각장애인’이라 부른다. 청인들에게 이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이라

는 보편적인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에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자신

들이 정상이니 농인은 비정상이고, 좋게 표현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 즉 장애

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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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프레임은 병리적 관점에서 도출된 정의이며, 의료, 교육,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근간이 되었다. 의학적 정의는 병리적 관점에서 신체적 결함 유무에 집

중한다. 그리고 청력의 손상 정도 등에 따른 장애의 기준을 제시한다. 의학적 관점

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는 ‘청각장애’이며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고 극

복의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사라져야 할 숙제이다. 이러

한 인식은 사회 보편적인 것이다.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언어 습득과 

사회화를 위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짐은 양육자의 몫이기도 하다. 이렇

게 청각장애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재활 치료와 특수교육,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고, 청인이 구축한 사회 구조에 잘 적응하여 나아가 사회 기

준에 부합하는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는 유․무형의 메시지를 주입받는다. 그렇게 

‘청각장애’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들은 모두 장애 극복의 길에 내몰린다.  

그렇다고 의학적 정의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정의에서 출발한 

‘장애’ 패러다임은 오늘날 그 논리의 출발점과는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 장애도 

하나의 개성으로 이해할 만큼 사회적 논의가 성숙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다양한 사회 제도와 체계에 반영되고 있다. 자연히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도 발전하였다.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

식이 확대되면서 청각 정보가 시각정보로 변환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정착되고 있

다. 사회복지의 여러 혜택도 ‘장애’ 패러다임 틀 안에서 구축되었기에 ‘청각장애’

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청인이 만든 사회 

체계에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려면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의학적 정의로 대표

되는 ‘청각장애’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의학적 정의를 따른 가치 체계만으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이들의 상황과 요구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담아낼 수 없다. 엄밀히 말해 ‘청각장애’라는 의학적 정의는 농사

회 밖에서 농인과 농사회를 규정한 정의이다. 다수자인 청인들은 자신과 다른 이 

소수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했다. 청인은 농인들이 갖고 있

는 문화적 개성을 간과한 채 그저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였다. 농인이 갖는 신체

적 상태에 집중하여 그들을 범주화함으로써 농인의 진면목, 문화적 개성을 외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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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인에 의한 정의: 사회 ․ 문화적 관점

농사회 안에 있는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

다. 농사회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다른 장애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묶일 수 없

는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농사회에 소속되었을 때 

안도감과 평안을 느낀다. 심지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수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조차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인들과 함께할 때 동질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애초에 청인이 아닌 다음에야 이들에게 잔존 청력 정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태도이다. 여기서 내적 태도란 한국수어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이들은 한국수어 원어민이거나 제1언어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

한다. 그리고 자신이 청인들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구화주의로 대변되는 청능주의(오디즘)는 청인 사회가 농인들에게 강요해 

온 세계관이다. 구화주의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농인들은 청능주의(오디즘)에 노출

된 만큼 자신의 상태를 그저 장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자신을 어떻게 소

개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찾기까

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밀라노 선언’1) 이후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빼앗기고 억압받은 채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청인의 역사에서 중세가 암흑기라면 농인의 역사에서 밀라노 선언 

이후의 시간이야말로 뼈아픈 암흑기였다. 이들이 수어를 통해 자신의 지적 토대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는 원천 봉쇄되었으며 청능과 구화의 기치 아래 ‘음성을 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비해야 했다. 그리고 구화주의 100년의 역사 동안 농인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이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미국의 농인 연구자

들은 자신들을 장애인으로 보는 사회에 ‘노(No)’라고 선언했으며, ‘청각장애’라는 

신체적 조건에 집중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를 비판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농인

1) 밀라노 선언: 밀라노 회의(1880년) 참석자는 모두 164명이었는데, 청인 대표들이 163명이었고, 
워싱턴 캔들학교(Kendall Demonstration Elementary School) 교장인 제임스 데니슨(James 
Denison)만이 유일인 농인 대표였다. 나라별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대표들이 143명으로 다수
를 이루었고 미국 대표는 5명뿐이었다. 구화주의 신념을 가지 이탈리아와 프랑스 대표들로 넘쳐
난 이 회의에서 “농아동 교육에 수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미국 대표들은 소외되었다. 결
국 밀라노 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수어보다 말(언어)이 우수하다는 데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 대회에서는 (1) 농인들을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
해 또한 (2) 농인들에게 언어라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농교육과 수업에서 말을 가르치는 것
이 수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을 채택하는 데에 반대 의사를 
낸 사람은 164명 중 불과 6명이었다(장진석 역 2007: 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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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세상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편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

다. ‘농’은 불편하지 않다. 불편은 청인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농인 학자들 중에

는 농인의 세상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신체적 한계가 아닌 문화적 

다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농인과 청인 모두에게 역설했다. 이러한 자아관과 

세계관은 농사회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갤러뎃 대학(Gallaudet University)의 데

프 파워 운동도 농사회에 농인의 주도권과 힘을 되돌려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러한 농사회의 생각과 열망은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와 이치다 야스히로(市田泰

弘)가 발표한, 일본의 ‘농문화 선언’에 잘 드러나 있다.

‘농인이란 일본어와 다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

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에

서부터, ‘농인=일본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木村 ․ 市田 1995=2000, 곽정란 2017: 15 재인용)

농인들은 자신에게 ‘청각장애인’이라는 이름이 아닌 ‘농인’이란 이름을 붙였다.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언어․문화적 관점을 

내포한 정의이다. 한국어로는 청각장애 심도 난청을 나타내는 용어인 ‘농(deafness)’과 

문자가 같아서 혼란을 주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농인’이란 말은 한국수어를 제1언

어로 하거나 제1언어로 사용하려는 언어적 소수자를 의미한다. 영어권에서는 대문자 

D를 사용하여 병리적 척도로서의 농(deafness)과 언어․문화적 존재로서의 농인

(Deaf person)을 구분하고 있다. 

4. 언어적 소수자, 농인

1) 농인은 ‘보는 사람(seeing people)’

농인의 입장에서 세상은 청인과 농인으로 나뉜다. 청인은 ‘듣는 사람’이고 농인

은 ‘보는 사람’이다. 청인은 세상을 귀로 사는 사람이며 농인은 세상을 눈으로 사

는 사람이다. 청인들은 자신들도 눈으로 세상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각 경험이 배제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청인들은 시각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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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들이 발달할수록 청각 경험에 대한 의존도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어폰 없이 휴대 전화를 보고 있는 청인들은 많지 않다. 청인들에게 

청각 경험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농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 경험이 아닌 시각 정보의 제공 여부이다. 농문화의 본질은 청각 경험이 아

닌 시각 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을 눈으로 산다. 사회의 모든 구조와 콘텐츠들이 시각정보를 온전히 

담아낸다면 청각 경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이유가 없다. 농인들이 청각 중심의 주

류 사회를 살면서 경험하는 불완전함과 그로 인한 갈증은 청인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의 산물이다. 실제 농인들은 다른 장애 영역과는 달리 농인들만 모여 있을 때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다.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끼리 모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해

야만 하는 이들끼리 모인다고 가정할 때 그 시공간 안에서 그들은 나름의 일체감

을 경험하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은 어떤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농인들은 수어 사용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들 안에 ‘듣지 못해’ 생기는 

불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듣지 

못함’이 신체적 장애라는 말은 농인만의 회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들은 자신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잘 보는 사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2)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농인의 입장에서 세상은 청인과 농인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엄밀

히 말해 그들의 세계에서 세상은 구화 사용자와 수어 사용자로 나뉜다. 그만큼 농

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어이다.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가 수어인지 아니면 구화인

지는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보다 때로 더 엄중한 가치 기준이 된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농인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한

국수어 화자가 아니라면 농인에게 이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일 뿐이다. 

사실 과학 기술 발전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등으로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들

은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다.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편도 장애 차별 금지와 

접근권 강화 정책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정보 접근권 보장’은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들에게는 한글 자막과 같은 형태의 시각 정보뿐만

이 아니라 한국수어라는 언어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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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자막 형태의 시각 정보로 제공되어도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의 입장

에서는 불편한 접근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 문자인 한글을 시각화한 정보는 한국

수어 사용자들에게 제2외국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언어 구

조가 다르다. 이러한 언어 차이로 인해 농인은 언어적 장벽을 겪는다. 한국어를 시

각화한 한글 자막이나, 한국어 문법을 그대로 수용한 채 수어 단어만 대입한 수지

한국어 통번역 영상은 한국수어 화자인 농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친절한 정보 콘텐츠들이다. 보다 ‘한국수어’다운 통번역 

서비스를 농인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한국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한국어)가 통용되는 환

경에서 살고 있다. 농인이 겪는 고충은 한국인이 타국에서 겪는 고충과 유사하

다. 타국살이를 하는 한국인들이 겪는 사회적 장애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있

다. 오늘날 한국수어 화자인 농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충 역시 ‘듣지 못함’이 

아닌, 언어와 문화가 다름, 그리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한 것이다. 

오래도록 병리학적 자기 이해와 구화주의 교육에 노출되어 온 농인들은 자신들

의 ‘(잘) 들리지 않음’을 불완전함과 결함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사건과 경험

들은 ‘듣지 못함’이 아닌 ‘언어가 다름’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잘 듣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존중받는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요구된다. 

5. 농인의 눈으로 본 사회

청인 사회는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을 장애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접근해 왔

다. 장애라는 개념은 신체 기능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신체 기능의 가치

와 유용성은 당사자가 아닌 다수자의 경험에 준거해 판단되어 왔다. ‘장애’ 대 ‘비

장애’는 청인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인은 오래도록 청인들의 ‘청능주의

(오디즘)’ 이념을 노골적으로 때론 암묵적으로 강요당해 왔다.2) 그러나 이러한 억

2) ‘청능주의(오디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제10장 ‘청능주의(오디즘) 이해’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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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도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수어를 전승해 왔다. 농인들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청인이 점유한 

사회에서 ‘장애’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오

늘날 농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이자 언어인 ‘수어’를 통해 공동체와 농문화의 주체

로서, 자신들의 진면목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있다. 

농문화를 가진 농인들에게 지금의 사회는 한국어라는 음성언어와 문자 기반을 

가진 청인 중심의 사회이다. 청인은 절대다수이며 사회의 권력자이고 모든 기술 

문명의 향방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이다. 농인의 입장에서는 세 부류의 청인이 있

다. 농문화를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동행하는 청인, 농인을 재활과 계몽의 대상으

로 보는 청인, 농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농인에 대해 무지한 청인이다. 그 외에도 농

사회 밖에 있는 구화 사용자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수어도 구사하지만 

농문화를 열등하게 바라보거나 농문화의 경계선에 있는 ‘겉만 농인’인 이들이 있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농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들이 단순히 청각장애 유무만

을 기준 삼지 않고, ‘청각장애 유무’에 ‘농문화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더하여 세상

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농인들은 언어와 문화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회의 지향점은 여전하다. 농인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그리고 농문화와 한국수어를 지향하는 이들이 농사회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농인으로서의 삶은 청각기능의 문제가 아닌 문화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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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체성제 2 장

요 약

  농인은 언어․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이중문화 환경을 살아가는 이들이며, 태생적인 존재가 아니라 

‘농인이 되어가는’ 특수한 여정에 있는 존재이다. 이 장에서는 농정체성과 관련한 담론들의 문제와 

한계를 살펴보고,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와 그 요소들을 통해 ‘농인됨’의 길을 가는 농인의 삶을 다룬다.

  글리크먼과 홀콤의 이론은 국내  농정체성 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

에는 ‘농인됨’이라 불릴 만한 핵심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체성’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은 점은 결정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농인들의 ‘농’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 의식이 몰입 정체성 단계로 무조건 대입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농정체성에 대한 오해는 농정체성을 장애 수용이나 장애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데에서도 생겨난다.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농인이 되어가는 여정’의 출발점이지만 그 도착점에는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다. 인공와우 이식 여부, 구화 능력 수준, 성장 과정의 환경 등은 

농정체성의 연관 요소이기는 하나 핵심 요소는 아니다.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는 농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한국수어 중심의 언어생활, 농문화에 

대한 애착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붙잡고 가는 한 농인 개개인이 출발한 환경과 연관 요소의 

변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 ‘농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농사회는 데프후드(Deafhood)라고 부르며, 언어․문화적 소수자인 자신들의 가치를 ‘데프 게인

(Deaf Gain)’이란 개념을 통해 피력하고 있다. 

1.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이미지이다. 정체성은 자아개념의 핵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인지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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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에릭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은 정체성을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이재훈 역 

2002). 동일성과 차이성은 개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

며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인인 동시에 동력이다. 인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동일성과 차이성을 다루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간다. 그

런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은 문화 정체성, 성 정체성, 민족 정체성 등과 같은 다

층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농정체성은 문화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 정체성에 비견될 만한 의미와 

무게를 갖는다. 어떤 의미에서 민족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는 정체성이기도 하다. 

농인에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있으며 고유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인의 눈에 세상은 농인과 청인으로 나뉘며 때로는 농인 동료가 가족보다 더 가

까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농인에게 있어 농인이란 존재는 개별자가 아닌 공동 운

명체이며 정서적으로 유기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인은 오랫동안 병리학적․우생학적 접근의 대상이었으며, 사회학적 접

근이 이루어진 최근까지도 장애 범주 안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들은 

오늘날까지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농정체성 담론들은 장애와 통합의 패러다

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농정체성 패러다임

1) 글리크먼(Glickman, N. S.)과 홀콤(Holcomb, T. K.)의 이론

1993년에 발표된 글리크먼의 논문 ｢농정체성 발달: 이론적 모델 구축과 검증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은 이후 농정체성 발달 이론의 척도처럼 많은 학자들에게 인용되어 왔다. 

글리크먼은 농정체성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보았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농인이 겪

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이중문화 단계를 최종적인 발달 단계로 평가하였다. 이 이

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물들을 통해 다양하게 인용되었으며 농사회에도 영

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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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글리크먼의 농정체성 발달 이론 Theory of Deaf Identity Development

발달단계 준거집단 농에 대한 시각 농사회에 대한 시각 주요 정서

Stage
Reference 

Group
View of 

Deafness
View of Deaf 
Community

Emotional Theme

청인 청인 병리적 정보가 없거나 전형적 좌절, 우울

Hearing Hearing Pathology
Uninformed 

&stereo-typed
Despair, Depression

주변 유동적 병리적 좋고 나쁨을 오감 혼란, 마찰

Marginal Switches Pathology Shifts from good to bad Confusion & conflict

몰입 농인 문화적 긍정적, 성찰하지 않는 분노/ ‘농인됨’을 사랑

Immersion Deaf Cultural Positive, non-reflective
Anger/ “in love with 

Deafness”

이중문화 농인 문화적 긍정적, 개인적, 통합된 자기 수용,  자부심

Biculturel Deaf Cultural
Positive, personal, 

integrated
Self-accepting& group 

pride

(Glickman, N. S. 1993: 111) 

우리나라에서 글리크먼 이론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홀콤(Holcomb, T. K.)의 

이론이다. 홀콤은 그의 논문 ｢Development of deaf bicultural identity｣에서 

전형적인 농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농인이 공유하는 단일 정체성도 없다는 

전제하에 농정체성을 7가지로 범주화(Categories Of Deaf Identities) 하였다(문

화적 유폐(culturally captive), 문화적 고립(culturally isolated), 문화적 주변

(culturally marginal), 문화적 분리(culturally separate), 청인 문화 우위 이중

문화(hearing dominant bicultural), 농인 문화 우위 이중문화(Deaf dominant 

bicultural), 균형 잡힌 이중문화(balanced bicultural)).(Holcomb, T. K. 1997)

2) 두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

글리크먼의 정체성 이론은 국내 농정체성 관련 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확산된 

이론이다. 글리크먼의 농정체성 이론은 MID(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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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by Sue&Sue 1979)를 모델로 개발한 이론이었다. MID는 소수민족, 특히 

미국의 흑인들의 정체성 발달 모델을 주제로 한 이론으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글리크먼은 농정체성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홀콤의 이론은 농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상호 유사성과 차이점을 주제로 한 농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범주화한 것이었다. 이후 홀콤은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장애

라는 이름표(라벨)를 거부하고 문화․언어적 모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Holcomb, T. K. 2012: 263). 그러나 홀콤이 묶어낸 농정체성 범주(category)

들이 글리크먼의 단계와 융합되며 범주가 단계로 해석되기 시작하였고, 농정체성

이 갖는 다층적인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균형 잡힌 이중문화’에 가치를 부여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두 이론 모두 농정체성의 실제 요소를 제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체성의 바람직한 최종 단계를 ‘이중문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때문에 

두 이론은 한국 농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원 취지와는 달리 농인의 자기 결정

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리크먼과 홀콤의 이론이 

학술적으로 인용되면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농사회 안에서도 

별다른 검증 없이 수용되고 있다. 동시에 이 이론이 농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명

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글리크먼 이론의 한계이자 문제는 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정체성의 요소

가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단계를 설정한 데에 있

다. 이로 인해 농인들의 ‘농’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 의식이 몰입 정체성 단계

로 무조건 대입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났다. 예

컨대, ‘농’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농정체성 형성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글리크먼의 이론에 대입하면 몰입 정

체성의 특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몰입 정체성으

로 간주됨으로써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를 가진 농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미성숙한 인격체로 오인되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글리크먼과 홀

콤은 농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양상을 단계와 범주로 묶어 놓았을 뿐, 농정체

성의 실체, 즉 농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들

의 이론에는 ‘농인됨’이라 불릴 만한 핵심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농인들의 다양한 태도들을 표면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

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농정체성의 실체가 아니다. 몰입 정체성과 이중문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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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등은 농정체성의 요소도 실체도 말해 주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농정체성을 몰입 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나눌 수도 없다

는 것과 이론에서 제시한 단계들을 직선적으로 밟아가며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정체성은 자기 자신과 타자(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 작

용이기에 고정된 한 방향으로 단계를 밟아 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몰입’이라 규정되고 있는 ‘농인들의 자기 인식’은 내용상 자신

의 본질을 규정하고 선언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일종의 인생 좌표로 작용

한다. ‘자기 인식’이라는 좌표를 통해 농인들은 식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며 

타자와의 관계 설정을 해 나갈 수 있다.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인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인식 단계에 대한 

깊은 성찰은 이 두 이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글리크먼의 정체성 이론

은 농정체성의 진면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홀콤의 이론도 같은 말을 되

풀이한 셈이다.

이 이론들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는 정체성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은 

데에 있다. 글리크먼이 제시한 단계들은 상황, 태도,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단계 

자체에 정체성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글리크먼이 

‘이중문화’에 대해 ‘농인으로서 자기 인식과 자부심을 가진 동시에 청인에게 호의

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태’라고 설명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정

체성이란 이름을 붙이면 혼란이 생긴다. 정체성 발달의 최종 단계가 농인과 

청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몰입’에 대

한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몰입은 청능주의(오디즘)와 구화주의에 대한 반작

용으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청인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몰입’은 정체성이 아니라 이중문화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청인과 농인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아

니다. 농인과 청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은 없다. 그러므

로 청인과 농인을 통합한다는 의미의 ‘이중문화’에 정체성이란 용어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이중문화는 농인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일 뿐이며, 그 

환경에 대한 태도와 그 환경 속에서 농인이 가지게 되는 정체성은 별개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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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자기 이해)

환경 반응과 태도

나는 보는 사람이다.
나는 농인이다.

나는 한국수어 원어민이다.

이중문화
청능주의
구화주의
청인 다수

청인은 믿을 수 없다.

구화가 아닌 수어로 소통하고 싶다. 

좋은 청인도 있고 나쁜 청인도 있다.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는 다르다.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는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청인은 유능하고 우월하다.

농인의 정체성은 장애 인식과 수용이 아니라 문화 인식과 수용으로 형성된다. 

한편 글리크먼 이론은 소수자의 주류 사회 통합을 기본 가치와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 통합 ’이라는 개념이 장애 영역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명

제인 반면 문화 영역에서는 그리 간단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는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중문화라는 환경이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입고 농정체성 

발달의 최종 단계이자 모범인 것처럼 왜곡되면서, 농인 개개인이 실제 삶에서 드러

내는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정당한 저항과 문제 제기를 억압에 대한 반발심이 

가져온 부작용이나 위험한 우월주의로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나라에서는 글리크먼 이론의 지대한 영향으로 이중문화 정체성을 농정체성

의 최상의 발달 단계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한국 농사회는 글리크

먼이 만들어 낸 이 정체성 이름에 묶여 자신의 ‘농인됨’을 드러내는 데에 당당하기

가 어려워졌다. 예컨대 농인이 자신의 ‘농인됨’을 강하게 인식하고 한국수어와 농

문화에 대한 애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순간 청인들은 그에게 ‘몰입 정체성을 

가진 농인’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겠다는 농인의 

언행에 ‘몰입 정체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버리고 위험 인물처럼 그를 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농인에게 청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좀 더 성숙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거나 비판한다. 이러한 현상은 글리크먼이나 홀콤

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인들의 건강한 자아정체

성 형성을 억압하는 데에 두 사람의 이론이 사용되는 역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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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중문화 환경에 적응하여 자아실현을 해 나가는 것과 이중문화 환경에

서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지켜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

다. 디아스포라의 대표적 집단인 유대인들, 예컨대 미국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루는 핵심은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에 

둔다. 이들은 몰입 정체성이라 불릴 만한 내적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문화

와 유태 문화의 이중문화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조절하며 살아간다. 결국 몰입 정

체성의 범주로 평가됐던 특징들은 오히려 건강하고 강인한 자아상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소들이야말로 상호 존중의 시공간을 

구축하고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무형의 거점

에 뿌리내린 이들이 이중문화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환경이 되는 상황과 

사건이 다양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단계와 발달의 

기조를 가진 글리크먼의 이론처럼 인간의 정체성과 태도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

면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따라가는 여정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환경-이중 문화

태도

태도            태도

태도

농정체성

[그림 3] 농정체성과 이중 문화 환경

이제 농정체성 담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농정체성를 범주화하고 

발달 단계를 규정하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상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농인됨’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농

인의 내적 거점이 되고 청인들과 상호 존중하는 환경에서 자아를 실현하며 자기 

효용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농인이 있고 농인의 삶이 있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이중 문화 환경 적응을 단계화한 이론들에 농정체성이란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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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체성의 실체와 그 요소들을 탐구하는 일에 역량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농정체성(Deaf Identity)과 장애 정체성(disability Identity)

농정체성에 대한 오해는 농정체성을 장애 수용이나 장애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데에서도 생겨난다. 농사회 안팎에서 특히 농교육의 현장에서 장애 정체성 이론과 

농정체성 이론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물론 농인은 장애 정

체성과 농정체성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두 정체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청각장애’라는 신체 조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정체성이 같은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농정체성은 장애 정체성과 등가 개념이 아니다. 농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듣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정체성이 아니다. 농정체성은 신체적 다름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주류와 다름을 인식하고 그 다름이 ‘틀렸음’을 뜻하지 않음

을 자각하는 데에서 형성된다. 농정체성은 청능주의(오디즘)가 지배하는 이 사회의 

‘장애’ 패러다임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고유의 방식인 데프 웨이(Deaf Way)를 지

향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된다.

아래는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시이다.

[표 2]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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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체성
Deaf Identity

장애 정체성
disability Identity

자기 인식 나는 농인이다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 이해

‘극복해야 할 상태나 결여 또는 결핍
의 상태가 아니며, 듣는 방식이 아닌 

보는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농인이면 편할 

텐데’)

‘청각장애를 극복해야 해’

세계관 농인과 청인으로 세상이 구성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세상이 구성

된다.

한국수어

제1언어 한국어 보완 수단

우리만의 언어가 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
해하기 어려워 한국어 대신 사용

하게 되는 언어(소통 수단)

한국어
제2언어 제1언어 

학습과 삶의 질을 위해 익혀야 한다. 한국수어보다 한국어가 편하다.

수어통역
나는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정보를 

전달받기 원한다.
나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

농정체성은 장애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농인이 되어가는 

여정’3)(Paddy Ladd 2003)의 출발점이지만 그 도착점에는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

적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다. 정체성이란 공동체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무형

의 거점이자 내적 태도이다. 그렇다면 농정체성을 구성하는 요건들은 무엇일까? 

농인을 농인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과 결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살펴

보자.

4. 농정체성의 연관 요소

사회 구조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농사회의 ‘농정체성’ 담론에 새로운 고

민들을 가져왔다.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의 성장 과정과 환경, 신체 조건(인공와우 

사용 등)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농사회가 수용하고 정리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담론은 ‘농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농인됨’의 조건

3) 이와 관련해서는 <6장 농정체성의 지향점>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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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에 대한 고민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주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체성이나 문화에 어떤 이름을 붙이려는 행위는 그 근거가 되는 기

준 설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

야만 하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농사회는 이런 인식 속에서 농정체성의 기준 

혹은 범주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담론을 위해 

고려하게 되는 연관 요소들이 있다.

1) 청각장애

(1)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대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 유무는 농인과 청인을 나누는 기본 전제이다. 청인이 아무리 한국수어

를 잘 구사한다고 해도 그를 농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청인이라는 용어가 의미

하는 신체적 조건이 ‘청력(들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모의 청인 자녀들

은 아무리 수어를 잘하더라도 ‘농인’이 아니다. 

그런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청각장애를 인식하고 수용한다고 해서 

그가 농인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농인이 되는 기본 요건

이기는 하나, 개개인의 잔존 청력도가 농정체성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음악을 즐긴다고 해서 그를 농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잔존 청력이 전혀 없더라도 문화적으로 농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농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험은 ‘듣지 못함’에 있지 않으며, ‘들을 

필요가 없이’, ‘보는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다. 그래서 농인은 ‘청각장

애를 갖고 있을 뿐’, 그 ‘장애 경험’이 정체성의 주요 근간을 이루지는 않는다. 농

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것은 시각적 삶의 경험이다. 이것은 결여와 결핍의 삶

을 의미하지 않으며, 듣는 방식이 아닌 보는 방식의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농인이 자신을 ‘청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청각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농인 자신이 용어의 의미를 자각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기보

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순응하여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다. “나는 청각장애

를 가졌다.”와 “나는 청각장애인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자아관

을 배경으로 한다. 청각장애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으나 청각장애가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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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청각장애인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그들은 자신을 ‘농인’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청인들이 못 알아들으니 내키지 않는 방식이지만 “나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다. 청인은 그때서야 상황을 이해한다. 그래서 농인은 자신

들을 ‘농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청인에게 ‘청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한다. 

(2) 잔존 청력과 농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농정체성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잔존 청력 정도는 농정체성과 그다지 연관 관계가 크지 않다. 잔존 청력과 청능․

발화․독순 능력, 잔존 청력과 수어 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어떤 규칙도 

나타나지 않는다. 잔존 청력과 청능․발화․독순 능력은 서로 정비례하지 않으며 

청능, 발화, 독순 능력 사이에도 큰 연관 관계가 없다. 또 잔존 청력이 많다고 수

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어 능력은 습득 시기 및 습득 환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사회 내 농인들의 잔존 청력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

다. 음악을 듣거나 구화 소통이 가능한 이들도 있고, 전혀 불가능한 이들도 있다. 

이들 모두 농사회 안에 있다. 잔존 청력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학교를 졸업

한 이들도 있고, 잔존 청력이 거의 없음에도 통합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다. 

농사회에서 잔존 청력의 수준은 환영의 기준도 배척의 기준도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농정체성에서 잔존 청력은 주요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잔존 청력을 

대하는 농인의 태도는 그의 농정체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잔

존 청력에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은 ‘농인됨’의 기준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태도일 

수 있다. 그리고 청인의 ‘듣는 능력’을 동경하고 우월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가 있다

면 그가 농정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잔존 청력을 가진 

이들을 적대시하는 이가 있다면 그 또한 농사회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정체성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2) 인공와우

(1) 인공와우 이식술의 발전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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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이식술은 와우(달팽이관)의 질환으로 양측 귀에 고도의 감각 신경성 난

청이 발생한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력에 도움이 안 될 때, 인공와우를 달

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이다(서울대학교 의학정보 2018).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요건과 이식술의 부작용과 한계, 필수적인 후속 조치(조율과 언어 치료)를 충

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받는 아동이 늘어나고 이식

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나타

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작용과 사회 적응 과정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실제적 조사와 보

고가 필요하다. 

물론, 인공와우는 기술적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한 제도와 혜택 기부 등 다양한 경로로 

이식술이 장려되면서 이식술 대상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심적 부담을 줄고 

있다. 

(2) 인공와우 이식술과 농사회

인공와우 이식술은 구화주의와 더불어 농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큰 위협이

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와우 이식술의 위험성과 제한점, 의료 윤리적 과제 등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인공와우 정책의 가장 큰 쟁점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수술’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세 미만의 유아에게도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후 

12개월부터 수술이 가능하도록 미국 FDA의 공인을 받은 상태다. 가능한 한 소리에 빨리 

노출시키는 것이 언어 습득에 유리하다는 의료계의 분위기,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 부모

의 헌신적 사랑이 아이들의 수술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더욱 마음 아픈 건, 이런 부모의 선택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

들은 수천 번 생각해 보고 고민하지만, 결국 음성언어 사회에서 ‘사람 구실’하게 하려면 이 방법 

외엔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마침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다. 이것은 외국과 달리, 수술 

없이 수어를 익히며 성장해서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농인을 한국 사회가 

키워 내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성공 사례가 없는 길을 누가 아이와 함께 걷고자 하겠는가!

(김유미 20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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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인공와우 이식술은 이전에 농인이 사용하던 의료 기기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과 위협을 농사회에 가져 왔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의료적 노력의 산물

이며 청각장애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농인의 소멸이 놓여 있다. 

인공와우 이식술이 발전하고 확대될수록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소멸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술은 농문화 말살이라는 비난과 저항을 받으면서

도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그 영향력을 넓혀 왔으며, 농사회는 인공와우 이식술이

라는 물결에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제 농사회는 인공와우 이

식술 확대 정책에 대한 실제적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한 농사회의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러

한 현상은 민족소멸의 운명 앞에 처한 소수 민족의 저항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인들이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특히 농아동의 상당수가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고 있는데 농부모의 

농아동들도 예외는 아니다. 

농사회는 한동안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이를 ‘농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

감을 가졌다. ‘농정체성’이 있다면 인공와우 이식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담론도 있

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농사회 안에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렇

게 문화적 존엄성을 지키고자 인공와우 이식술을 거부하는 농인들도 인공와우 이

식술을 한 이들을 공격하거나 밀어내지는 않는다. 자신의 선택과 별개로 그들의 

선택도 존중하고 있다. 사실 농인들은 인공와우 이식술을 통해 잔존 청력이 좋아

진다 해도 수술 당사자가 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인공와

우 이식술 여부는 성인이 된 농인들에게 농정체성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아니다. 

다만 청인 부모를 둔 대다수의 농아동들이 인공와우 이식술과 함께 농사회로 돌아

올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할 뿐이다. 수술과 조율(맵핑), 언어치료, 그리고 통합교육

이란 궤도열차에 오른 그 아이들의 손에 한국수어를 쥐어줄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

이다.  

(3) 농사회의 전략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공와우 이식술 여부는 애초부터 농정체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농정체성과 농문화를 위협하는 요소일 뿐 농정체성

과 농문화 유무를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머리에 기계가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든지 그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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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붙어 있는 기계가 아니라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 숨 쉬고 있는 언어와 문화

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았더라도 농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느

끼게 하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한편 인공와우의 위세로 인해 사양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보청기 업

계 또한 기술적 발전을 일구며 인공와우와 경쟁하고 있다. 의료 기기들이 서로 어

떤 협력과 경쟁 구조를 가지든 관계없이 농사회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이

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농아동에게 수어 언어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수어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농사회의 다급한 화두가 되었다. 

3) 한국어 능력(구화 능력)

(1) 농학교와 농인(구화 능력과 농인)

농사회 안에 있는 농인들 중에는 구화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거나 뛰어난 구

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수어에 상대적으로 서

툰 이들도 있지만 한국수어 구사력이 뛰어난 이들이 더 많다. 그러나 어떤 농인이 

구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농사회가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리

고 한국수어 원어민 중에 농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농

사회는 그런 이들 모두에게 이질감을 가지거나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지도 않는다. 

실제 농사회 구성원들이 수어 사용자인 농인에게 그다음 단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출신 학교이다. 학령기 시절을 보낸 곳이 농학교인지 구화학교인지 그 외 다

른 학교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농학교 출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농정체성을 가졌음

을 의심하지 않는다. 구화학교 중에도 농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농인들

은 그곳 출신들도 농정체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인지한다. 또 구화학교나 일반학교 

졸업자라 하더라도 농인교회와 같은 농인 공동체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당연히 농

인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진다. 농학교와 농인교회(종교 커뮤니티)는 농문화의 요람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인들은 이 두 커뮤니티에서 성장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농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뒤늦게 농사회에 들어온 것으로 인지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성

장한 사람의 농정체성은 암암리에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청인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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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 지연 카르텔과는 다른 문제이다. 농인의 공동체는 청인 세계의 그것처럼 이

익을 얻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농인에게 농 정체성을 부여하고 길러 주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사회에서 구화 능력은 농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구화 능력은 개인의 능력 혹은 경향일 뿐이다. 따라서 “그는 말(구화)을 잘

한다.”와 “그는 구화인이다.”는 서로 다른 접근이며 결론이 될 수 있다. 흔히 ‘구화

인’이라 불리는 대상은 농정체성을 공급받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며 현재 시점에서

도 농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2) 한국어 습득자의 농사회 진입

구화 사용자는 제1언어가 한국어인 이들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농사회와 

연결 고리를 갖지 못하거나 약한 연결 고리로 인해 한국어 습득에만 몰두한 채 언

어 습득 시기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여 성장한 이들은 통

합교육과 구화주의 학교 등에서 학령기를 보내면서 성인이 된다. 그 과정에서 농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한 이들은 한국어 화자로서 장애 정체성을 갖고 성장한다. 

문화로서의 ‘농’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동질감이 있는 집

단을 찾아다니다 농사회에 발을 들이게 된다. 그러나 한국수어라는 언어 장벽 앞

에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농사회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나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 그 사이 어디쯤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한국어 화자인 이들이 농사회에 

진입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수어 습득이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인 청인이 한국수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피진(pidgin) 같은 수지한국어에 안주

하는 것처럼 많은 구화 사용자들이 한국수어의 언어 특질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

여 농사회의 주변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수어 사용자와 구화 사용자 사이에는 문화적 간극이 있다. 문화적 간극은 언어적 

간극이기도 하다. 수어 사용자와 구화 사용자의 언어적, 문화적 간극은 두 공동체 

사이에 여러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일을 평가하는 기준과 처리하는 방식, 조직 운영

의 우선순위 등 많은 면에서 서로 결정 방식이 다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이 문제

를 조율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주로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

난다. 오랜 경험을 쌓은 장년층 농인들은 수어 사용자와 구화 사용자 간의 간극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하지 않다. 장년층 농인들은 구화 사용자들이 농사회에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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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착해 나가며 농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에 거쳐 지켜봐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문화의 안정감과 동질화 과정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있다.

농정체성에서 한국어 습득과 구화 능력은 중대한 변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사회에서 구화 능력은 농정체성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구화 능력을 어떤 가치 기준과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구화 능력이나 한국어 실력을 과시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나아가 

한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면 그의 농정

체성은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혹은 구화 능력의 유무나 수준이 

아니라 그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동기가 농정체성과 관련한 농사회의 관심 사안

이라 할 수 있다.

4) 양육 환경

아이린 리(Irene W. Leigh)는 그의 저서 A Lens on Deaf Identities에서 

농인들이 농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청인 부모와 전

문가들의 존재를 언급했다(Irene W. Leigh 2009). 농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양육자가 청인인 경

우, 양육자 중 한 명이 농인인 경우, 양육자 전체가 농인인 경우 등에 따라 농

아동에게 제공되는 언어와 문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자가 

농인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양육자가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

지고 있는지, 양육자의 양육 태도는 어떠한지 등의 여러 요소가 정체성 형성

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양육 환경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으로 작용한

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아동기에는 양육 환경이 절대

적인 영향력을 갖지만 취학 이후 아이들은 보통 또래를 통해 농문화와 연결된 경

로를 찾아낸다. 실제로 농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의 90%는 청인이지만, 그 아이들 

중 상당수는 농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찾고 농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5. 농정체성의 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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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잔존 청력의 수준, 인공와우 이식술 유무, 한국어 혹은 구화 능력 수준, 양

육 환경은 농정체성, 즉 ‘농인됨’과 연관된 요소일 수는 있어도 정체성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농정체성, ‘농인됨’을 가름

하는 기준 중 내적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농사회의 응답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그러나 그간 농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합의된 ‘농인됨’의 지

표를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소속감(일체감)

정체성이란 밖에서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정체성은 자신의 생존 환경

과 자신의 내적 자존을 이해하고 자신의 환경과 내부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형

성된다. 결국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환경과 도전 속에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

신의 내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체성을 고민하고 드러내고 선언하는 이들 대부분이 밖으로부

터 오는 도전과 갈등과 심지어 위협으로부터 자존을 지키고자 하는 약자나 소수자

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농인’인지 아닌지는 청각장애를 가진 당사자 스스로가 결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가 스스로 자신을 ‘청각장애인

이 아닌 농인이기로’ 결정하고 농사회에 들어와 심리적 둥지를 트는 것이다. 잔존 

청력의 수준, 인공와우 이식 여부, 구화 능력 수준 등은 문화적 존재인 ‘농인’ 여부

를 구분하지 않으며, 문화적 존재로서 ‘농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의 변수가 될 뿐이

다. 농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농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느 시기에 농사회에 유입

된 이들이다. 부모가 농인이어서 태생적으로 농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청인이어서 학령기에 농학교나 농인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더 늦게는 성인이 

되어서 농사회에 찾아와 구성원이 되는 이들도 있다. 지방의 경우 노년기에 농사회

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농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에게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 바로 ‘소속감’이다. 자신의 수어 구사 능력

이나 구화 능력, 인공와우 이식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농사회 공동체 안

에 있을 때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존재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농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소속감을 강화하게 한다. 

한편 뒤늦게 농사회에 들어온 이들 중에는 의사소통과 농문화 적응에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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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농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데에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어 능력 등이 상대 변

수가 되기는 하지만 절대 변수는 아니며 개개인의 인생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와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본다. 그 예로 지방 농장년층의 경우 한국수어가 유

창하지 않더라도 농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층에게는 좀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여 그로 인한 갈등과 융합이 역동적으

로 나타난다. 농문화의 정수인 한국수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성장한 농청년

들이 뒤늦은 성장통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사회에 뒤늦게 유입된 이들이 

수어가 부족하고 아직은 청인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애착을 형성해 가고 있는 한 이들에게 “농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는 없다. 이들은 “농인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농사회가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간극을 간과함으로써 두 정체성

이 하나의 범주인 양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농정체성 담론에 많은 혼

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은 농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실제 그가 갖고 있

는 정체성은 장애 수용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농

사회가 농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좀 더 치열하

고 솔직한 논의와 담론들이 농사회 안에서 생성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를 수용하고 

인권 보장의 차원으로 수어통역을 요구하는 수준만으로는 ‘농정체성’을 가졌다고 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상태를 장애의 차원을 넘어 문화의 차원에서 인식할 

때, 비로소 ‘농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듣지 못해 한국수어 통역이 필

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어가 자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것이다.

2) 한국수어

농정체성은 특성상 언어학, 문화(언어)인류학, 사회학적 접근 등을 통해 이

해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복지, 교육의 해법 모색은 그 다음 절차이다. 농정체

성과 장애 정체성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정체성의 핵심에는 고유의 

언어인 한국수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어의 유창성은 농정체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수어 원어

민은 당연히 자신을 농인으로 인지한다. 한국수어가 모어인 동시에 제1언어

인 ‘데프 패밀리’, 학령기에 농사회에 유입되어 제1언어로 한국수어를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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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연히 ‘농인됨’을 갖추게 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청인 사회와 농인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다. 이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동족이 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존

재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고유 언어를 가진 자신을 

인지한다. 데프 패밀리의 정체성 형성은 소속감과 더불어 고유 언어인 한국수

어를 통해 구체화된다. 

한편, 한국수어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다양한 시기와 경로로 농사회에 들어

온 이들도 자신의 ‘농인됨’을 형성해 나간다. 이들 중에는 무언어자이거나 홈사인 

사용자, 한국어 화자들도 있으며 한국수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중간 과정에 있는 이들은 한국수어가 제1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지한국어

와 같은 의사소통방식에 고착되기도 하는데 한국수어 원어민과의 교류를 지속해 

가며 본인 스스로 농인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한국수어 원어민과 더불어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한국수어 중

심의 삶을 선택한 이들 또한 농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수

어가 제1언어가 아니지만 일상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려 노력한다. 이들은 

구화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잠그고 한국수어로 의사

소통을 하며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한국어가 제1언

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농사회에 

많이 있다. 이렇게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려는 노력과 한국수어에 대한 

애정은 농정체성 유무를 판별하는 데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한국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농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한국

수어 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이 농사회

에 뒤늦게 유입된 이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문화 애착

앞서 한국수어가 제1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를 자신의 제1언어로 

선택하며 일상어로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말하였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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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회에 속하였다는 소속감과 더불어 농문화에 대한 애착에 있다. 농인들은 농문

화를 향유하는 시공간에서 존재감을 경험한다. 농인들은 이중 문화의 환경을 살아

가는 자신의 실존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농인들이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닌 온

전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순간은 바로 농인들끼리 모여 수어로 소통하며 어떤 일들

을 수행해 나갈 때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수어로 상징되는 농문화에 대한 애

착을 강화하여 문화적 자존감을 형성한다. 문화 애착을 가진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대립한다는 것과 다르다.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

하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인식이 필요할 뿐이다. 자신이 속

한 문화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보존과 전승에 힘쓰는 일은 모든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이며 지금도 다양한 영역, 다양한 층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6. 농정체성의 지향점

농정체성은 결국 “농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이며 그 실마리는 농인의 역사

와 문화 안에 있다. 지난 한 세기 농인들은 청능주의와 구화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

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담론과 선언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그중에서 데프

후드(Deafhood)와 데프게인(Deaf Gain)은 농인 자신과 농인이 사는 이 세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주류 사회의 청인들에게 보내는 농인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1) 데프후드(Deafhood) 

데프후드(Deafhood)는 패디 래드(Paddy Ladd)가 주장한 개념이다. 그는 농인

을 수어인(Sign Language People)이라 부르며, 각각의 농인이 여기 지구에서 

농인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탐사하는 여정으로 데프후드를 

묘사하고 있다(Paddy Ladd 2003). 농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모든 면에

서 시각적으로 다룬다. 농인은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만약 위의 설명이 자신에게 들어맞는다면 그는 이미 데프후드

(Deafhood) 탐사를 시작한 것이다. 청력과 구화 능력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든 데

프후드(Deafhood)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각각의 



/제2장/ 농정체성 _41

농인은 농인 공동체 및 문화라고 불리는 놀라운 집단적 경험에 연결된다. 데

프후드는 농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농인의 길을 걷도록 농인들을 초대하고 격

려한다. 이 개념이 갖는 매력은 데프후드(Deafhood)를 궁극적 상태로 규정하

지 않고 과정으로 본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출발점과 층위에 있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농인이 되어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2) 데프 게인(Deaf Gain)

‘데프 게인(Deaf Gain)’은 농인을 ‘청능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농을 얻은 존

재’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데프 게인(Deaf Gain)의 저자 바우먼(Bauman, 

H-Dirksen L.)과 머리(Murray, Joseph J.)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

상(normalcy)’이라는 렌즈가 아닌 ‘생명문화적 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

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뚜렷하게 다가오는 또 다른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Bauman, H-Dirksen L.․Murray, Joseph J. 2014). ‘데프 게

인(Deaf Gain)’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생태계의 건강 지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문화, 언어, 신체, 정신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생태계의 

건강 지수도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인됨’은 생물학적 손실이 아니

다. ‘농인됨’은 단일 문화가 갖는 취약성, 그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개

인적, 사회적 이득인 것이다. 

데프 게인(Deaf Gain)에서는 ‘농인됨’을 개인, 더 나아가 생물 생태계의 

손상과 손실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생명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상태와 

존재로 해석하였다. 농인은 여러 의미에서 다양성을 담보하며 생물학적으로 

생명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농인의 자아 존중

감을 고양하고 농인에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게 한다. 또한 다수자인 

청인들이 언어․문화적으로 소수자인 농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이 ‘농인됨’을 비극적 손실이 아닌 문화적인 실

체로 보게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많은 농인들이 원해 왔던, 농인들

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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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정체성을 지원하는 사회

농사회에 대한 소속감, 한국수어에 대한 지향성, 농문화에 대한 애착은 농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형성된 농정체성은 이중 문화의 환

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농인들의 내적 거점이 된다. 이러한 내적 거점은 폐쇄적이거나 

편협한 자기 이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중 문화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

의 역량을 발휘하며 자신이 속한 두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제 다수자인 청인들은 농인을 장애인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적 소수

자로 이해하면서 농인과 함께 걸어가는 사회의 가치를 알고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농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소수자인 농인들이 자신들의 정체

성을 지키면서도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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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문화의 바탕제 3 장

요 약

  농인은 청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양

식이 담긴 ‘보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보는 문화’를 ‘농인의 문화’, 즉 ‘농문

화’라 일컫는다. 이 장에서는 청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시각을 기반으로 한 ‘농문화’의 기저를 살

펴보았다. 

  농문화에는 소리 세계와의 갈등, 상처, 좌절, 치유, 회복, 화해, 자유의 여정 등이 들어 

있다. 농문화는 소리에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 양식이다. 농인의 내러티브가 들어 있든 

없든, 소리를 필요로 하는 표현 방식들은 청인의 문화양식이다. 농인은 소리 없는 세계

에 속하였으나 소리 있는 세계와 소리 없는 세계를 넘나든다. 

  청인의 세계는 언제나 청력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며 농인들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강요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문화 요람에서 형성한 농정체성과 한국수어 능력, 그리고 언제나 거점이 

되어 준 농공동체들 덕분에 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농인으

로 살아남은 이들의 인생이 곧 농문화이며 농역사이다. 

  한편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는 별개의 것이다. 농인과 농사회는 다층적인 문화 구조의 한 

부분에 위치하였기에 다양한 문화와 양식을 경험하고 향유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소수 문

화의 주체인 농인으로서 농문화의 특질을 지키는 일과 별개로, 인간으로서 농인은 모든 문화에 열

려 있고 여러 문화를 누리고 소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문화를 통섭할 수 있다. 다만 청인의 문

화를 농인이 잘 다룬다고 하여 그 양식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1. 들어가며

문화는 인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문화에 접근하거나 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은 관점이라는 렌즈를 사용해 왔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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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자연의 상태가 아닌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루어 낸 모든 유무형의 산물을 

의미한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 Tylor)는 ‘문화’란 

“지식, 믿음, 기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다른 

모든 능력과  다른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라고 정의하였다(유기쁨 역 

2018: 19).

인간은 문화라는 용어 앞에 문화의 범주를 한정 짓는 단어들을 붙여 그 대상을 

설명해 왔다. 문화는 척도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범주화 될 수 있으며, 그 

범주들은 저마다 가치와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범주화된 문화들은 결국 원천

이자 전승 주체인 공동체의 규모와 힘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리고 만다. 공동체 구성

원의 수와 힘이 해당 공동체 문화의 위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수자인 청인에게 ‘듣는 문화’는 너무나 당연한 세계의 기초이며 공기처럼 편안

한 환경이다. 그러나 소수자인 농인에게 ‘듣는 문화’는 어떤 도구와 절차를 필

요로 하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농인은 청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을 살

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농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이 담긴 ‘보

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농인 공동체에도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형성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보는 문화’를 농인의 문화, 즉 ‘농문화’라 일컫는다.

2. 농문화-세상을 눈으로 사는 경험과 유산

농문화는 농인의 문화이다. 병리학적 관점과는 달리 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은 결

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농인은 자신의 환경을 시각적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듣기 위해 노

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는 사람’이며, 시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

간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동족이 

있다. 이들은 세상을 눈으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

래서 농인은 ‘수어인’이라 불리기도 한다(김칠관․윤병천 2014: 153). 수어는 세

상을 눈으로 해석하고 대응하게 하는 농문화의 정수이며 농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유산이다. 농인들은 농인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정체성과 회복 탄

력성을 갖게 되며 농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고 전승한다. 농인의 문화는 청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농인의 문화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경험,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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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담아낸 유무형의 형식과 내용이다. 

농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회합의 장들이 있으며 그 회합의 장에서 펼쳐지는 

수어 대화들 안에는 농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오롯이 담겨 있다. 소리 문화(청

각 문화)가 아닌 농인들의 회합에서는 시각적 쾌적함과 시야가 확보되고, 시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그러한 조건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수

어 담론들은 농문화 그 자체인 동시에 농문화의 전승 통로이기도 하다. 농인 공동

체 안에서 농인은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문화를 가진 존재가 되며 비로소 완

전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세상은 소리 문화(청각 문화)를 가진 청인들이 절대다수이며 농인들은 그 

청인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농인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물리적으로 농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그리 길지 않다. 농인 가족을 둔 이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농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농인 공동체에 모여 서둘러 문화적 언어

적 해갈을 하고 다시 청인의 세계에 들어가 일상을 살아야 한다.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가기’가 농인의 삶이다. 농인들은 소리가 정보가 되고, 청력이 

기득권이 되는 듣는 문화권에서 청인들과 섞여 노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삶

을 경작한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각적 가치관과 문화, 자신과는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진 외부 세계의 가치관과 문화가 서로 교환되고 충돌하면서 농

인은 자신의 문화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

법과 지식 또한 축적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이야기들은 농인의 방

식, 시각언어인 수어와 수어문학을 통해 승화되며 농문화의 자양분이 된다. 

3. 농문화-‘소리 없음’에서 출발한 문화 

소리에 의존하는 양식은 농문화가 아니다. 농인의 내러티브가 들어 있든 없든, 

소리를 필요로 하는 표현 방식들은 청인의 문화양식이다. 청인의 문화 양식에 농

인의 내러티브가 들어 있다고 그것이 농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농문

화는 소리와 무관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문화의 유산들, 예컨대 모든 예

술적 표현들도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소리 없음’은 농문화의 

출발점이다. 다만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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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 없음’이 갖는 의미

청인의 관점에서 ‘소리 없음’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이다. 소리가 없음은 청인

에게 일종의 공포가 된다. 바다 속과 같은 진공의 상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청인은 음성으로 청력으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청인은 답답함과 두려

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소리 없음은 청인들에겐 낯설고 불편한 상태이며 개선되

어야 할 환경이다. 그러나 농인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소리 없음 그 자체가 아

니다.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바다 속에서 농인들은 청인들과 달리 편안하게 소통

하며 유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청인에게 소리 없음은 결핍과 불편을 의미하지만, 농인에게 소리 없음은 청인의 

간섭이 없는 한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다.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소리가 없는, 혹은 

소리 경험이 무의미한 삶을 사는 농인들이 결핍과 장애를 가진 존재이지만, 문화

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특수성일 뿐이다. 그래서 장애 정체성은 소리 없음을 결핍

으로 보는 관점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반면, 농정체성은 소리 없음을 결핍이 아닌 

존재 양식과 문화로 받아들이게 한다. 

2) ‘농’ 경험과 시각문화

농문화는 각자의 ‘농’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에 해석과 가치를 입힌 결과물이다. 

아래는 ‘농 경험’과 ‘농문화’에 대한 견해이다. 

농문화는 ‘농 경험’에서 출발하며, ‘농’으로 존재하는 상태, ‘농 됨’을 기반으로 한다. 여

기서 말하는 ‘농 경험’이란 듣지 못해 불편하다는 차원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이 아닌, 

소리 없음의 상태로 존재하며, 소리 없이 세상을 사는 경험을 말한다. 소리 없는 세계, 소

리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그 경험과 일상에서 나온 삶에 대한 감흥과 해석, 거기에 

뿌리내린 자기 이해가 ‘농 됨’이다. 이 ‘농 됨’은 농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소리의 간섭 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한 나의 세계, 나의 이야기, 그것을 표현하

고 나누는 표현 행위들이야말로 ‘농문화’에 기반을 가진 예술이다.

더 확장하면, ‘청인의 세상에서 농인으로 사는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이 농문화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퍼포먼스 안에는 청인 세계에 대한 농인의 시선과 유머 또한 담

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오롯이 시각적이다.

(김유미 2016: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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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문화는 소리에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 양식이다. 농인의 문화에서 잔존 청력 

등은 중요하지 않다. 농인 공동체 안에서 소리 있음과 없음은 가치와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소리는 진동이기에 농인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

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농인이 사용하는 것은 청각이 아닌 촉각이다. 땅의 흔들

림, 타악기의 거대한 울림 등은 청각의 경험이 아닌 촉각의 경험이며 그 경험이 남

기는 심상은 시각언어인 수어를 통해 유려하게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청인들의 

음성언어나 노래는 청각이라는 한 가지 방식의 정보이다. 그 정보는 시각으로도 

촉각으로도 변환되지 않는다. 문자로 변환한다 하여도 내재된 언어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와 감동은 상당 부분 휘발되고 만다. 노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농경험에서 출발한 농문화는 시각적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농인들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며 전승해 왔다. 그리고 수어가 바로 이러

한 전승을 가능하게 한 농문화의 정수이다. 수어는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

어는 창공에서든 바다에서든 서로를 볼 수 있는 빛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이야기를 

풀어내고 담아내고 전승할 수 있게 해 준다. 농인의 삶에서 소리 없음은 농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출발점이고 수어는 농인으로 완성되게 하는 도착점이다.

4. 농문화-소리 세계와의 갈등과 수용

농인은 소리 없는 세계에 속하였으나 소리 있는 

세계와 소리 없는 세계를 넘나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인들은 ‘소리 없는 세계’를 불편해하며 그런 삶의 

양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농인들은 자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청인과의 관계 속에서, 청인의 세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1989, 미국)은 이러한 모습을 잘 담아냈다. 

농 경험을 존재 양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남자 

주인공(청인)과 그에게 자신의 존재 양식을 관철하려 

했던 여자 주인공(농인)의 갈등과 화해는 바로 농인 

세계와 청인 세계, 두 문화권의 갈등과 화해의 은유

이다.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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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화가 그려낸 두 세계의 존중과 공존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각을 기반으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청인 

세계에서는 자신의 존재 양식을 절대 규범으로 생각한다. 청인들은 사회․문화적 

소수자인 농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여전히 인색하다. 

청인의 세계는 언제나 청력을 절대 선으로 생각하며 농인들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강요해 왔다. 구화 교육 100년의 역사는 농문화 억압의 역사이기도 하다. 청

력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이러한 구화주의 교육은 농인의 언어인 수어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수많은 농인들이 수어라는 언어를 학습 도구로 가져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미안한 존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

다. 지금 농사회의 중장년층은 이렇게 형성된 청각장애라는 이름에 갇힌 세대이

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한국수어를 수어답게 사용하지만 농정체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 메시지도 받아 본 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 정작 이들에게 필요했

던 것은 장애 수용과 장애 극복의 과제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

는 언어인 한국수어로 정보를 전달받고 습득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농교육의 현장에는 한국수어를 구사할 수 없는 청인 교사들이 포진해 있

었고, 구화로 전달되는 정보는 수어 화자인 농인들에게 지식이 되어 주지 못했다. 

이렇게 농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이 들어서야 했던 더 거대한 청인의 세계에서 청인

의 문화는 농인을 압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학교라는 농문화 요람에서 형

성한 농정체성과 한국수어 능력, 그리고 언제나 거점이 되어 준 농공동체들 덕분

에 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농인으로 살아남은 이들의 인생이 곧 농문화이며 농역사이다. 농문화는 

청인의 세계에 던져진 농인의 생존기이다. 그리고 이 생존기는 비극적이지만 절망

적이지 않다. 농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청인과 유연하게 동행할 줄 안다. 동시에 

자신의 특질을 유지할 줄 안다. 그 중심에 한국수어가 있다. 한국수어는 농인의 문

화적 특질을 이루는 핵심이며 문화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농인의 문화는 

결국 소리가 지배하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도 소리의 세계에서 

청인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특질을 지키고자 내린 선택과 그 결과물의 총합이다.

그러한 농인의 문화에는 소리 세계와의 갈등, 상처, 좌절, 치유, 회복, 화해, 

자유의 여정 등이 들어 있다. 농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자신

은 청인이 아니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러나 자신이 사는 

세계는 청인의 세계라는 것, 그 세계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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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동족이 있으며 미우나 고우

나 삶의 거점으로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을 말이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다채로운 내러티브들이 농문화의 원료가 되어 시각적 방식으로 그 문화를 꽃

피우고 있다. 

5.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아래 표는 문화의 다양한 범주 중,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대조한 것으로 두 

문화의 실제적 차이를 보여 준다.

[표 3]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의 차이4)

농문화 청문화

출발점 - 시각 경험 - 청각 경험

정체성

(자기 이해)

-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

- 언어적 소수자

- 비장애인, 정상인 

- 잘 듣는 사람

언어 - 한국수어
- 한국어

- 수지한국어

이름 - 얼굴 이름 - 문자 이름

박수 - 반짝이는 박수 - 손뼉 치는 박수

문학
- 수어시

- 농인 유머

- 한국어로 된 시를 수화로 통역한 것

- 국문학

예술 - 수어 연극 (즉석 꽁트 등) 수화노래

(김유미 2018: 282-283)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는 별개의 것이다. 농인으로서 자신의 문화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보전하는 일과 청인의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일은 전혀 다른 범주에 있다. 예컨대 농인이 한글로 된 시집

을 읽고 감흥을 느끼는 것이 청인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라면, 농인이 수어시 공

연을 보고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 행위는 자신의 문화인 농문화를 누리는 것이다. 

4) [표 3]은 농인의 입장에서 본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의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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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과 농사회는 다층적인 문화 구조의 한 부분에 위치하였기에 다양한 문화와 

양식을 경험하고 향유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소수 문화의 주체인 농인으

로서 농문화의 특질을 지키는 일과 별개로, 인간으로서 농인은 모든 문화에 열려 

있고 여러 문화를 누리고 소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문화를 통섭할 수 있다. 다

만 청인의 문화를 농인이 잘 다룬다고 하여 그 양식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농인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문화를 농문화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농문화

는 ‘보는 문화’라는 특질을 내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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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문화의 실재(實在)제 4 장

요 약

  이 장에서는 농문화 안에 내재된 소수자로서의 문화와 시각 중심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는 가장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유산이다. 농문화는 한국수어에 대한 절대

적인 존중과 애정을 가진 구성원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수어’가 공기처럼 존

재하는 농문화의 영역에 들어오면 ‘농’은 더 이상 ‘장애’나 ‘비정상’의 상태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의 일상은 농공동체의 회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농공동체 

회합 안에 있을 때에 농인들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농문화는 한국수어로 시작해서 한국수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수어

가 가득한 시공간을 찾기 위한 선택과 노력일 뿐이다. 이러한 시공간에는 나름의 규범

이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 ‘기나긴 작별 의식’ 현상은 소수 언어 집단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농문화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농인 작가에 의한 혹은 농인의 내러티브를 표현한 문자 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은 아니지만 이 역시 농인 문학 범주 안에서 이해된다.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은 

수어문학이다. 수어를 통해 고도화된 심상을 표현하고 심미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수어문학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수화노래와는 달리 수어문학은 한국수어에 대한 깊

은 이해가 없다면 결코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없는 장르이다. 아울러 ‘농문화로서의 농

인 예술’의 전형인 농인 유머, 수어 콩트, 수어 연극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농문화 안에는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과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이 융합

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수어는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이며, 농인들로 하여금 

서로 힘써 만나고 수어 대화를 끈질기게 이어가게 하는 언어 갈증은 소수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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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낳은 유산이다.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들은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나오는 행위나 현상들을 

농문화 현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농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부분은 주류 사

회 구성원들이 소수 집단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덧씌워 놓은 편견이다.

[표 4] 시각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과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

농문화

영역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

가치와 일상 - 농공동체를 중심의 일정 운용

언어와 일상

한국수어 -

- 언어 갈증과 대화의 향연

-
기나긴 작별(롱 굿바이 long 
goodbye)

관습과 일상

얼굴 이름 -

반짝이는 박수 -

종교 의식
- 눈을 뜨고 기도, 개인 기도를 먼저

-

문학과 예술
수어문학
수어 연극
수어 콩트

-

환경과 기술

수어 대화를 위한 환경(조건)
(공간과 조도照度)

-

시각․촉각 중심 기술
(스마트 기기, 영상 기기, 진동 타이
머, 경광등 초인종)

-

2. 언어와 가치

언어와 가치는 그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마찬가지로 농문화에서 수어가 차

지하는 위치와 의의는 절대적이며, 농문화의 ‘가치’ 기준 또한 한국수어가 존재하

기에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수어는 농문화의 정수(精髓)이며, 농인은 한국수어라

는 언어를 가진 존재이기에 장애의 틀을 넘어서서 자신을 이해하고 가치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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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수 있었다. 농문화 안에서 농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치- 한국수어에 대한 존중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는 가장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유산이다. 한국수어는 농인

을 ‘농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문화의 젖줄이다. 구화주의와 청능주의의 억압 속에

서 한국수어는 많은 훼손을 겪었고 한국수어에 대한 농인들의 자부심도 많은 상처

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갈망과 애정을 꺾지는 못했다. 

농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한국어에 종속된 수지한국어에 거부감을 갖기 마련

이다. 수지한국어는 농인들의 언어가 아니며 그 안에는 한국수어가 주는 감흥과 

감동과 내적 교류가 없다. 농문화는 한국수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애정을 가

진 구성원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2) 가치-농에 대한 자부심 

농문화의 영역에 들어오면 ‘농’은 더 이상 ‘장애’나 ‘비정상’의 상태가 아니게 된

다. 농문화 안에서 ‘농’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며 ‘한국수어’가 공기처럼 존재

한다. 농문화 안에서 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은 ‘농’이 절대적 결함이 아님을 증명

한다. 농인들은 농문화 안에서 농인으로서의 삶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잘못된 존재가 아님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자신에게 최적화

된 것이 아닐 뿐임을 이해하게 된 농인들은 삶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형성한다. 농

아동은 농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며, 농인인 내가 농인 아이를 낳는 

것은 불행의 대물림이 아니라 농문화를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를 

얻는 것이 된다. 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지만, 한국수어를 습

득하는 것은 삶의 기초를 닦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우선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

가 된다. 이렇게 농문화 안에서 농인은 청인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형성하며 그로 

인해 청인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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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과 규범

1) 농공동체와 농인의 일상

이 땅의 농인과 청인은 한국 문화 속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경광등 설치와 같은 기술적 양식(技術的 樣式)을 제외한 의식주 문화는 농인에게든 

청인에게든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농인은 청인과는 다른 삶의 조건을 갖고 있기에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한국사회 속에서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다. 농인은 청인이 주류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어울려 살아간다. 물리적으로는 

청인과 같은 시공간 안에서 한국인으로서의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일상을 살

아가지만 농인에게 청인의 문화는 환경일 뿐 그들의 베이스캠프, 즉 내적 거점이 

아니다. 농인의 내적 거점은 농공동체이다. 대부분의 농인은 농공동체를 자기 일

상의 내적 거점으로 삼고 커뮤니티의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상을 구성한다. 

오늘날 농사회 내의 대표적인 공동체는 농아인협회 지회와 종교 단체이다. 시군

구 단위의 지역에는 농아인협회 지회 한 곳이 있으며, 그 외에도 농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단체들이 한 곳 이상 있다. 농아인협회 지회는 평일에, 종교 단체는 주말

에 주로 모임을 운영하며 농인이 서로 만날 수 있게 열려 있으므로 이 둘은 대체

적으로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편이다.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의 일상은 이러한 농공동체의 모임과 행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농공동체의 연중행사는 농인 개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

지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일정은 농공동체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조정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종 온오프라인 

활동에 힘닿는 한 참석하려고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회합은 농인으

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시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농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여 회합 장소에 모여든다.

2) 농공동체의 역할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에게 농공동체는 친교의 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농공동체의 연중행사 대부분은 농인들에게 친교 기회를 제공하며 농인들은 기꺼이 

그 행사에 참여한다. 농공동체 행사는 행사에 참여하는 농인들에게 청인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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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시공간이 된다. 이러한 정보와 도움은 농인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혹은 모임 주

체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는 한다. 농공동체를 통해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어로 일상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농인의 일상이 청인의 일상과 동떨어져 흘러가지는 않으나 농인의 일상은 청인

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긴장되고 전투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 농인의 일상은 타국

에서 오랜 기간 살고 있으나 언어 장벽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외국인의 일상과 

비슷하다. 소수자인 농인들의 일상에 늘 깔려 있는 이러한 긴장과 고독은 그들이 

농공동체로 되돌아와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해소된다. 물론 농공동체가 아니

더라도 개인적인 만남이나 작은 모임들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농공동체에 모

일 때 그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며 그렇게 다수의 농인이 모여 수어가 주류언

어가 되는 순간에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장애인이 아닌 농인으로, 비

주류가 아닌 주류가 되는 그 시공간은 농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농인은 자기 일상의 중심에 농공동체를 놓고 살아간다.

3) 농사회 규범과 지도자

농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공적인 규범보다 농사회 내의 규범이 더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지역마다 농인 공동체의 리더(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아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 리더의 중재로 농인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봉합되기도 한

다. 마치 과거 마을의 촌장처럼 비공식적인 지위와 권위를 가진 리더들이 있기 마

련인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장년층과 노년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수어통역센터의 확대 등으로 농사회 내에 협회 조직이 강화되면서 리

더의 자리가 공식적인 지위와 힘을 갖기 시작했으며 리더의 영향력과 책임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사회 내 리더십의 역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농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전문적인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농공동체에는 종교 영역의 리더와 지역의 리더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역할만을 답습하고 안주한다면 이들의 리더십은 도전받을 것이다. 농사회 구성원

들의 필요와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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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가와 놀이 

1) 농인의 여가와 놀이

농인들은 자신의 여가를 농인과 함께, 혹은 농문화 영역 안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 여가는 여행, 스포츠, 취미 생활, 유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농인은 자신의 여가를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농인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 

[그림 4] 행사장에 모인 농인들

농사회 커뮤니티별 소풍이나 여행은 농인들이 선호하는 행사이다. 당일치기 여

행이어도 좋고 1박 이상의 긴 여행이면 더 좋다. ‘보는 사람’인 농인들이 시각적 

감흥과 정보가 주어지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

과 같은 수어 사용자, 즉 수어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여행을 좋아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농인은 언제나 언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언어적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 동영상 활용 기

술 발달로 평상시에도 언어 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농인들은 여전히 서로 

만나 얼굴을 보며 함께 여가를 즐기고 언어 갈증을 해소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스포츠 활동도 농인들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다. 축구나 야구, 볼링 등은 

농사회에서 전국적인 동호회 조직망을 갖춘 스포츠이고 그중에서도 볼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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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회에서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기록 경기인 볼링은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

험도 적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시합 운용에 오락성을 더할 수도 

있어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합을 하면서 다른 농인들과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리라 판단

된다. 그 외에도 당구나 슐런 등 다양한 종목들이 농사회의 관심 스포츠가 되

어가고 있다. 농인들의 스포츠 활동은 청인과의 교류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

인의 입장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농인과의 교류는 수어를 몰라도 가능하기 때

문에 언어 장벽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농인들은 일차적으로 자신과 

같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자신의 여가를 보내기

를 원한다. 그리고 수어 대화가 있는 스포츠 활동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쓴

다. 

2) 대화의 향연

여행과 스포츠 활동이 아니더라도 농

인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종교 집회 

장소, 유흥 장소, 병원, 길거리 등 어디

에서든 농인을 만나 수어로 대화를 나

눈다. 농인들에게 수어 대화는 여가와 

놀이의 시작이자 끝이다. 수어 대화는 

농인이 여가를 갖는 이유인 동시에 여

가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농인은 

여간해서 수어 대화가 불가능한 여가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농인은 최선을 

다해서 수어 대화가 가능한 시공간을 찾아 들어간다. 농문화는 시각 중심의 문화

인 동시에 언어적 소수자의 문화이다. 

농문화는 한국수어로 시작해서 한국수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

는 모두 한국수어가 가득한 시공간을 찾기 위한 선택과 노력일 뿐이다. 이러한 시

공간에는 나름의 규범이 작동하기도 한다. 일종의 대화를 위한 규범이 그것이다. 

이 규범들에 대한 실천적 선택들은 화자들의 개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 이 규범들은 모두 그 시공간이 한국수어로 충만하도록 조성하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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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대화 규범(예시)>

- 수어 대화를 위해 확보된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어 대화중인 농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 
- 농인과 대화 도중 청인이 청각 자극에 반응해야 할 경우 상황을 설명한다. 

수어로 대화중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할 때

빠르게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웅크린 채 손을 움직이며 지나가지 

마세요.

<www.thatdeafguy.com>5)

3) 기나긴 작별 의식(롱 굿바이)

5) <www.thatdeafguy.com>에서 인용한 코믹스(comics)는 저자인 Matt Daigle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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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들은 최선을 다해 대화를 이어간다. 그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고 이어지며, 

각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다 다시 대화를 이어가고는 한

다. 이러한 농인들의 문화를 미국에서는 롱 굿바이(Long goodbye)라 부른다. 언

어적 소수자인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마음껏 대화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밤늦도록 계속되던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나는 졸린 몸을 비틀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방에 데려다 주길 기다렸다. 그럴 때면 누군가 불

을 껐다 켜곤 했는데, “집에 가요. 집에 좀 갑시다.”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

무도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모든 불이 꺼지고 수화를 주고받는 게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불평도 없이 불이 켜진 현관으로 나가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다 결국 내몰리듯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현관 앞이나 계단 중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나 아무튼 대화를 주

고받을 만큼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여전히 아쉬움에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한참 동안 헤어지지 못하고 서성대는 친구들의 모습을, 밤 

깊도록 손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선명한 실루엣으로 그려 보곤 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 내게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한 순간부터 

기나긴 작별 인사와 소리 없는 청각장애의 세계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처럼 서로 얽혔다.

(강수정 역 2004: 17)

세드릭! 시간 다 됐어. 가자.

- 힝… 너 지금 가야 돼?
- 지금 안 가도 돼! 우리 아빠 

친구(농인)하고 작별인사중이
잖아.

농인들이 작별인사를 마치려면 
보통…, 45분은 더 있어도 돼!

<www.thatdeafguy.com>

‘기나긴 작별 의식’(롱 굿바이)은 농문화의 현상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농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갈증에 기인한 이 현상은 소수 언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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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히 물리적 토대인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 소수 언어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수어 대화를 위해 ‘빛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이어가는 

기나긴 작별 현상이 농문화의 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농인 문학

1) 농인 문학의 정의

농인 문학이란 농인의 내러티브와 문화를 담아낸 문학 양식을 말한다. 사인라이

팅(Sign Writing)과 같은 수어 문자가 대중화되지 않은 농문화에서 농인들이 내러

티브와 예술혼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의 도구는 두 가지이다.6) 하나는 한글과 같

은 문자를 통해 표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수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전자는 

문자 문학이라 하고 후자는 수어문학이라 한다.

2) 문자 문학의 위치

수어문학은 농문화의 일부이다. 이것은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사

실로 수어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이다.7) 한편 농인 작가에 의한 혹은 농

인의 내러티브를 표현한 문자 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은 아니지만 이 역

시 농인 문학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농인들이 수어를 통

해 대대로 전하는 수어문학과 농인 작가가 구성하는 문자 문학을8) 농인 문학의 범

주에서 이해하고 있다(송미연 2017). 글쓰기는 농인들에게도 주요한 문화 도구이

며 농인의 이야기가 담긴 이러한 작품들은 농인의 문화를 청인의 세계에 소개하고 

농문화 존중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문자 문학은 

농문화와 청문화의 경계선에서 두 세계의 이해와 동행을 이끌어 내는 독특한 위치

에 있다. 

6) 사인라이팅은 브라질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사인라이팅으로 기록된 도서와 논문이 존
재한다.

7) 변강석(2018)은 그의 강의에서 수어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이며, 문자문학과 수어문자문
학은 전형적 원형과 겹쳐져 하나의 범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8) 원문에는 ‘도서 문학’으로 기술되었으나 본서의 기조에 맞게 ‘문자문학’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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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어문학

농인 문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역시 수어문학이다. 다음은 수어문학

에 대한 설명이다.  

수어문학이란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만들어진 시와 문학을 말한다. 시와 문학이라고 하

니 독자들은 문자(한글)로 된 결과물을 떠올릴 수 있겠다. 그러나 시각언어인 수어로 빚어

낸 이 장르에 문자나 음성언어는 개입되지 않는다. 수어문학은 농인의 내러티브를 농인의 

언어를 통해 여러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낸 작품이다. 수어문학은 콩트나 모노드라마, 웅

변 형태 안에 농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전통 농문화(농인 유머, 언어유희 등), 스토리텔링

(자전적), 농사회 연대기, 종교 서사 등을 담아낸다.

(김유미․변강석 2018)

수어문학은 그 내용이나 표현 형식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오롯이 수어와 수어의 특질 속에 표현된다. 이러한 수어문학 중에

서도 가장 차원 높은 표현물은 단연 수어시이다. 수어시는 수어문학의 정수이다. 

수어시는 농인의 내러티브를 가장 차원 높은 방식으로 표현해 낸다. 문자가 아닌 

수어로 이루어지는 수어시는 공연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관객과 수어문학가가 한 

시공간에서 함께 이루어 내는 소통과 공감은 수어시에 역동성을 더하게 된다. 수

어시는 동영상 기록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오래도록 그 가치가 보전될 수 있

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중 수어시(Sign Language Poetry)는 수어문학 장르 중 가장 아름답고 차원 높은 장

르이다. 수어시는 수어 본래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수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표

현을 매번 새롭게 창조한다. 그리고 그 작품이 펼쳐지는 순간 함께하고 있을 관객에게 끼

칠 영향을 염두에 두며 작품을 다듬어간다. 수어시는 공연을 전제로 한 예술이기도 하다. 

시공간을 공유하는 시인과 독자의 즉각적인 공감과 소통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수어문학을 접하는 독자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상황을 염두

에 둔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수어문학의 내용적 핵심은 농인의 내러티브에 있다. 수어문학엔 세상을 귀가 아닌 눈으

로 살아가는 농인들의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경험하는 농인들만의 ‘삶에 대한 감흥과 해석’은 특히 수어시로 녹아들어 경이

로움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시의 장르가 다양하듯이 농인들의 수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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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갈래를 보여 준다.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서정시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있고 낭만시, 서사시, 저항시라 이름 붙일 만한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

을 붙이든 수어시에는 세상을 눈으로 사는 이들만이 발견해 낼 수 있는 시정(詩

情)이 있으며 그 시정(詩情)을 극적으로 심상화(心象化)했을 때 농인(관객)들은 

그 작품과 하나가 된다. 

(김유미․변강석 2018)

수어를 통해 고도화된 심상을 표현하고 심미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수어문학

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수화노래와는 달리 수어문학은 한국수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결코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없는 장르이다. 한국수어와 농문화가 

체화된 이들만이 수어시를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수어시에서 수어의 도상성이 극대화되고는 하는데 이로 인해 수어시를 마임

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어시에서 사용되는 도상성은 일차원적인 

마임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어문학의 형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어 그 자체이다. 수어문학

은 수어의 시각적․공간적․운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문자를 기반으로 한 문학과는 매우 다른 

예술 형식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수어가 음성언어에 종속된 언어가 아니며 고유의 어휘와 

문법을 가진 언어라는 점이다. 그래서 수어 고유의 운율은 음악적 박자에 있지 않다. 수어

는 수어만의 호흡이 있으며 그 호흡을 통해 고유의 운율과 심상을 드러낸다. 

수어시의 운율은 수지기호(손의 모양과 동작 등)나 비수지기호(몸의 동작 등)를 통해 반

복․대조․연쇄․점층․점강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운율은 관객들에게 심미적인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준다. … (중략) … 운율과 심상은 동시적으로 구현되는데, 도상성

(iconicity)은 수어시의 심상을 구현하는 강력한 전개 방식이다. 메시지가 담고 있는 사물

의 형태나 사건의 순서․거리․양 등을 다층적이고 동시적인 문법 구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

러낸다. 물론 도상성은 마임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어시는 마임으로는 담아

낼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수어가 도상성뿐만 아니라 자의성을 갖고 

있는 언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수어시는 제스처나 마임이 아니다. 예컨대 장펑[张鹏] 씨

는 자신의 작품(공연)에서 포도 한 알을 의인화하여, 와인이 되어 가는 지난한 과정과 사람

의 뱃속에 들어가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 포도 알의 심상을 표상해 내었다. 수어는 마임

과는 달리 생물에서 무생물, 과거와 미래 등 그 표상에 한계가 없다. 

(김유미․변강석 2018) 

수어문학이 농문화에서 중요한 이유가 수어문학이 갖는 예술성과 심미성에만 있

는 것은 아니다. 수어문학은 농아동들이 한국수어에 쉽게 접근하고 제대로 익힐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수어문학은 수어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 



72_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준다. 농아동들이 수어문학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수어를 제대로 만나고 

습득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4) 농인 유머

데프 조크(Deaf joke), 즉 농인 유머는 농인 문학의 하나로 농인의 파토스

(pathos), 즉 일종의 격정을 유머러스하게 녹여낸 결과물이다. 농인의 문학과 예

술에는 농인의 파토스가 녹아 있는 유머들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농인의 유머는 

독립적으로 혹은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여 감동을 더해 준다. 이러한 유머는 당연

히 청각적 방식이 아닌 시각적 방식으로 구현되며 청인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농

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이 여기에 예리하게 표현된다.

<농인의 유머 – 20년 만의 재회>

(농인이) 집에서 쉬고 있는 중에 팩스가 한 장 들어왔다. 팩스를 보던 농인. 

“아~ 20년 만이네! 정말 오랜만이군! 만나자고?! 어디서? 종로!” 20년 만에 농인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만나고 싶으니 만나자는 연락이 온 것이다.

농인은 12시에 만날 수 있다는 답장을 팩스로 보냈고 이내 그러자는 답장이 돌

아왔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한 농인은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종

로2가에 도착하여 역사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친구를 찾아 서성이던 농인은…, 어릴 적 코흘리개 시절에 봤던 친구를 

20년 만에 만나려니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게다가 다 큰 성인이 된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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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인 예술

농사회에는 미술, 음악, 무용,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자신의 예술성

을 드러내고 활약하는 농인들이 있다. 이들의 활동과 결과물을 농사회의 농인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인의 다양한 예술 활동 모두들 ‘농문화’라 말

할 수는 없다. ‘농문화로서의 농인 예술’의 전형은 청각적 요소가 필요 없는 수어 콩

트9), 수어 연극 등이다. 수어 뮤지컬과 같이 농인의 내러티브가 녹아든 장르의 경우도 

청인의 문화인 음악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문화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인의 예술계 진출이 많아지는 데 반해 농인의 예술 장르인 

수어 콩트나 수어 연극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각 지역에서 행해지는 

수어 예술제에서도 수어문학이나 수어 콩트, 수어 연극보다는 수화노래가 공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종교 커뮤니티에서도 수화찬양제와 같은 행사들을 주로 개

최하다 보니 수어 콩트나 수어 연극은 설 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본이나 홍콩 등에서는 농인 연극단이 운영되고 있으며10), 이들 연극단은 

2016년도 ‘한국농아인협회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여 청각적 요소가 전혀 없

이 이루어지는 공연을 한국 농사회에 보여 주었다. 우리 농사회도 이제는 농인의 

9) 수어콩트는 수어문학의 갈래로 이해해되기도 한다. 
10) 일본의 ‘D2’, 홍콩의 ‘무언천지극단’이 있다. 

얼굴에 어릴 적 얼굴이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어떻게 하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네…’ 거리에는 마치 콩나물시루라도 된 

것처럼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다. ‘어이고…어쩌지? 저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인

가?? 이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이고 젠장!!…’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농인. “옳거니!!” 마침내 좋은 방책을 찾아냈다. 농인은 

서둘러 총포사에 가서 소리가 제일 큰 공포탄을 구매했다. 공포탄은 엄청 큰 소리

를 낸다. 공포탄을 준비한 농인은 약속 장소에 다시 돌아왔다. 

거리는 여전히 인파로 넘실거렸다. 농인은 공포탄을 쏠지 말지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총을 높이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농인에게 쏠렸다. “탕! 탕!!” 총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일제히 길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데 저기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서성이는 단 한 사람! “아하~! 내 (농인) 친구 저기 있구

나!” 걸어가 친구를 만났다. 친구와의 재회, 성공적^^! (수어 번역: 김유미)

<강승욱(2002), ｢20년 만의 재회｣, 수화에피소드(동영상), 농아사회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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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수어 콩트나 수어 연극이 정기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술과 같은 여러 예술 분야에서 농문화를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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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문화와 한국수어제 5 장

요 약

  이 장에서는 농문화의 정수(精髓)인 한국수어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해를 다루고 있다.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기대 자신들만의 문화와 공동체를 키우고 유지해 왔다. 한국수어가 훼손

되고, ‘한국어화(韓國語化)’되고, 심지어 한국어로 교체된다면, 농문화는 자신의 영혼이

라 할 수 있는 정수(精髓)를 잃게 될 것이며 농사회는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시각화한 체계가 아니다.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어휘의 의미 범

주와 문법의 구현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른 언어이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 문법을 따르

면서 단어에만 수지기호(손)를 대응한 유사 한국어 체계일 뿐이다. 한국수어 문법과는 아무 상관없

이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수지한국어에 ‘수화’ 혹은 ‘수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언어학

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한국수어를 억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수어는 일본수어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일제의 침탈이 이루어지던 그 시

공간에서 자생어인 조선수어와 유입어인 일본수어가 공통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뿐이다.

  분류사, 공간의 활용, 비수지기호 등은 한국수어의 특징적 문법이다. 한국수어 말뭉치를 기반으

로 한 수어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 언어이

자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 보전을 위한 고민과 실천은 한국수어와 함께 하는 이들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들어가며

공동체의 문화에서 언어는 가장 주요한 유산이자 주제이다. 문화와 언어는 

매우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문화의 융성과 언어의 위세(威勢)는 운

명을 같이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작용한다. 언어는 

문화가 키워낸 유산이다. 동시에 언어는 해당 문화의 증인이며 수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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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언어를 키우고 언어는 문화를 지탱한다.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문화가 낳은 산물이다. 한국수어의 흥망성쇠는 곧 농문

화의 흥망성쇠를 의미한다. 한국수어라는 동력이 약해지거나 변질된다면 농

문화 공동체의 운명 또한 그 궤를 따라 정해진 순서를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농문화와 한국수어

1) 언어를 가진 공동체

장애를 가진 이들은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진 이들끼리 모임을 갖고 교류하며, 더 

나아가 조직을 구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공동

체 안에는 각각의 장애 유형이 만들어 내는 문화들이 존재한다(자기 이해, 선호하

는 물리적 환경, 유머, 규범 등). 장애학에서 장애 이해는 신체 손상이란 개념을 넘

어서고 있는데, 장애는 오늘날 일종의 삶의 조건이자 문화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이외의 장애 영역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속한 장애영역의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처럼 인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언어는 비장애인

들과 같은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청각장애 영역에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소수 민족처럼 인식한다. 

이들의 제1언어는 한국수어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 농인 대부분이 수어를 부모

로부터 습득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들에게 한국수어는 모국어와 같고 한국어는 제2

언어나 다름없다. 농인들이 다른 장애 영역에 있는 이들과 그다지 동질감을 느끼

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인이 사회에서 여러 활동에 제약을 받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청각장애라는 신체 조건에 있지만, 그들이 사회 활동에서 제

약을 겪게 되는 근원적 이유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보다 ‘제1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라는 인식으로 

해석할 때, 농인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 잘 설명된다. 자신이 한국수어를 사용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청각장애라는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보다 더 

의미 있다. 사실 자신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된 이유가 청각장애에서 기

인했다는 점을 매순간 떠올릴 이유도 없다. 이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 취업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는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류 사



/제5장/ 농문화와 한국수어 _81

회의 언어가 한국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인들은 다른 장애 영역의 사람들과 한데 묶여 ‘청각장애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농인이 한국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장애 영역의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다른 언어(한국수어)를 가진 공동체(농사회)의 

일원인 자신(농인)을 다른 장애 영역의 이들과 한 묶음으로 묶어 버린 이는 

농인 자신이 아니라 청인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청인들이 농인들의 자의식을 

장애 영역에 고정해 놓고 있는 동안에도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기대 자신

들만의 문화와 공동체를 키우고 유지해 왔다. 그리고 농인 공동체 내에서 살

아 움직이는 문화는 수어라는 고유한 언어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언어를 키워낸 문화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문화의 의미를 고찰하며 문화와 언어, 그리고 기

술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요약하자면, 문화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상호 연관된 일련의 복잡한 활동

이며, 문화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그 기원이 깊이 묻힌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연관된 짝으로서의 언어와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

게 했으며 자연의 비밀을 들출 수 있는 지렛대를 인간에게 부여했다. 그것은 우리가 최고

의 의미에서 문화라고 생각하는 창조성의 분출에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최효선 역 2000: 83)

언어는 인간의 본성이며, 불완전하되 가장 심오한 정신 도구이다. 언어는 인간의 

외적 활동과 내적 활동을 일련의 규칙하에 정돈한 상징 체계이다. 인간의 외적 활

동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의 일상과 경험이고, 인간의 내적 활동은 그에 대

한 정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언어를 낳고 언어는 문화를 담아낸다. 이렇

게 문화의 산물인 언어는 각각이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의 상징 체계로 발

전해 왔으며 문화의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유기체와 같이 인간과 공동체

에 작용한다. 문화적 존재인 인간의 경험은 언어를 통해 실체화되고 실체화된 사

고와 사상은 그 문화를 지탱하는 자양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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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를 지탱하는 언어

문화에는 유무형의 유산들이 있다. 언어는 무형의 유산이다. 그리고 언어에는 해

당 문화의 수많은 서사와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언어에 담긴 공동체의 가치들

은 언어의 전승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공동체도 유지된다. 언어

가 있는 공동체는 물리적 토대(영토, 마을 등)가 훼손되어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

화를 지키고 전승해 갈 수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

러므로 언어는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문화의 수호자이다. 

문화가 잉태한 최고의 산물인 언어는 자신의 어머니, 즉 근본(根本)인 문화를 수

호한다. 그러하기에 언어의 전환, 즉 언어 교체를 겪은 공동체는 자신의 언어에 담

긴 문화를 잃게 된다. 언어학자이자 역사가인 앤드류 달비(Andrew Dalby)는 그

의 저서 언어의 종말에서 ‘언어가 사라지면 그 언어에 내재한 세계관 또한 사라

져간다.’라고 말하며, 매리앤 미순(Marianne Mithun)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인

용하였다.

언어가 사라져 갈 때〔매리앤 미순은 계속해 나간다〕 문화의 가장 심오한 부분들 역시 

사라진다. 경험을 개념화하고 사고를 서로 연결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도록 하

는 근본적인 방식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문자 예술 가운데 보다 의식意識적인 장르, 즉 전

통 제식, 웅변술, 신화, 전설들 그리고 유머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화자들은 보통 

자신들이 다른 언어를 말할 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생각조차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매리앤 미순)

(…중략…)

“언어의 소실은 사람들을 그들의 유산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리 모

두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한다.”

(오영나 역 2008: 450)

이렇게 언어는 문화에서 태어나 문화의 운명을 짊어지고 간다. 한국수어도 역시 

농문화에서 태어나 농문화의 운명을 짊어진다. 한국수어의 특질이 농문화의 특질

이며 그 특질이 보전되는 한 농사회란 이름의 공동체는 인류의 한 부분으로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수어가 훼손되고, ‘한국어화(韓國語化)’되

고, 심지어 한국어로 교체된다면, 농문화는 자신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정수

(精髓)를 잃게 될 것이며 농사회는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수어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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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제이다.

3. 한국수어 바로 알기

1) 한국수어와 한국어 

인류학자인 즈데네크 살즈만(Zdenek Salzmann)은 그의 저서 언어, 문화, 사

회에서 언어, 문화, 민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과거에는 언어, 문화, 민족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 하나의 값이 

다른 두 개를 함의하는 것처럼 종종 섞여서 취급되었다. 근대 인류학자들은 훔볼

트의 발언이 만들어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류학

의 과제이면서 또 그동안의 성과 중 하나는 문화, 민족, 언어가 역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자체 복잡성에 미루어 볼 때 인간의 문화가 

언어의 도움 없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유형의 문화가 언어의 어떤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

론이 성립된 적이 없다. 사실 매우 유사한 문화적 성향을 공유하지만 서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관련 없으며 구조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지

역 사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한다.

(김형중 역 2006: 57)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와 음성언어인 한국어는 한국문화라는 바탕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양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언어이다. 흔히 한국수어를 한

국어 어순에 수어 단어만 대응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시각화한 체계가 아니다.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어휘의 의미 

범주와 문법의 구현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른 언어이다.

(1) 어휘-의미 값

한국수어로는 하나의 단위로 처리되는 어휘가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구(句) 이상의 단위로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

수히 많다. 다음은 한국수어 단어에 한국어 의미 값을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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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한국어 의미 값

∙ 다수를 상대로 거뜬히 이기다

∙ 조화롭지 못하다
∙ (앞선 원인으로 인해) 결과(목표)에 도달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 (지역에 따라) 생강(으로도 통용)
∙ 불구, 장애(병신)

∙ 하자 없다.
∙ 잘 구비되다
∙ 임무(목표) 완수
∙ 온전하다
∙ 조화롭다
∙ 완벽하다
∙ 흠잡을 데 없다

위에 제시된 수어 어휘들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대일로 단순 대응되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수어에는 이렇게 한국어와 일대

일도 대응되지 않는 어휘들이 많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구(句)가 수어 단어 한 개로 처리되거나 한국어의 단어 하나가 한국수어에서는 

구(句)로 처리되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두 언어 공동체 간의 문화적 차이

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어휘에서 잘 나타난다. 모든 언어의 어휘는 그 문화권에

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반영한다(최윤희 2013: 54).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세분화된 어휘 범주가 서로 다르다. 흔히 한국수어의 경우 전문 용어 어휘가 부족

하다는 지적을 청인 사회로부터 받고는 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수어가 한계가 있

는 언어로 오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국수어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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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게 아니다. 전문 직종에 농인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농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전문 용어들도 수어 어휘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한국 농사회에서 개신교 관련 수어 어휘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 문법 체계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다. 한국어는 순차성에 기초한 문법 구조

를 갖는다. 한국어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 한

국수어는 순차성뿐만 아니라 동시성에 기초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수어는 

수지기호와 비수지기호를 공간에다가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펼쳐내는 시

각언어이다.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어, 목적어를 표

현하고 존대를 구현한다. 다음은 실제 대화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두 언어 간의 

문법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5]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문법 체계

문법 한국수어 한국어

주어와 서술어 호응
(서술어의 위치)

서술어는 문장 끝에 제시되지 않고,  
주어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제시된다.

서술어는 문장 끝에 제시된다. 

주어와 목적어 구현
변형(일치 동사 혹은 굴절), 지시
(마커) 등을 통해 주어, 목적어를 
특정한다.

조사를 통해 주어, 목적어를 특정한다.

꾸미는 말의 위치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온다.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정보 생략
주어, 목적어, 연결어 등이 생략 
없이 공간 활용과 지시 등을 통
해 정확히 제시된다. 

주어, 목적어, 연결어의 생략이 허용된다.

존대
문법표지(얼굴 표지와 몸 표지)를 
통해 존대를 구현한다. 

단어와 문법 요소를 통해 존대를 
구현한다. 

시간정보
수지기호를 통해 시간 정보를 정확히 
제시한다.  

선어말 어미, 관형형 어미 등을 통해 
시제를 드러내며, 시간 정보를 담은 
단어의 생략이 허용된다. 

2) 한국수어와 수지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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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는 한국수어와 한국어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간략히 살

펴보았으며, 한국수어는 어휘와 문법 모두 한국어와는 다른 의미와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화주의 100년의 역사 속에 한국수어는 한국어의 위

세에 눌려 한국어의 잣대로 재단되었으며, 고유 문법 체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한 채 한국어 문법의 사용을 강요당해 왔다. 그 결과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진 수

어, 즉 한국어 어순에 한국수어의 단어만을 대입한 형태의 수지한국어가 오랫동안 

농사회에 만연해 왔다. 

수지한국어는 ‘문장식 수화’나 ‘한글식 수화’, ‘한국어 대응 수화’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수어 체계의 일부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수지한국어는 한국어 문법을 

따르면서 단어에만 수지기호(손)를 대응한 유사 한국어 체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수어 문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수지한국어에 ‘수

화’ 혹은 ‘수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한국수어를 억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수지한국어는 한국어 원어민인 청인이나 구화 사용자가 한국수어를 

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수지한국어의 사용이 계속되면 여기에 고착되

어 한국수어 습득은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한국어는 청능주의와 

구화주의의 시대 흐름 속에 그 입지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한국수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수지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농사회 구성

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수어는 향후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수지한국어에 익숙한 화자는 한국수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법 표지(비수지

기호, 분류사, 역할 전환, 공간 활용 등)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며, 대부

분 감정 표지 이외의 수어 문법을 구사하지 못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음성과 수지

기호(손짓)를 동시에 구현하는 방식이 수지한국어이며 이러한 방식은 한국수어가 

아니다. 물론 한국수어에서도 일부 단어를 제시할 때 ‘마우딩’이 동반되나, 결코 

수어문 전체를 ‘마우딩’하지는 않는다. 음성과 수지기호를 동시에 발화하면, 한국

수어 문법 표지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의 문법과 한국

수어의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 언어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수지한국어는 매우 특

별한 통역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나 연설 등을 수지한국어로 구현하는 행위는 바람직

하지 않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도 한국수어도 아니다. 음성과 수지기호를 동

시에 구사하는 수지한국어로는 복잡하고 밀도 높은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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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 불완전한 정보만 남을 뿐이다. 정교하고 밀도 높은 정보는 온전히 

언어로만 전달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세미

나 등에서 연사나 발제자는 한국수어나 한국어(통역이 동반된)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선택이야말로 농인과 농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 수지한국어

의 사용을 공식석상에서 계속 용인한다면 한국수어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

게 될 것이다. 수지한국어는 언어의 본질이 훼손된 체계이나 한국수어를 언어

적으로 파괴하고 잠식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수어와 일본수어

한국수어와 일본수어는 어휘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재생원에 대한 기록으로 인해 한국수어가 일본수어의 영향을 받

아 들여와 만들어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는 

일본수어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쿠와바라 에미는 한국

수어와 일본수어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재생원맹아부(齋生院盲啞部) 또한 교과 과정에서 수화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간행 자료(시정연보(1915), 시정25년사(1935))에 의거하여 재생원맹아

부에서 [일본수화]를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삼는 연구(안병즙 1974)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본수화는 언어 체계로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

타낸 단순한 서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본수화의 완벽한 도입으로 보는 

견해(官本 2000, 岩井 2002)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첫째, 이미 1909년 

평양맹아학교를 통해 농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 둘째, 당시 일본 안에서조차도 일본수화

가 체계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과 농학교는 물론 농인 언어 공동체의 수화

조차도 공통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셋째, 초기 한국수화에서 일본수화의 어휘 형성과

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김칠관(2010)에서는 (한국

수화를)　일본수화라고 하는 용어는 가당치 않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수화의 성립은 한국 

안에서의 자생적 자질과 유입 수화 자질 등 두 가지 갈래의 홈사인(home sign)을 기층으

로 공통화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쿠와바라 에미 2010: 5-6)

쿠와바라 에미는 그의 논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농대학생 각각 20명을 대상으

로 그들의 담화 장면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는데, 수집된 수어 어휘는 일상생활, 학

교생활, 가족․인간관계, 연애, 직업, 취미, 교통 관련 용어(단어 사용이 많은 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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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국과 일본 농대학생이 사용한 수어 어휘 424개 중 동형 수어는 20.28%인 

86개, 이형 수어는 79.72%인 338개로 나타났다. 

한국수어와 일본수어는 같은 동북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상을 살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어휘들이 다수 존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민족적 불행이었

던 일제의 침탈이 이루어지던 그 시공간에서 재생원이라는 근대 공교육의 장

이 열렸고 그 안에서 자생어인 조선수어와 유입어인 일본수어가 공통화 과정

을 겪게 되었던 것뿐이다. 이로 인해 어휘 면에서 유사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약 20% 있는 데다 시각언어인 수어가 갖고 있는 도상성이 두 집단 간의 의사

소통을 일정 정도 활성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언어가 더욱더 유사해 보이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적 현상만 보고 한국수어가 일본수어를 들여온 것이라고 곡

해해서는 안 된다. 시각언어가 가진 통문화성은 다른 수어와 비교할 때에도 나타

나는 현상이다. 한국수어와 일본수어에 두 나라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동형 수어가 존재하게 된 것이 사실이나, 일본 농인과 한국 농인 간에 제대로 된, 

혹은 심화된 주제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 한국수어와 일본수어 통역이 반드시 필요

할 만큼 두 수어는 서로 다른 언어이다.

4) 한국수어와 통번역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문자를 갖고 있지 않다. 수어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

지에 대한 농인 공동체들의 고민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미국에서는 사인라이팅(수어 문자)이, 유럽에서는 수어 

전사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그러나 농인 공동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수

어 문자는 아직 없다. 결국 한국수어는 연구와 통번역 과정에서 언제나 한국

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수어와 한국

어의 언어적 차이는 매우 크다. 

한국어와 한국수어, 두 언어 간의 통번역은 문자 통역이라고 불리는 속기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과 두뇌 활동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속기를 문자 통역이라

고 부르는 지금의 법령 체계는 과장된 면이 있다. 속기는 한국어 음성 정보를 한국

어 문자 정보로 단순 교환하는 기술적인 작업이다. 물론 내용에 대한 선이해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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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한국어 능력과 속기기술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수어-한국어 통번역에 비교될 수 없다.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필기통역은 물론이거니와 동시통역인 음성통역

은 두 언어 모두에 유능하고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불가능한 업무

이다. 한국어- 한국수어 동시통역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한국수어를 도출하는 

이가 많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다. 

한국수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한국수어로의 번역도 쉽지 않다. 내용의 밀도

와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본 번역자라면 두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간극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해 봤을 것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동시통

역이 차라리 낫다고 느낄 만큼 끝없는 작업이 번역 작업이다. 

우리 주위에서 제대로 된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통번역을 찾아보기

는 쉽지 않다. 수지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확한 한국어로 도

출하기, 한국어를 수지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로 제대로 도출하기 등에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 그리고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통번역

을 위한 첫걸음은 한국수어와 원어민인 농인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될 것이다. 

4. 한국수어의 주요 특성

1) 시각언어로서 한국수어

한국수어는 여느 언어와 같이 의미성(자의성)과 함께 도상성을 갖고 있다. 그중 도

상성은 한국수어가 시각언어이고 농문화를 기반으로 발달했음을 여실히 느끼게 해 

줄 만큼 한국수어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다. 한국수어에서 도상성은 마임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구현을 통해 다층적인 문법정보와 의미를 구성해 낸다. 한국수어의 

이러한 특성은 한국수어가 음성언어와는 다른 방식의 언어임을 증명한다. 시각언어

인 한국수어는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표지와 공간을 통해서 문법과 의미

를 완성한다. 다음은 시각언어인 한국수어가 갖는 대표적인 문법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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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문법

(1) 분류사

한국수어의 분류사는 사물이나 생명체의 모양과 차원을 표지하기 위해 선택된 수형(손 

모양)의 형태와 동작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서술어를 문법적으로 수식하는 데 사용된다.

(변강석 2010: 182-183)

한국수어는 분류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에서는 단어로 처리되는 의

미를 한국수어에서는 분류사로 구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하

나의 단어로 처리된 정보를 한국수어에서는 세밀하게 구분하고 여러 개의 분류사

를 동시적으로 사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예, 신호등, 교통사고와 같은 

한국어 단어의 경우 한국수어에서는 보행신호와 운전자 신호, 차종과 진행 방향, 

추돌과 충돌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제시되도록 표현한다). 그리고 분류사

로 구현된 용어나 개념들은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대화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류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

자의 입장, 혹은 지역 특성에 따라 분류사가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 

분류사와 도상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류사는 한국수어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도상성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법 요소이다. 수 분류사에 

한정되다시피 한 한국어와 달리, 한국수어는 그 어떤 소재와 주제든지 분류사로 

무궁무진하게 다룰 수 있다. 시각언어인 수어의 도상성은 분류사라는 문법 장치가 

만들어 내는 세계이며 화자의 능력에 따라 문학적 완성도와 예술의 경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2) 공간 활용

한국수어는 공간을 통해 많은 정보를 동시에 구현하는 언어다. 한국어는 문장 성분을 순

차적으로 나열해 의미를 완성하지만, 한국수어는 공간을 활용해 여러 문장 성분을 동시에 

구성함으로써 의미를 완성한다. 한국수어에서는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공

간을 나누어 점유한다. 그래서 수어 동작의 방향을 바꾸는 굴절을 통해 주어, 목

적어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등장인물이라도 공간에 배치하는 과정

이 끝나면 목적어(등장인물)에 대한 수지기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으로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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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2016: 190)

한국수어에서 공간은 단순화된 연극 무대처럼 평면적이지 않다. 공간은 분류사

와 만나 다양한 장을 구성한다. 우주와 바다, 현미경 안 세계까지 어떤 배경이든 

우리 눈앞에 펼쳐낼 수 있으며 그 장에 다양한 장치를 동시적으로 구현하여 메시

지를 전달한다. 한국수어 화자들은 이러한 공간의 활용이 만들어 내는 메시지 속

에서 정보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규모와 역동성까지 주고받게 된다. 

(3) 비수지기호

비수지기호는 한국수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문법 장치이다. 비수지기호의 

가장 큰 문법적 역할은 문장의 종류(종결)를 결정하는 데 있다. 한국어는 단어(어미 변화)

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정하지만, 한국수어는 비수지기호를 통해 문장의 종류(평서, 명령, 

청유, 조건, 의문 등)을 정한다.

(김유미 2016: 191)

비수지기호를 감정 표지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로 인해 과장

된 얼굴 표정과 몸짓이 습관화되어 어색한 수어를 구사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비

수지기호는 부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장치가 된다. 

그러나 비수지기호의 역할은 훨씬 광범위하며 수어에서 사용 비중이 크다. 

비수지기호로서 얼굴 표지는 주로 문장의 종류(종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

다. 단순히 감정을 과장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조건문을 구사할 때 한국수

어 화자는 시선 교환, 얼굴 표지(눈과 눈썹, 턱의 움직임)를 동시에 구현하는데 그 순

간이 매우 짧아서 수지한국어 화자들은 조건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기가 쉽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수어에서는 몸 표지를 통해 존대법을 구사한다. 

몸 표지는 존대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일 뿐만 아니라 화자를 전환하는 ‘역할 전환’ 

장치이기도 하다. 어깨를 좌우로 살짝 트는 것만으로 화자가 바뀌게 된다. 몸 표지

와 얼굴 표지는 그 움직임을 과하게 하지 않고 매우 절제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기 때문에 수어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한국수어의 의미를 놓치고 엉뚱하게 

오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3) 한국수어 담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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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담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수어 말뭉

치 연구가 진척되면서 한국수어의 담화 특징을 연구할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

다. 한국수어 담화를 들여다보면 농문화의 특징이 드러난다. 다음은 농문화에 

속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담화의 예이다.

농문화 101:
사고가 났을 때 

- 어머 괜찮아?
- 응, 어젯밤에 접촉

사고가 났어.

- (목) 괜찮은 거야?
- 응. 어젯밤에 말이야.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제 정말 더웠잖아. 35도는 되었지 싶어. 
암튼 내 (차)앞에 빨간색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 있지. 개가 지
나가는 바람에 그런 거야. 그래서 급브레이
크를 밟았는데 결국 부딪쳤어. 그래도 다행
히 둘 다 빨리 달리지는 않아서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난 거지. 

<www.thatdeafguy.com>

한국수어 화자 간의 담화를 보면, 특유의 화법이 자주 보인다. 통상적으로 농인 

상호 간의 담화나 개인 발표(이야기) 모두에서 이런 경향이 발견된다. 한국수어 화

자는 어떤 사건을 서술할 때 자신의 행위나 선택, 혹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가치 판단’이나 ‘감정 정보’를 문장 종결 과정에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수지기호로도 드러나지만 비수지기호, 특히 얼굴 표지를 통해 매

우 짧은 순간 표현된다. 따라서 한국수어 화자(농인)의 수어를 보다 보면, 그날 화

자의 몸 상태, 기분, 주변 상황, 그 사건에 대한 화자의 가치 판단과 감흥 등의 정

보를 자연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화법은 농문화의 특징으로 외국 농인들의 담화에도 나타나는데, 농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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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중심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건을 

음성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과 시각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농인들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소설이나 영화처럼 배경과 상황을 우

선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배경과 상황 등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가는 방식

을 선택한다. 이러한 담화 특성과 농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발전된 연구와 해

석이 한국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한국수어 보전의 필요성

1)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

‘언어의 전환’이란 유입된 새로운 언어가 확산되면서 구언어(舊言語)를 대체하여 

결국 구언어가 소멸되는 현상을 말한다(오영나 역 2008: 163). 이러한 현상은 과

거 제국주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촌 곳곳

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소수 언어는 언제나 ‘언어의 전환’이란 위협 앞에 서 

있기 마련이다. 언어학자이자 역사가인 앤드류 달비(Andrew Dalby)는 그의 저서 

언어의 종말에서 ‘언어의 전환’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소수의 권리와 소수 문화,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의 보존에 

적극적이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적시에 적소에서, 사라져 가는 언어를 배우고 자

신의 아이들에게도 그 언어를 말하도록 가르치기까지 한다. 반면 소수 언어의 화자들은 국

가어로 언어를 바꾸기를 열망하며, 자기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언어학자들은 이 

문제의 양면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오영나 역 2008: 498)

한국수어도 예외는 아니다. 구화주의 교육 100년의 역사는 한국어 중심의 언어 생태계

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농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다. 농자녀를 키우는 

청인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농인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가 한국어를 잘하여 주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공와우 수술을 시키고 통합 교육을 하는 학교로 아이를 

보낸다. 자신이 겪는 언어 장벽과 그로 인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서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어보다 한국어를 가치 우위에 두게 되는 것이다. 에드워드 홀의 깊은 통찰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문화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훨씬 많으며, 더구나 묘한 것은 그 문화에 속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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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감춰진 바를 가장 모른다는 점이다.

(최효선 역 2000: 53)

한국수어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과 한국어를 습득하여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

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는 농인들에게 

한 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수어는 구조적으로 억압되고 있

다. 한국어는 위기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수어는 위기 언어이다. 우리가 한국

수어에 접근할 때,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적 지위만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수어는 사용 인구가 아주 적은 언어다. 설상가상, 수지한국어를 사용하는 인

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수어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농문화의 요람이었던 농학교에 입학하는 농아동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입학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학생들의 수어 사용 경험, 즉 수어를 통한 

언어 경험도 과거에 비해 빈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농사회의 유입 인구 감소 현상

과 언어 경험 약화 현상은 농사회의 ‘언어의 전환’ 현상을 부채질한다. 언어의 전

환은 결국 언어 소멸의 다른 말이다. 위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다. 

2)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

지구를 지배하는 소통 체계는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한다. 음성언어는 광범위한 

문화 영토를 갖고 있으며 음성언어의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풍부하게 살

아 움직이고 있다. 음성언어 중 소수 언어의 소멸은 음성언어라는 거대한 생

태계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거대한 생태계의 극히 적은 일부분의 소멸도 

인류 전체의 손실이기에 이것은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안타까움의 대상이 된

다. 

한편 시각언어의 세계는 어떠한가. 언어가 있는 모든 곳, 농인이 있는 그 어느 

곳에나 시각언어인 수어가 존재하지만 음성언어와 달리 사용 인구가 극히 적다. 

시각언어인 수어의 문화 영토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각언어인 수어가 음

성언어의 위세에 밀려 변형되고 그 특질을 잃어 간다면 그 끝에는 수어의 소멸만

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수어가 소멸된다면 시각언어 세계에선 매우 

큰 영토를 잃는 것이 된다. 시각언어의 문화 영토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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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언어이면서 시각언어인 한국수어가 한국어의 간섭과 영향 아래 언어의 특

질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각언어라는 작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국수어의 특질을 잃은 채 무미건조한 손짓만 남는다면 그 언

어의 생명은 끝난 것이며, 그 문화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인간이 있는 한 소통은 

계속 되겠지만 언어는 교체될 수 있다. 하나의 언어가 약해질 때 크레올(créole)이

나 피진(pidgin) 같은 수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엔 위세가 

있는 언어로 교체된다. 한국수어 원어민이 줄어들고 한국어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한국수어는 수지한국어로 대체될 것이며, 한국어로 대체된 그 시공간에서 농인의 

문화도 쇠락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이 아닌 수지한국어로 의사소

통하는 청각장애인만이 남게 될 것이다. 

3) 한국수어 보전을 위한 실천

여느 소수 언어들처럼 한국수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

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사회의 구성원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기회 삼아, 위기 언어인 한

국수어의 내용과 특질을 보전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알고 이 일에 심혈을 기울

여야 한다. 아래는 한국수어 보전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들이다. 

- 한국어 간섭이 배제된 방식으로 한국수어를 수집한다. 

- 언어학적 전문성을 갖춘 농인 수어 연구자들을 육성한다. 

- 한국수어의 고유 특질을 연구하여 규칙을 정리한다. 

- 한국수어와 수지한국어의 차이를 연구하여 제시한다.

- 수지한국어는 한국수어가 아니며 보존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 

언어학자인 토르 얀손(Tore Janson)은 소수 언어의 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정의에 따르면 소수 언어란 화자의 수가 아주 적은 언어이고, 소수 언어의 화자들은 대

체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미비하다. 이런 이유로 소수 언어의 위기는 세계 대부분

의 지역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된다. 언어학자들과 여타 전문가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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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다가 

정작 사태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다.

(김형엽 역 2015: 310-311)

지금 한국 농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 충성도’이다. 여

느 소수 언어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농사회도 국가어인 한국어 습득과 자신

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맞바꿔 가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수지한국어 사용자의 증

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사회의 지도자들이 공식석상에서 수지한국어로 연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며, 암담한 것은 이런 수지한국어 사용에 대한 경

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수지한국어로 밀도가 낮고 부정확한 정보를 전

하는 청인’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수어통역을 세워 

밀도 높은 정보를 전하는 청인’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되는 지금의 풍토는 결국 한국수어를 약화하고 수지한국어를 강화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4) 한국수어 보전의 의의

언어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소멸 위기에 있는 언어를 문자와 영상 등으로 

재빠르게 기록해 그저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을 언어의 보전이라 하지 않을 것이

다. 언어가 박제되어 박물관에 들어가는 순간 슬픈 주검과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

한 애도만이 남을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농사회가 원하는 한국수어의 보전은 농문화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수어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위기 언어

인 한국수어는 한국어보다 백배의 노력을 들여 그 특질을 연구하고 유지하고 전승

하여야 할 대상이다. 한국수어를 한국어의 시각적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한 한국수

어에 미래는 없다. 또한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

어 원어민인 농인의 존재 자체를 불행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수어는 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농인은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분리하는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볼 때, 농인이 가진 청각장애나 농인의 언어는 그

저 농인의 존재 양식일 뿐이며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농인은 문화적 존

재이며,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농인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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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한국수어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하고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

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수어가 수어 고유의 특질을 유지한 채 세대를 거듭

하며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나 자신이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소수 언어와 인연을 맺고 그 언어와 함께하는 이들의 숙제이자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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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제 6 장

요 약

  이 장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라는 관점에서 농교육과 농사회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농교육의 중요한 장인 농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농학교 교육이 

농인의 수어 습득과 농문화 전승 그리고 농인의 낮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

동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제1

언어인 한국수어로 배우고, 제2언어로서 한국어 읽기․쓰기를 배우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주요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농인은 음성언어와 다른 수어라는 독립된 언어를 가지고 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문화를 형성해 왔다. 농인은 일방적으로 주류 사회의 언어만을 습득할 것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금까

지의 농교육이 농아동을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게 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농교육은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사회 통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농교육이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교육은 농

인의 수어 습득뿐만 아니라 농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도 영향

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농교육이 농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라는 관점에서 농교육의 중요한 장인 농학교 

교육과 통합교육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농사회와 농학교 교육에서는 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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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농인의 수어 습득과 농문화 전승 그리고 농인의 낮은 학업 성취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농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농아동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배

우고, 제2언어로서 한국어 읽기․쓰기를 배우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주

요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농사회와 농학교 교육

1) 농학교와 농문화 전승

(1) 수어 습득의 장

농인의 약 90%는 청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인 부모 대부

분은 수어나 농인을 접한 경험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청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농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수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반면 농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는 약 10%의 농아동들은 청인 아동이 청인 부모와 일상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언

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수어를 습득한다. 

시각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와 달리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언

어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森 2005: 159). 

동료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수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가 

바로 농학교이다.11)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아동들은 전국 각지의 각 가

정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농아동들은 농학교에 모이게 

되고, 농아동들은 농학교를 통해 비로소 다른 농아동을 만나게 된다. 농학교

에 모인 농아동들은 농인 가정에서 태어나 이미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농아동

을 비롯한 여러 또래 농아동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수어를 습득한

다. 그리고 농아동들은 다른 농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농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규범, 생활 양식 즉 문화를 익힌다. 이처럼 농학교

11) 농학교 외에도 농아인협회와 같이 농인이 모이는 공간은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배우며 농
문화를 익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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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인의 수어 습득과 문화 습득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이게도 농학교의 공식적인 교수․학습 언어는 수어가 아니다. 

그 이유는 농학교가 청각장애아동이 겪는 음성언어 습득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야

기되는 읽기․쓰기의 곤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 왔

기 때문이다. 농학교는 수어라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아

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농학교에서는 입술 모양을 읽고 무슨 말을 하는지 유추하는 말 읽기와 

보청기를 비롯한 청각기기를 통해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청각장애아동이 음성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농아동을 대상으로 음성언어습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었다. 이 때문에 농학교에서는 주로 음성언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

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인의 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독립된 언어이다. 한국어와 영

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동시에 사용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학교에서 음성언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어로 말을 하면서 수어 단어를 한국어 어순에 따라 나열하는 ‘수지한국

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농학교에서 농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반면, 수업 시간 등의 공식적인 활동에서는 음성언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

면, 농학교는 농아동이 수어를 습득하는 곳이지만, 농학교가 목표로 하는 언

어는 음성언어이며, 수어는 음성언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

어 왔다. 

농아동은 농학교에서 언어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음성언어와 수어의 관계와 이들 간

의 위계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이것은 농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어와 한국수어에 대

한 언어태도와 농사회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와 의사소통 수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어떤 농인은 자신의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보다 자

신의 구화 능력을 부끄러워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수어보다 ‘수지한국어’

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한국수어와 한국어에 대한 농

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농인이 농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농사회 구성원 중에는 구화만을 고집하는 교육을 받다가 뒤늦게 수어

를 배웠지만 한국어와 한국수어 모두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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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농학교를 다닌 적 없이 청인 속에서 고립된 채 생활해 온 사람 중에는 

홈사인과 같은 형태의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2) 농학교의 기숙사 

농학교 기숙사라고 하면 장애인 시설과 연결되어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이 가족

의 곁을 떠나 살아야 하는 고립된 공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른

다. 대부분의 청인 가족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음성언어로 대화를 나눈

다. 이 때문에 농아동은 가정 내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 끼지 못한 채 외톨이로 지

내기도 한다. 반면 농학교 기숙사에서는 수어로 마음 편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해 일본의 농문화 운동을 이끌어 온 기무라 하루미(木村晴実)는 ｢농의 민족

지｣라는 글에서 농학교 기숙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떤 농인은 어린 자신을 기숙사에 두고 가는 게 참을 수 없었는지 울면서 돌아가는 

부모를 옆에 두고 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배들이 재미있어서 조금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처음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다. 집으로 돌아가도 같이 놀 

친구가 없는 많은 농인에게 기숙사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인 것이다. 

또 기숙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이 다른 농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생활

의 장이며, 초등학생인 아동에게 고등학생 형, 누나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木村 2000: 203)

이처럼 농학교 기숙사는 수어로 마음 편히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점에

서 농아동에게 ‘제2의 가정’과 같은 곳이다. 농학교 기숙사가 농인에게 갖는 의미

는 단지 수어로 마음 편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칠관과 윤병천은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가정보다도 더 가정과 같은 곳으로서 

학교(농학교)는 이야기를 통해 문화의 싹을 틔우게 된다. 여기서 이야기는 농인들

을 묶어줄 뿐만 아니라 농인이 되어 가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칠관․윤병천 2014: 82-83). 또 미국의 캐럴 패든(Carol Padden)과 톰 험

프리스(Tom Humphries)는 그들의 저서에서 미국의 농문화를 소개하면서 농

학교 기숙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들 농학교에서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농인─농가족 출신의 아이들과 학교에서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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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농 성인들─에 둘러싸여 몇 년을 보낸다. 많은 학교에서 자기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

른 농학교를 졸업한 몇 명의 농인을 고용하고 있다. 농아동들에게 기숙사 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기숙사 그 자체이다. 그들은 기숙사에서 교실의 구조화된 통제로부터 벗어나 

농인의 사회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기숙사의 비공식적인 환경 가운데 아동들은 수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배운다. 이와 같이 학교는 농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의 핵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전 세대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森․森 역 2016: 22-23)

농인들은 농학교 기숙사에서 농인끼리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강한 연대감

과 결속력을 형성한다. 나아가 농인끼리 모여 함께 생활하면서 농인으로서 지

켜야 할 규범과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된다. 우리가 ‘농문화’라고 부르는, 농인

의 자긍심과 정체성,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습득하게 된다. 농학교 기숙사는 

청인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더욱 확장시킨

다. 이 때문에 농인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서는 수어가 아니라 구화를 습득해

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농교육 전문가들은 농학교 기숙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도 한다. 보청기 개발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은 농학교의 기숙사는 농인을 집단화하

여 농인끼리 결혼하는 것을 장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박승희 역 2003: 120).

[농교육 칼럼 1]  

◎ 농교육의 수화․구화 논쟁 ◎ 

18세기 유럽에서 근대 농교육이 시작된 이래 농교육에서는 농아동을 수화로 가르칠 것인가, 

구화로 가르칠 것이냐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프랑스의 레페는 농인이 사용하고 있

는 수어에 주목하여 수어를 교육 도구로 적극 활용하여 농아동의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독일의 하이니케는 ‘수화법’을 지팡이에 비유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지팡이 자체도 하나의 장애가 된다고 수화법을 반박하면서 “음성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화법을 강조하였다(김병하 2002: 46). 한편, 

1880년 이탈리아 밀라노 세계 농교육자 대회에서는 농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수화법보다 

구화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라노 대회에서 채택된 구화법은 보청기 개발 등에 

힘입어 농교육의 주류가 되었다. 

한국의 근대 농교육은 식민지 강점기의 제생원 맹아부에서 시작되었다.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일본수어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수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 처



/제6장/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_107

2) 농학교 교육과 낮은 학업 성취

농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농교육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 이 용어는 농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인의 학력 수준이 초등학생 4학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Johnson et al 1989). 아래에서는 농학교에서 지배적

인 위치를 차지해 온 구화교육과 농아동의 낮은 학업 성취 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는 농교육학자 가나자와 다

카유키(金澤貴之)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농학교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산수에 대해서는 앞서 구구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분수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분수의 개념이 아무리 해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1/2 + 1/3 계

산을 할 때는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분모와 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학생들은 도대

체 뭐가 분모고 뭐가 분자인지 모르죠. 또 우리 농인의 감각으로는 엄마와 아이라면 위에 

있는 것이 엄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아래에 

있고 분자가 위로 가기 때문에 이미 막혀 버리죠. 선생님은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설명했

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같은 상태였어요. 분수 더하기 시간에는 

음에는 수어를 통한 농교육이 실시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보청기가 보급되면서 청각을 활용

하는 구화주의 교육이 농교육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토털커뮤니케

이션이 소개되었다. 토털커뮤니케이션은 구화 일변도 농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농아동 한 사람

의 언어적 요구에 맞춰 구화, 수어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토털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수어가 농교육에 다시 도입되었지만, 토털커뮤니케이션은 종래의 청각을 활용하는 

구화법에 수화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는 90년대부터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로 교육을 하며, 제2언어로 읽기․쓰기를 배우는 이중언

어․이중문화 교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이 한국에

도 소개되었지만, 실질적인 농교육의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 농교육은 인공와우 

수술의 보급, 보청기 성능 향상 등의 영향으로 청각을 활용하는 구화주의 교육과 한국어에 기반

하여 말과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토털커뮤니케이션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근대 농교육이 시작된 이래 제기된 수화냐 구화냐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농교육의 언어지도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김병하(2002: 53-56)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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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분을 합니다만, 왜 통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벌써 그 이야기는 한 것인지 모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분수 개념 그 자체, 왜 분수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열심히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케이크 그림을 그리거나 여

러 가지 것을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케이크 전체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네 쪽 중에 하

나라면 4분의 1이라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또 분

수는 백분율에도 적용되지요. 그래도 그것도 우리들은 잘 몰랐어요. 산수는 앞의 것이 축적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앞의 것을 알고 다음 것을 알게 되는 축적이 필요한데, 구구단도 모

르는 아동은 백분율도 모르고, 분수도 모릅니다. 어떤 선생님이든지 열심히 쓰거나 이야기

하면서 설명해 주어도 우리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木村 2001:　300-301)

위에 다소 긴 글을 인용한 것은 이 글이 “농인을 위한 청인에 의한 농교육”(金澤 

2001)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학교 교육에서는 시

각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말을 하면서 수어를 함

께 사용한다. 이런 수업 방식은 구화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농아동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농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구화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이해하

기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교사는 농인의 입장

에서 수업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농학교 교사 대부분은 청인이며, 수

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제한적이다. 농학교 교사 대부분이 청인인 것은 농인

의 사회 통합에 수어보다는 음성언어가 더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청능주의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동하는 농학교에 설령 농인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인 교사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クァク 2017: 

143-144).

농인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언어는 시각언어인 수어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의 농교육은 간과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농인이 짊어져 왔다. 농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

분히 배우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면서 열등감을 안고 살게 

되기도 하였다. 낮은 학업 성취는 농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직업 선

택의 폭도 좁혔다. 그 결과 농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농교육 칼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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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농교육 국제회의 밴쿠버 성명 ◎ 
새로운 시대: 농인의 참가와 협동

농교육국제회의(ICED)실행위원회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농사회는 공동으로 아

래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표명한다.

기본 방침의 표명

세계적으로 많은 농시민은 ‘농’이라는 것을 장애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는 일반인의 이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관’은 농인을 비롯하여 ‘다른 존재’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을 배제하

고 경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는 보다 넓은 사회를 향

한 농인 시민의 참여가 방해를 받거나, 배제되고 있다. 많은 농인이 의사결정, 고용기회, 질 높

은 교육에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시민은 다양성과 창조성을 수용하는 사회를 만드

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농시민은 교육, 경제활동, 정치, 예술, 문학 분야에서 자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농인이 모든 사회에 꼭 필요한 언어적․문화적 소수파로서 인지되는 것은 

농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농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인지하여 

사회에 참여할 것을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880년 밀라노 농교육국제회의(ICED) 회의의 결의

1880년 밀라노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농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시 참가자는 

전 세계의 농교육과 농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를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 세계의 농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어 사용이 배제되었다.

  • 세계 농시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가져 왔다.

  • 세계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교육 대책과 입안 과정에 농시민이 배제되었다.

  • 취업 훈련, 재교육 등 경력 개발 분야에서 정부의 입안, 정책 결정, 재정적인 원조에 농

시민이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 농시민이 다양한 경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막아, 많은 농인이 자신

의 꿈을 좇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 농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수어의 사용을 금지한 1880년 밀라노 회의의 결의를 모두 

철회한다.

  • 밀라노 회의가 미친 유해한 모든 영향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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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사회와 통합교육

1) 인공와우 수술의 확대와 통합교육 

최근 농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12) 2010년 캐나다의 벤쿠버에서 개최된 제21회 농교육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Education of the Deaf)에서 농교육에서 수어 사용 금지를 결의한 1880년 밀라노 회의를 철
회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칼럼은 당시의 성명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 세계 모든 국가가 역사를 기억하고 모든 언어와 모든 의사소통 형식을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에 대한 협정>

우리들은 여기서 선언하고 서명합니다.

  • 유엔(UN)의 제 원칙에 기반하여 특히 교육은 언어와 학문적, 실용적, 사회적 

지식의 획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기한, 유엔(UN)의 ‘장애인권

리조약’의 원칙을 비준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세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세계농연맹은 2007년 제15회 마드리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특히, 다언어적․다문화적 

교육에 평등하며 적절한 참여 촉진을 지지하는 결의를 인정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국가가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언어에 자국 농시민의 수어를 추가하고, 다수파인 청인의 

언어와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유아, 농아동, 농청년을 둔 부모들이 농문화나 수어를 이해하는 데 농시민이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아동 중심 접근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농인 및 청인 

가족을 지원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유아가 지역 및 전국의 농인 조직, 농학교와 농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조기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시민이 자기 자신들의 인권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모든 농시민이 자랑스러운, 자신에 찬,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시민이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Vancouver 2010, “A New Era: Deaf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https://www.kestner.de/n/verschiedenes/presse/2010/ICED-StatementofPrinci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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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은 

2007년 53.4%(2,864명 중 1,530명)에서 2017년 75%(3,358명 중 2,519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학교(청각장애학교) 수는 2007년 17개교에

서 2017년 14개교로 3개교가 줄었다(교육부 2017).

[표 6] 청각장애 특수교육 기관 배치 현황(2017)

단위: 학생 수

농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청각장애학생수 819 691 1,828 20 3,358

교육부(2017: 3)

한편으로 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수술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

국에서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의료보험(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

년부터이다. 2017년에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5세 미만에 한해 양

쪽 귀 모두를 시술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2018년 

11월부터는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기존의 2세 이상 70dB, 2세 미만은 90dB이

었던 것이 1세 이상 70dB(1세 이상)로 완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농아동을 둔 청인 부모 대부분은 수어와 농사회를 접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인공와우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청인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부모들이 인공와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수어와 농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 ‘사

회 통합을 위해서는 수화언어보다는 음성언어가 더 낫다’는 가치관(クァク 

2017)은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통용되고 있다. 반면, 농학교는 농

인이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수어 및 농문화의 전승과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2) 통합교육과 수어를 배울 권리 

1994년 스페인 살라망카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자 대회에서는 장애아동을 포함

한 모든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육의 개혁을 통한 통합교육

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살라망카 선언은 세계 각국에서 통합교육을 장애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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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살라망카 선언은 

통합교육이라는 원칙 아래 학교가 모든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를 지원하는 곳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인의 경우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어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모든 농인이 수어로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UNESCO 1994). 또한 2006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권리

조약’에서도 모든 수준의 통합적인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다음과 같

이 별도로 규정하였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

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 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할 것(제24조 교육)

위의 교육의 장에서 개개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용 언어를 존중하고 정체

성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권리조약’의 기본 원칙은 통합교육을 받

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수업내용이나 발

표 내용, 토론을 알아듣지 못하는 등 학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에서도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이 다른 또래와 다르다는 것

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등 여러 곤란을 겪고 있다.13)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수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Co-enrollment 프로그램’이다. Co-enrollment는 한국에 

13) 정혜원 기자의 ‘통합교육 내 방치된 청각장애 학생들’ 참조(2017년 12월 6일자, 디지털 함께걸
음 홈페이지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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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입학”(최상배․이한나 2015) 또는 “더불어 학급”(박경란 2016)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Co-enrollment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각장애학생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

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학급 내에서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청인 아동

에게도 수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Co-enrollment 프

로그램은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

다. Co-enrollment 프로그램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위해 단순

히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한 학급에 청각장애아동을 여러 명 배치하

여 청각장애아동이 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각장애아동과 청인 아동 

모두에게 수어 학습 기회를 보장하여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

그램이다(鳥越 2016: 85).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라고 하면 음성언어를 

더 잘 듣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기 쉽다. 이제 농교육에서 통합교육이 차지하

는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확대는 농사회 구성원의 재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이 수어

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농사회의 유지와 전승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

요하다. 청각장애아동과 청인 아동 모두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인의 수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이 향후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

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농인의 언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이

란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로 교육하며, 제2언어로 음성언어의 읽기․쓰기를 교육하

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고, 

스웨덴과 일본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사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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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개괄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다언어주의와 농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

다. 근대 학교교육에서 소수 언어의 존재는 무시되거나 경시되어 왔다. 사회 통합

이라는 목적 아래 외국어 교육을 제외하고는 주류 언어 중심에 의한 단일 언어 교

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 언어는 주류 언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받

아 왔다. 일방적인 동화주의는 주류 언어 사용자와 소수 언어 사용자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소수 언어 사용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아베 2003: 45). 이

와 같은 배경에서 북유럽, 미국, 캐나다 등 다언어사회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언어 사용을 용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농교육에서 단일언어주의는 다수파의 언어인 구화를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음성언

어 습득을 저해하는 방해물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

겨졌다. 1960년대 미국의 언어학자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는 수어가 음

성언어와 다른 별개의 독립된 언어라는 것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주장하는 문화 운동이 본격적으

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농인들은 자신들이 수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

하는 언어적 소수자이며, 지금까지의 농교육은 자신들의 언어인 수어와 자신

들의 문화인 농문화를 억압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토털커뮤니케이션의 

수어와 구화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음성언어 문법에 따라 수어 단어를 나열하

는 형태의 ‘방법론적 수어’(Manually Coded English)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

었다. 농인들은 토털커뮤니케이션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이 일상생

활에서 사용하는 미국수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방법론적 

수어’가 농교육에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인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

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Lane 1992). 이와 같은 농사회의 비판에 힘입어 미

국의 약 20%의 농학교가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草薙․
齋藤 2010: 213). 한편, 스웨덴에서는 1981년 스웨덴 국회에서 스웨덴 수어

를 하나의 언어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래, 국가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스웨

덴 수어와 스웨덴어의 읽기․쓰기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鳥越․クリ

スターソン 2003, 鳥越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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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기본 원리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 방식의 이중언어 

교육에 기반하고 있다. 몰입교육 방식의 이중언어 교육은 소수 언어가 소멸되지 

않도록 학교교육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류 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교육이

나, 이민자 자녀가 자신의 모어를 잃지 않으면서 주류 사회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

기 위한 교육 등에서도 널리 실시되고 있다. 몰입교육 방식의 이중언어 교육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영어계 아동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시작되었

다. 이중언어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짐 커민스(Jim Cummins)는 학교에서 영

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에게 제2언어인 프랑스어로 배우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영

어의 읽기․쓰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의존 이론을 정립하였다. 상

호의존 이론은 서로 다른 언어라고 하더라도 두 언어 기저에 인지적인 공통 부분

이 있으며, 한 언어의 습득은 또 다른 언어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한다(박정은 외 역 2012: 35-37).

서로 다른 음성언어 간에 적용되는 상호의존 이론은 시각언어인 수어 사용 능력

과 주류 언어의 읽기․쓰기 능력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언어 농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언어로서 수어를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며, 이들 아동들은 음

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서 

농인의 제1언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농아동이 수어를 제1언어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농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어로 교

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서 수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일

상생활에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생활언어), 수어로 추론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학습언어)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제1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그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류 언어의 읽기․쓰기

를 제2언어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농교육이 청인의 언어인 음성언어를 통한 단일언어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농아동이 농인의 언어를 기반으로 청인의 언어

(읽기․쓰기)까지 두 언어를 모두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クァク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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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사례

(1) 스웨덴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

1981년 스웨덴 국회는 스웨덴수어가 독자적인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공식적으

로 인정하였다. 스웨덴 국회는 농교육에 관해 농인이 농사회와 주류 사회 양쪽 모

두에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어야 하며, 농인에게 이

중언어란 시각언어인 수어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웨덴어라는 것을 결의하였

다. 이 결의에 기반하여 1983년부터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먼저 제1언어로서 스웨덴수어를 습득하게 하고, 제

2언어로 스웨덴어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학교 기초과정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농아동을 위한 독자적인 교과를 4개 신설하였다. 농아동을 위

한 스웨덴어, 스웨덴수어, 농아동을 위한 영어, 리듬․연극이다. 리듬․연극은 일반교

육의 음악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교사들의 수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 수어를 활용한 교재의 

개발, 농인 교사 양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도 수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웨덴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수많은 시행착

오를 거쳐 오면서 그 틀을 만들어 왔으며, 현재도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청인 학생의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데 

비해,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받은 농아동의 합격률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

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농아동이 늘어나면서, 음성언어와 방법론적인 수

화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鳥越 2009).

(2) 일본의 메이세이학원

일본의 메이세이학원은 일본에 있는 약 80여개의 농학교 중 유일하게 이중언어․
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메이세이학원은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

학교이다. 이 학교는 농문화 운동을 전개한 농인과 청인, 그 영향을 받은 부모에 

의해 설립되었다. 메이세이학원은 1999년 대안학교인 다츠노코학원에서 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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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07년 학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일본수어를 제1언어로 하며, 일본어의 읽기․쓰기를 제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이
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과정이 있다. 모든 교과

는 일본수어로 진행된다. 교사 중 절반 정도가 농인이며, 학교장 역시 농인이다. 

메이세이학원은 다츠노코 시절을 거치면서 수어로 가르칠 수 있는 농인 교사와 청

인 교사를 양성해 왔다. 

메이세이학원은 ‘국어’ 대신 ‘수어’와 ‘일본어’라는 교과를 두고 있다. ‘수어’ 교

과는 일반 학교의 ‘국어’ 교과에 해당된다. ‘일본어’ 교과는 농아동에게 제2언어로

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과이다. 일본어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제2언어로 일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수법에 기반하여 일본어를 가르친다. 이 외에도 다문화 

사회와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과’라는 

독자적인 교과를 신설하고 있다. 

<메이세이학원의 이중언어교육>14)

일본은 1994년부터 인공와우에 대한 의료 보험을 적용해 왔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아동의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와우

14) 메이세이학원(明晴学園) 홈페이지(http://info.meiseigakuen.info/school/elementary/)에 제시
된 교육과정의 일부이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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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농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사회 내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아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메이세이학원은 일

본수화와 농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해 가기 위해 현재도 고군분투 중이다(斉
藤 2016；クァク,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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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교육 칼럼 3]

◎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일명, '소보사')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2017년 3월 대

안학교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교 이전에는 농인을 위한 공부방의 형태로 대안적 교육을 실

천해 왔다. 소보사에서는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며, 농인의 정체성을 확립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보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천하고 있

는 곳이다. 소보사는 한국수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여 상시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토론과 대

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김혜선, ｢교육의 길을 묻다/대안학교 탐방 ③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서울신문>, 2017. 5. 15.

5. 맺으며

지금까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라는 관점에서 농학교 교육, 통합교육 그리고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농교육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농인의 수어 습득

과 농문화 전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학교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농학교는 농아동의 

수어 습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농아동은 농학교에서 농가족 출신

의 농아동을 비롯한 다른 농아동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수어를 습득한다. 특

히, 농학교 기숙사는 청인 교사나 부모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곳이라는 점

에서 농문화 습득의 중요한 장이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농학교는 농인의 언어

와 문화를 부정해 온 곳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농학교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한 음

성언어 습득의 곤란과 이에 따른 읽기․쓰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화교육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보청기, 인공와우, 입술읽기 등을 활용하는 구화교

육은 청각장애아동이 수용하기 어려운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 형태를 고수하여 청

각장애아동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부정하

는 교육 환경은 농아동에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은 학업 성취는 농아동의 진학, 직업 선택 그리고 농인의 경제적․



120_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사회적 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농학교 교육의 개혁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

애아동의 수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에 따르면 현재 청각장애학생 중 약75%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의료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

였다. 이후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청각장애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와

우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점차 완화되고 있다. 또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이념은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통합교육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살라망카 선언

과 ‘장애인권리조약’에서도 농아동에게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 중 상당수가 학습․교우 관계 문제, 정체성의 혼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미국, 노르웨이,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이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학급 내에 여러 명의 청각장애아동을 배치하거나 청각장애아

동뿐만 아니라 청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수어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라고 하면 음성언

어를 더 잘 듣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기 쉽다. 청각장애아동과 청인 아

동 모두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면 청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농인의 이해의 폭을 

확장하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아

동이 향후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배경과 기본 원리 그리고 스웨덴과 일

본의 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농인의 제1언어인 수

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여, 음성언어의 읽기․쓰기를 제2언어로 교육하는 것을 말

한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인하고자 하는 다

언어주의와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주장해 온 농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농아동이 수

어를 배울 수 있는 수어 환경을 농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198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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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수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래 국가의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수어와 

스웨덴어(읽기․쓰기)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편, 일본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1990년대 일본에서 전개된 농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일본에 있는 약 80여 개의 농학교 중 이중언어․이
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는 농학교는 메이세이학원이 유일하다. 스웨덴과 일본의 메

이세이학원 모두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수어로 가르칠 수 있

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 세

계적으로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수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농사회는 구성원의 재생산과 수어 유지와 전승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스웨덴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과 일본의 메

이세이학원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도 고군분투 중

이다. 

농인은 음성언어와 다른 수어라는 독립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문화를 형성해 왔다. 농인은 일방적으로 주류 사회의 언어만을 습득할 것을 강

요받지 않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가 있다. 지금까지의 농교육이 농아동을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게 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농교육은 농인

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사회 통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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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사회 참여제 7 장

요 약

  민주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며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경험치가 다르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이 균등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자기 결정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통해 환경 속에서 개인

이 경험하는 시기별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으로서 ‘농인’이 그를 둘

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의 집단(미시 체계) 내에서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자(중간 체계)로서, 개인의 일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외

부 집단(외적 체계)이나 제도, 법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사회 시스템(거시 체계) 등 사회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가정, 교육 기관, 직장(노동 현장), 사회, 그리고 제도, 윤리 등과 

같은 거시 체계에서 농인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은 어떠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해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변화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들어가며

사회 참여란 내가 속한 지역 사회 내에서 한 시민으로 존재하고, 대등한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Mank․Buckley 1989, 신은경․곽지영 

2008, 신주화 외 2009). 한 사회의 구성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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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장면에서 영향력을 균등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살

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즉 장애 유

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참여’란 정치학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나 유권자로 정치에 참여

하는 것에, 경제학에서는 경제 활동으로 혜택을 얻는 것에, 행정학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에, 사회 심리학에서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Chell 1985). 이처럼 학문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지만 본질적

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

다. 시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

정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며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은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 환경에 따른 제약이나 사회적인 차별 등으

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인은 자의(自意), 타의

(他意)로 사회 참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사회 참여를 막는 장벽은 장애

인 개인의 삶과 건강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장애인들이 여러 상황에서 열등감을 

겪게 하였다. 이는 자아 존중감의 부족이나 낮은 자아상 형성으로 이어져 심리․사회

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왔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장애를 외형상의 ‘불

능’으로만 인식하며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개인의 특수한 문제로 받아들이던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 그러나 최근 장애를 한 사람이 가진 특수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

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다름이 아닌 차이’라는 인식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자신의 인권 측면에 보다 관심을 가지

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표 7] 언어․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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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외 2018)

따라서 청인 주류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농인이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를 충분

히 보장받고 있는지, 의사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직장에 충

분히 참여할 수 있는지, 농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농인의 사회 참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농인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나 관행이 얼마나 수정되

었는지, 정책이나 방침 등의 결정 과정에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대등한 파트너로 참

여할 수 있는지, 가정 등에서의 활동에 자기 결정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지, 사회

에 필요한 국제적 협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농인의 사회 참여

1) 농인 관점의 생태 체계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경험치가 다르며, 그렇게 다르게 자라온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따라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았는가?’라는 문

제에 대해 전 생애를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시기별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의 발달 과정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 혹은 개인과 제도적인 측

면에서 이해하고자 한 브론펜브레너(U. Bronfenbrenner)의 생태 체계 이론에 

근거하면 개인으로서 ‘농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체계, 중간 체계 및 

거시 체계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맥락들 속에서 다양한 상호 작용을 하며 적

응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개인으로서 ‘농인’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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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농인

이 태어나 한 인간으로 세상과 상호 작용할 때 그들의 청력 정도, 실청 시기,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주위의 언어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취하

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인이라기보다 ‘청각장애인’이라는 더 크고 포괄적인 범

주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어 사용자인 ‘농인’으로서의 

삶을 수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림 5]는 한 개인인 ‘농인’이 환경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속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 개인은 한국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농인’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포괄

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농

인’으로서의 삶을 수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내부적으로 각기 

다른 언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

다. 개인으로서 농인은 가족, 동

료, 학교, 이웃 등과 같이 가장 근

접한 위치에 있는 다양한 ‘미시 체

계’와 상호 작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미시 체계

가 상호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관

계망인 ‘중간 체계’ 속에 존재하기

도 한다. 농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인이 구화로만 소통하기를 원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중

간 체계로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소속된 직장에서 청인 동료들

과 한정된 의사소통만 하던 농인 회사원이 재직 중인 회사 내에 수어통역사가 배

치되어 직장 내 청인 동료 간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속하지 않은 외적 체계를 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농인 부부의 청인 자녀가 가정

과 학교에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미시 체계와 자녀의 학

교, 자녀의 친구라는 외적 체계 사이에 놓인 중간 체계로 인식된다. 그리고 적극적

으로 정부에 농사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훈련 기

관이나 방송사에 수어통역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제야 장애인차별

[그림 5] 농인 관점에서의 생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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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거시 체계는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인 듯하다가도 공기처럼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되는 제도나 정치, 경제, 교육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개인

으로서 농인의 전 생애를 걸쳐 서로 연결되고 연속성 있는 시간 속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농인은 적응하거나 부적응하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농인 관점의 생태 체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장하는 개인과 변화

하는 사회의 여러 체계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개

인의 행동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나 욕구와 사회 체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농인의 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농인의 사회 참여에 제

약이 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농인의 사회 참여’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농인이라는 한 개인이 가

정, 학교, 회사 등의 각 미시 체계 내에 또는 미시 체계들 사이에, 그리고 외

적 체계와 거시 체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정에서의 농인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로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발

전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양육자의 

모부성권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기결정

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가

족 중 농인 구성원의 존재는 가족 간

의 상호 작용, 가족 자원, 부모, 농아

동이나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를 위한 

지원 등 가족생활에 관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시스템에 

관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다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양육자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공간, 

즉 양육 환경을 떠올린다. 가정 내에서 양육자와 자녀는 서로 눈 맞춤 등의 

비언어적 행위로도 상호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언어적 행위로 상호 작용하게 

된다. 언어 행위는 언어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언어 발달은 언어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의 한 장면>
청인 자녀가 바라본 농인 부모의 이야기, 코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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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적, 사회적인 상호 작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자녀가 언어 습득을 시작하게 되는 양육 초기 단계에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제대로 상호 작용하는 것은 이후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hearing children of deaf parents)로 구성된 

가정 또는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deaf children of hearing parents)로 구성

된 가정이라면 의사소통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육자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에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박병은 2001, 박정란 

2000, 서평열 1991, 이미혜 2004, 지재윤 2012). 일반적으로 책 읽어 주기, 

아이와 대화하기 등 자녀와 교감할 수 있는 정서적 돌봄이나 또래 아이 부모

들과 교류 등의 활동에서도 어려움에 노

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과거에는 청

인 자녀를 둔 농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음성언어 습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인 

자녀의 언어 발달에 좀 더 도움을 얻고

자 친인척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기도 

하였다. 농인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청인 

자녀가 수어를 잘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

족과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겪는 여러 

일들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

들은 농인 가정의 구성 요건이나 ‘농’에 대한 정체성과 ‘수어’를 받아들이는 정도

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중심으로 가정 

체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사소통 수단이 달라 상호 작용이 제한적이지

만 가족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끈끈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강

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인 부모가 자녀(Children Of Deaf Adults, CODA)를 양육할 때 외부의 

양육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청인 부모 환경에서 자란 농인

이 자녀를 훈육하는 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기가 어렵고 특히 자녀의 청인 

교사, 또래 친구 등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농

부모와 청인 자녀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 농부모는 자녀와의 정서

적 교류가 부족하다고 느껴 염려하게 되고 청인 자녀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그림 6] 가정에서의 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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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박병은 2001). 그러나 

청인 자녀가 성장할 때 양육자의 농 

여부가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ienzi, B. M. 1990)에서 

청인 부모와 농인 부모 두 유형의 가

정은 많은 부분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어떤 가정이 더 유익

한가를 가리는 연구는 아니었지만 양

육자가 농인 부모인 가정에서 오히려 청인 자녀의 생각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어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평가 척도에서 농인 부모가 있는 가정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청인 주류 사회에서 가족 중 농인 구성원이 있다

고 하더라도 가족 권위 구조를 유연하게 하여 건강한 가족 기능 수행을 위한 특별

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인간의 출생과 함께 첫 상호 작용을 시작하는 가정이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사회적 지지로 자녀의 행동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것

을 알면서도 농인을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청력 손실을 병리적 관

점인 ‘손상’으로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서 농인 부모나 농인 자녀가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회 참여 과정에서 자기 의

사 결정 및 자기 요구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회 체계의 미비로 인해 

농인 가정에 강요되어 온 여러 열악한 환경들은 안타깝게도 합리적인 의견 제

시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농인 가정의 윤택한 삶을 위

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청인 부모의 90% 이상은 자녀가 농인으로 판정된 초기 진단에 당혹을 금치 

못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자녀가 

농인이기에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부모가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

황에 처하면서 부모로서 스트레스를 겪는다. 농인 가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대

처 방안은 결국 자녀가 이중언어 이중문화 중심의 농인의 삶을 살게 할 것인

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통해 청각-구화 중심의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중에 하나

<｢MBC 다큐프라임 나의 모국어, 수어｣의 한 장면> 
농인과 청인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언어로 

선택한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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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농

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는 

부모도 농인 자녀도 양육 방식에 대

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

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 자신이 농인이라는 사실

을 깨닫게 되는 시점에 심한 스트레

스를 받기도 한다. 초기 진단의 충격

에 대처하는 것 외에도 청인 부모에

게는 농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복잡

한 지식을 이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부모는 소리 증폭 장치, 수어, 교육 방

법, 학교 배치 및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의 미래

를 위해 적절한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Meadow 1980). 

최근 들어 의료 보험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실시해 온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언어 습득기 이전의 유소아에게 시술하는 경

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인공와우 수술 비용 외에 수술 후 치러야 

하는 청능 훈련 및 언어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수술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농인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언어에 대한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갖

기 어렵다. 부모의 고충만큼 농인 자녀가 성장해서 겪어야 할 고충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살면서 소리 변별이나 소리 인식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

은 사회적 제도의 문제이거나 수어를 여전히 하나의 언어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인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농인 가정에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개인은 모두 다르다. 농인과 청인 부부, 농인 부

부, 청인 부부, 그들에게 속한 조부모와 자녀의 농 여부, 농인 형제자매 혹은 

농인과 청인 형제자매 등등 농인 가정도 각기 모두 다르다. 이들을 위한 단일 

해법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농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농인 커뮤

니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농문화 관점에서 자녀 양육의 

<｢MBC 다큐프라임 나의 모국어, 수어｣의 한 장면>
농인 자녀를 둔 청인 부모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보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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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연구한 너자리언-수자(Najarian-Souza 2010)의 연구에서는 농인 자

녀들에게 평생교육의 기술 및 자기 옹호 방식을 가르치고, 청인 자녀에게는 

농인 가정 자녀 캠프에 보내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농사회와 청인 사회 모두를 경험하고 적응하도록 교육하였다. 또 농인 부부가 

자녀 양육 시기 동안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농인은 양육자로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낙인을 방지하는 활동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자신이 선택한 양육 방식이나 개인의 기질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농사회의 일부로서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

는지, 그리고 양육자 본인이 살아온 배경이 어떠한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래서 해외에는 농인 가정을 위한 전문 기관이 만들어져 농 성인이 

농인 가족 내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자라온 경험, 교육 및 직업 선택, 직장 및 일상생활의 경험, 특별

한 재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 장치를 소개하면서 

농인 가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적극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특히 농사회를 모르고 지내 왔던 청인 부

모에게 자녀가 농인이라는 사실을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자

녀를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영국에서도 농인 가정이 농인 클럽이나 

지역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농인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시 체계에 해당하는 한 개인

이 또 다른 체계인 가정 영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이다. 농

인이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양육, 

재정 등의 어려움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그런데 이와 같

은 가정 영역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문제에 대한 정

보와 적절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또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노출

을 꺼려하는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동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부

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농인 가정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

[그림 7] 중간 체계를 경험하는 농인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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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상담 지원을 하는 농인 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

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인 가족을 위하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영유아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인 가족 구

성원 개개인은 부모, 자녀, 형제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생활 속의 모든 상황에서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요구들을 파악

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지라도, 농인 스스

로, 혹은 농인 가정에서 가정 체계가 굳건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 기관에서의 농인

전 생애에 걸쳐 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삶의 질은 교육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학령기 학교 교육 위주의 교육 체제만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 적절

하게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 국민의 평생 

학습 실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서

는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교육받을 권리, 형평성, 포용, 양질

의 교육, 평생 학습 등의 5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의 논의를 진

행하였다. 국제연합(UN)에서도 교육 부문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의 증진’

이라고 밝힌 만큼 오늘날 교육의 의미와 실천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농인의 교육 또한 농인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며 농인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강창욱 2017). 그런 의

미에서 농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미 6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최근 농학생들은 통합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합 교육의 형태는 농인과 청인 학생 간에 아무런 차이 없이 정

규 학급의 교사에 의해 지도하는 완전 통합 형태와 일부 활동이나 일정한 시간만 통

합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활동은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통합 형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학생 대부분은 완전 통합 

환경에 놓여 있다. 완전 통합 환경에서 학습하는 농학생들은 그들의 장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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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능력에 기초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Friend․Bursuk 1996). 

단순히 농인과 청인을 한 장소에서 교육하는 공간적 통합보다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교사의 태도는 교육 환경의 질을 좌우한다. 농학생들의 통합 교육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농학생들의 학습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 내용을 수어통역을 통

해 전달할 수 있는지, 소통 수단이 서로 다

른 농학생과 청인 교사가 청인 학생과 청인 

교사가 서로 교류하는 것만큼 교류하고 있

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래 사진은 

수년 전 사례로 농학생이 농인 당사자로서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농인의 교육 

현실, 특히 농인의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농사회의 선배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다.

<농아인 선배님들께_소연이의 영상 편지>
(https://www.youtube.com/watch?v=-KJIH-NwCM8)

  <수화통역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된 소연이가 교육감에게 쓴 편지>

(에이블뉴스 2012. 3. 8.) 

한편 농학교에서 수업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교사와의 의사소통

에 문제가 있고 수업에서도 수업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

지기도 하였지만 그 상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은정과 

서중현(2014)은 농학교 교사들이 주로 종합적 의사소통법(Total Communication: 

[그림 8] 교육기관에서의 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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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으로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어과 수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로 미루어 농학

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학생의 장애 특성 및 언어적 특성에 알맞은 교수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종합적 의사소통법(TC)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에는 이 방식이 농학생에게 맞추어진 의사소통 양식으로 여겨졌으

나 농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철학적 접근의 하나일 뿐 실상 농인이 사용

하는 한국수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교사는 수지(手指) 한국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교사의 수지한국어

를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며 학생의 수어를 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도 농학생이 학교 수업 내용을 40~50% 정도 수준으

로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최성철 1998). 

정규 교육과정의 농교육은 그동안 ‘구화주의냐, 수화주의냐’라는 의사소통 양

식 선택의 문제로 1880년 제1회 밀라노 세계농교육자 대회 이후 100년이 훨씬 

넘는 오늘날까지도 대립되어 왔다. 1970년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특수교육 역사가 50여 년 이어져 왔으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학교의 

교사와 학생 간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최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서울시 동작구 특수교육

지원센터나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처럼 지역별 청각장애 지원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두고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를 통해 청각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외에 농학생에게 수어나 문자 지

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지원 효

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위 소연이의 사례에서처럼 학령기의 농학생 당사

자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센터의 

지원은 소극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유추만 가능하다. 오히려 대학생이 되면 매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

는 경로가 있다. 도우미 지원 사업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각 대학별로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장애학생지원 담당자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대학생 도

우미 지원 사업이 10여 년째 실시되고 있지만 농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 지원 신

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농인에 대한 지원이 ‘들리지 

않음’을 ‘장애’나 ‘불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각으로 인한 사회적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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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 성인기의 농인 교육은 더욱 외면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와 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가 ‘듣지 못하는 것

보다 듣는 것이 낫다’는 이데올로기로 인해(곽정란 2017) 농인을 하염없이 불

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청인이 아니라서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자주적이고 독립적 존재로서 농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

지(강창욱 2017) 등 현재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인 당사자와 농사

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

라는 광의적 의미와 다소 상반되게 

우리 법 체제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을 마친 이후 계속교육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라 장애

인의 계속 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

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

교육법｣으로 그 내용을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구축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평생교육법｣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2018년 5월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

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성인기 농인의 교육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러 장애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체육․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에 참여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98.5% 이상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17) 향후 

[그림 9] 교육 관련 법의 기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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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홍보와 프로그램의 내실 강화 및 교육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농인 대상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참여해 본 경험이 0.2~0.6%에 머물고 있어 평생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있

음에도 성인기 농인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농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농아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의 각 지역 지회

들을 비롯한 농인 교육기관이 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농인 교육

기관이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체계인 평생교육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 협의회에 농인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전문가가 협의회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 문화집단으로서 농인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협의

회에 참여하여 농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강창욱 2017).

그동안 농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인 대상 전문 복지관이나 농아인협회 그리고 수어통역이

나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전부였

다. 성인기 취업 이후 직업 능력 개발 및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재교육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에게는 성인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사이버로 운영되는 교육 기관이 증

가하면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농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농인을 위

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교육 내용과 수업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형식적

인 수준에 불과하여 내용 전달이 불명확하며 점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 강창욱․노은진(2011)이 수행한 농인의 평생교육 실태 조사에서 농인의 평생

교육 선호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욕구를 보여 주었다. 농인들이 이처럼 높

은 선호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생교육을 받은 횟수는 1회에 머무는 등 

참여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실태조사(교육부 2014)에서도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지적장애 45.8%, 지체장애 20.5%, 뇌병변

장애 8.6%, 시각장애 3.7%, 청각장애 3.3%로 농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프로그

램의 운영 횟수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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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이경준 2016)

[그림 1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최근에는 평생교육이 기초 문해나 교양 교육을 넘어서 직장 또는 새로운 사

회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의 습득은 물론 직장 내 재교육 차

원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농인에게도 평생교육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신혜정․
최은수(2018)은 농인이 평생학습을 청인과 농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통합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자 성인기 이후의 자기 성찰 및 이중 문화 

정체성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장

애인의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연구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을 지원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개소한 만큼 성인기에 주어지는 

교육적 혜택의 기회가 전무하다시피 한 농인에게도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할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농인 역시 농인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제도가 잘 안착될 때까지 국가의 공공 평생교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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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프로그램으로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강창욱 2017).

농인의 사회 참여 활동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농교

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민주 사회를 살

아가고 있는 농인이 농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청인 사회에 한 시민으로서 당당하

게 참여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발전, 즉 농사회와 청인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

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또한 청인 사회 내에서 농인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서도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체계로서 교육기관에서부터 올바른 철학

적 접근을 한다면 다른 체계에서도 연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직장(노동현장)에서의 농인

직업은 수입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

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직업은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수단이자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변용찬 외 2007)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다. 국제연합

(UN)장애인권리협약의 선포로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이 가

지는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농인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 농인이 거두는 성과를 높이기 위

하여 다양한 고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인이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

인 취업자 비율은 36.9%(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1.3%)

이다. 2017년도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2011년도 장애인 실업률 

6.2%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

업률 3.8%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

준이다.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710천원으로 2014년 당시 1,525원에 비해 12.1% 증가하였다. 전국 임금 근로자

의 월평균 임금이 8.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취업 장

(김성희 외 2018)

[그림 11] 장애 인구 대비 취업자비율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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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4%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청각장애인은 [표 8],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용 근로자보다는 임시 근로자이거나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다수

여서 농인이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언어․청각장애인 직종 분포

(단위: %)

(김성희 외 2018)

[표 9] 언어․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단위: %)

(김성희 외 2018)

최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 시장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농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농인은 이동 등 신체 활동이 자유롭고 가시적으로 장애 정도

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없기에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오수경 2018). 그러나 실제 취업자 비율은 

15세 이상 청각장애 인구 대비 32.9%로(김성희 외 2018)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취업자 비율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실제로 취업 환경에 편입될 때 의사소통의 제한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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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농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적 환경에서도 열세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에서도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미 

취업을 한 청각장애인의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이 30.9%, 3~4년이 9.9%, 4~5년

이 15.8%, 5~6년이 9.2%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창엽 외 2004).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의사소통 문제로 겪어야 하는 농인 당사자의 내면적 갈

등이 존재한다. 즉 농인은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이정랑․최인덕 2016), 이러한 차별 경험은 청각장애인의 자아 존

중감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상․박애선 2017). 수년 동안 이러한 상황을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생애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

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면서 다양

한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이 처한 가정 환경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직

업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령기에 선행 학습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기에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표 10] 언어․청각장애인의 취업 경로

(단위: %)

(김성희 외 2018)

그러나 [표 10]의 취업 경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농인은 구직단계에서부터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많은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공공 기

관을 통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농인은 부모나 친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직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농인 ㄱ씨의 제보에 따라 한 장애인단체가 

확인한 결과, 공단 본사와 전국 18개 지사에 수어통역사가 상시로 배치된 곳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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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8개 지사에서는 오로지 필담을 통해서, 10개 지

사는 한시적인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1~2일 수어를 할 수 있

는 자원 활동가가 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수어통역을 지원하거나 수어통역센터나 장

애인단체의 통역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을 이용한 구직 상담 과

정에서도 농인은 통역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한국농

아인협회 등은 2016년 4월에 농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

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비마이너, 2016. 4. 27.).

이처럼 농인들은 소통의 문제로 고용 현장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농인은 음성-구화 체계가 아니라 시각-신체 채널을 중심으로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농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청인들이 농인의 농문

화를 그저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한 상호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

서 농인들은 직장 부적응과 높은 이직률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머

무르게 될 것이다. 앞서 가정과 학교에서 농인들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

를 고려했을 때 농인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체제에 적응하여 안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

야 할 시점이다.

적성과 지능이 정상적인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농인은 청인보다 사회적 배

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Punch․Hyde․Power 2007). 농인에게 만성 실직과 

불완전한 고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호건 등(Hogan et al. 2009)은 호주의 20세 

이상 농인 중 실직자가 45%라고 밝혔다. 그의 연구에서 농인들은 우울증, 외로

움, 소진, 무기력, 불안, 사회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이

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농인의 교육적, 사회적 및 고용 기대를 심각하게 손

상할 수 있다(Hawthorne․Hogan 2002, Steinberg et al. 1999). 이처럼 사회 

참여가 저조한 농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삶

의 질과도 관련된다(Hawthorne․Hogan 2002, Hogan et al. 2001). 

정부는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 잘 수용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5월 29일부터 실시

된 사업주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시행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다. 개

인적 특성 관점에서 농인 노동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달라지므

로 고용주들은 이를 토대로 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환경 요인에 따라 구직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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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여부가 결정된다. 

농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인적  자본 이론, 통계적 차별 이론, 

직무 경쟁 이론, 수요 독점 이론 등 경

제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인적 자본 이론은 인간이 지닌 생

산성의 차이로 노동 조건에서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자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관

점에 따르면 농인은 청인에 비해 인적 

자본양이 적으므로 생산성이 낮고 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농인 개인은 교육

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인적 자본양을 늘려 가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크고 또 교육과 훈련 대신 취업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 하므로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자체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이론에서

는 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의사소통 지원 체제가 불안정하여 노동시장 구조상 교육

과 훈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현장

에서 발생하는 농인의 소통 한계를 농인 개인의 의사소통의 불리(handicapped)로 

인식할 수 있다. 

통계적 차별 이론은 개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별 개념으로 일반화하여 체계화

한 이론이다.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불완전한 정보가 농인을 낮은 지위로 내몰게 

되는 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개인의 생산성을 파

악하기 위한 정보로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보를 이용함으로

써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흔히 고용주들은 농인이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상호 작용이 제한되고 작업 지시가 어려우며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

로 오해한다. 그로 인해 대체 비용이나 훈련 비용이 많이 드는 직무에는 농인

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농인의 직

무가 단순노무직에 머물게 되는 현상도 이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농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높은 이직율의 궁극적인 이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인적 자본 이론과 통

계적 차별 이론은 농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

[그림 12] 직장(노동현장)에서의 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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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 반면에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나 환경이 농인의 경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는 이론이 직무 경쟁 이론과 수요 독점 이론이다. 직무 경

쟁 이론은 근로자들이 취업 기회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며, 그때 경영자 입장

에서는 훈련 비용이 적게 드는 근로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

장이 사회적, 제도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에

서 농인은 신체적 활동이 자유로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농인을 선호하는 

사업주도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농인과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수어 사용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때도 있다. 또 구화 사용

자는 말을 하므로 청각 인식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수어 사용자보다 수어와 구화를 동시 구사하는 농인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7년 5월 

29일부터 신설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제도에 의해 사업주는 전 직

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향후 이 제도를 통해 농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요 독점 이론은 노동 수요자 즉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단 하나뿐이어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요 독점자인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고용량과 임금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농인이 단순노무직에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인들은 원하는 지역에서 근로하기

보다는 농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고용량이 

수요 독점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한된 업체

의 농인 고용에 의지하기보다는 농인의 직무 영역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농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농인은 특별히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농인 당사자에게 장기근속을 위해 인내

하면서 필담 등과 같은 불편한 소통 방식을 참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 현장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즉 농인은 

‘소통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다.’거나 ‘나만 참으면 된다.’ 또는 ‘농인 차별이 

심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등과 같이 소통 문제를 장애로 보고 참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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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근로지원인 제도 등의 여러 제도 안에서 소통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농인이 직종과 임금

의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업 재활 서비스와 수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

하다(심진예․전혜연 2003, 이상욱․송미연 2002). 그럼에도 효율적으로 시행

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개

인적으로, 혹은 농인 공동체의 힘을 빌려 꾸준히 제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안타깝게도 앞서 살펴본 가정, 교육 현장에서의 농인의 실상을 고려해 볼 

때, 농인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오늘날 농인들도 고등 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순 직종 위

주의 산학 연계, 학생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교육, 교사의 수어 능력과 

열의의 부족,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과 국어 교육의 어려움, 진로 지도의 부

재, 수어가 가능한 전문가의 지도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5) 사회에서의 농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농인은 가정, 교육 현장, 노동 현장 외에도 병원, 사법 

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인 주류 사회의 여러 미시 체계들과 교류한다. 

의료 기관, 사법 기관 등 다양한 미시 체계 속에서 농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

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체계 내에서 농인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현실에서 들려오는 많은 원성들 속에서 ‘농인인 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하기만 하는 대신 농인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식적으

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10여 년 간의 법 시행 촉구를 통해 농인 당사자의 인권 의식

이 높아졌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도 농인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 당당한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알고 행

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을 교육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열

악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청인 주류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농인들이 있다. 그들처럼 농인 스스로 변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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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농인은 ‘수어’라는 공통된 언어와 문화적인 농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이면서 가치와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거

대한 청인 주류 사회의 미시 체계이면서 수어를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 정치 리

더십, 신념 체계, 예술, 그들만의 스포츠 행사, 교육 환경 및 지리적 공동체를 보유

한 농사회의 미시 체계로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농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영향

력 있는 다양한 활동이 청인 주류 사회로 표출될 수 있어야 하겠다.

새러슨(Sarason 1974)은 보다 큰 집합체의 일부라는 소속감과 같은 감정

을 개인이 공동체에서 느끼게 되는 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동체에는 개인이 소속된 집합체 내에 지지적 관계의 네트워크로 구조

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진재문 외 2017).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통합될 때,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이 증진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다(Sarason 1974). 이를 고려하

면 특정한 공동체의 성원들이 서로를 심리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느낄수록 개인이 공동체에서 

배척되거나 차별받게 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6) 거시 체계와 농인

우리나라에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교육, 복지, 직

업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장애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

으며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수화언어법｣까지 제정되었는데 누군가가 사회

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일 것이

다.

농인의 시청권을 외면해 온 방송사에서도 1999년에 문화방송(MBC)에서 

처음으로 자막방송을 송출하면서 변화가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

허 취득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농인이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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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최근 몇 년간 ‘행복팀’이라는 범죄 

조직 문제(농아자 투자 사기 사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농인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울인 노력들을 빼놓고는 얘기가 되

지 않을 만큼 농인 당사자들의 시민으로서 의식 있는 행동이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11조 ‘농아자감경’ 조

항의 존치, 개정 또는 삭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

다.

이처럼 거시 체계는 개인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농인의 사회 참여와 참여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거시 체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나 개인의 삶과는 무관하더라도 농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인 

주류의 사회와 농사회에서 각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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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서비스 제도와 농사회 관련 법률제 8 장

요 약

  농인은 청인과는 다른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경험하기 때

문에 수어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농인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

문성 있는 수어통역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참여를 시작하면서 양질의 수

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유형과 수어통역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 중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농인의 삶과 관련된 것에 대해 살펴본다.

1.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1) 농인과 수어통역

수어통역은 청각 정보 중심의 음성언어와 시각 정보 중심의 수어라는 서로 

차원이 다른 두 언어의 전달 과정을 의미하며(오수경․송미연 2017), 사고와 

의미를 전환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언어 행위로서 수어통역은 문화를 전환하

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강창욱 2000).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 체계 안에서 농

인과 청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수어통역사가 쌍방에 의사를 전

달해 주는 일을 수어통역 서비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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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수어통역 서비스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요구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어통역’은 가족, 농학교 교사, 종교 단체의 성직자 또

는 친구나 수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주로 하다 보니 수어통역 지원을 하는 

그들을 통역사라기보다는 중개자, 도우미 또는 상담사 등의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다가 1999년에서야 비로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어통역 서비스는 수어 사용자 간의 사적인 대화

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생활 전반에서 요구된다. 수어 미사용자와의 대화, 긴급 구

호 요청, 관공서나 기업 민원 등과 같은 ‘일상생활 통역’, 쇼핑, 예약, 구직 활동 등

을 위한 ‘전화 통역’, 병원 내 진료 절차를 설명하고 진료 내용을 전달하는 ‘의료 통

역’, 예배,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의식, 종교 기관에서의 설교와 상담 등에 필요한 

‘종교 통역’, 매체 관련 ‘방송 통역’, 취업알선 과정 및 고용현장에서의 ‘직업 통역’, 

정규교육과정 재학 및 청인 자녀의 상담, 평생교육 및 취미 강좌 수강을 위한 ‘교육 

통역’, 경찰서나 법원 등에서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때 필요한 ‘법률 통역’, 다수를 위한 문화공연 행사 등을 위한 통역 등이 대표적

이며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농인에게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하다(McDonald․Slow 1981, Rudser․Strong 1986). 

이처럼 농인과 청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간격을 

메우는 데 수어통역사의 통번역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 상황은 두 당사자 외에도 두 언어를 중개하는 수어통역사로 구성되어 역

동적으로 전개된다. 그러한 통역 현장에서는 두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이라

는 측면 외에 ‘언어 중개’에 대한 만족, 불만족 경험도 함께하게 된다. 특히 그 과

정이 순탄하지 못하면 농인과 청인 간의 의사소통에 혼란과 좌절감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그래서 농인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수어통역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2) 수어통역 서비스 추진 배경과 현황

수어통역 서비스는 1999년에 전국의 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대면 

방식의 무상 통역 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통신중계센터 방식을 통해 제

공하게 된 비대면 방식의 통역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통신중계센터 방식의 수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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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서비스로는 107손말이음센터, 경기도의사소통 원격지원센터 외에 110콜센터,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보건복지부의 129 콜센터 등의 화상서비스가 있다.

먼저 공식적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기관인 수어통역센터의 발족 현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1995년에 ｢삶의 질 세계화｣라고 선

언한 것을 계기로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

다(김성희 외 2010). 그러던 중 국무총리 주재 국민복지위원회 회의(1995)에서 장

애인복지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농인 관련 사업으로는 ｢수어

통역사 제도의 신설｣이 결정되어 추진되었다(한국농아인협회 2016). 지난 1997년

에 제1회 수어통역사자격시험이 치러졌으며 1998년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16

개 시․도협회에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었다. 1998년부터 추진된 제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평등 보장이

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에 근거한 ‘장애인 복

지 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1999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전

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한국수어 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단체가 출범하면서 2015년에

는 17개 시․도에 195개소로 늘어났다(한국농아인협회 2016). 수어통역센터 

운영체제는 실제 운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지원으로 나뉜다.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배출 및 자격관리를 위한 보수

교육과 같은 제반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시․도협회에서 운영하는 ‘수

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의 ‘수어통역센터’는 실제 운영을 담

당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는 1개소당 센터장 1인과 한 명의 청각장애인통역

사를 포함한 수어통역사 총 4~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농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를 시작하면서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어통역 서비스는 긴급

한 통역이나 일상생활 통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2004년 4월 통신 중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실

시되었고, 그 결과 2005년 11월 국내 최초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07손말이음센터

를 시범운영하였다. 이것은 문자나 수어(영상) 메시지를 중계사가 음성(전화)으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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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인 통신 중계 서비스(Telecomminication 

Relay Service: TRS) 방식으로 공공기

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방식

의 수어통역 서비스이다. 107손말이음

센터는 2010년부터 24시간 365일 연

중무휴로 확대 운영되었고, 2011년 12

월 스마트폰용 무료 앱 통신 중계 서비

스가 시범운영되면서 서비스가 더욱 향

상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경기도농아인협회가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 2007년 4

월부터 경기도 지역 농인을 대상으로 경기도농아인협회 산하 의사소통 원격지원센

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중계매체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및 문자 중계, 이동

전화 문자 중계, 영상전화기 중계, 팩스 중계 등이 있다. 

정부기관의 110콜센터는 농인이 전국 공공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2012년 6월 14일부터 농인에게 제공된 전국 공공행정기관 화상수어통역 서

비스이다. 110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원상담, 사회복지, 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

안전망 상담, 주민세, 수도요금 등 세금 공공요금 관련 상담,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피해 등 생계 침해 신고 상담 등 모든 행정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107손말이음센터 누리집>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통해 수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을 제기하면 수어통역사들이 이를 보고 민원 내용을 관공서 직원에게 전달해 관공서 

직원의 답변을 다시 수어로 알려 주는 서비스로 농인 상담을 전담하는 수어 채팅 상

담 그룹이 있으며, 웹캠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어 방송 장면> 
(KBS 뉴스,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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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에서도 2008년부터 농인 수

어(화상) 및 채팅(웹)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는 농인을 

위해 2008년 9월부터 영상전화를 이용한 수어 상담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농인의 취업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어통역사가 배

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

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근로지원인제도를 활용하

여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의해 농인은 수어통역사나 수어가 가

능한 통역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 내 장애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통역 서비스, 소수의 의료기

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통역 서비스 등이 있다.

3) 수어통역 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

최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공급 특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박수지 외 2014).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에서는 

모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를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나(김성훈 외 2016),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관

점인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 전

반에 대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수어통역 서비스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견과 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및 개선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책을 도입한 보건복지부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보고를 실시하지 않고 있

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연구(김성희 외 2012)에서도 의사소통 접근성과 관련한 농인

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농인 대 수어통역사의 비율이

라는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만으로 공급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제시해 왔지만 그

것만으로는 농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어통

역 서비스의 수요․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 및 서비스 실태와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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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소비자인 농인은 통역사의 능력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신비한 경험으로 수어통역 

서비스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또

한 농인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세상과 연결하

는 연결 고리라고 설명하며 농인

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매개 등으로 인식하면서(박정란 2010)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 수어통역사

가 상주하여 통역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오수

경․송미연 2017).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대면 방식의 통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있는 통역 서

비스의 제공과 그리고 수어통역 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개인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오수경․송미연 2017). 

한편 공급자인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람도 느끼

지만 농문화와 청인 문화 사이의 문화적 간극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안

영회․한영우 2015). 특히 수어통역사는 통역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준에서 갈등을 느낀다.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수어통역사와 

농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농인은 현재 받고 있는 수어통역 수준이 기대 수준

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수어통역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면서(김연신 2013) 공급자와 소비

자 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어통역사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신뢰, 수어통역 서비스의 이용 방식 및 전달 

방법,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등 수어통역 서비스 전반에 관해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인식은 수어통역 서비스 지지, 불신, 만족, 개선 추구의 유형으로 나뉜다(오수경․

송미연 2018). 수어통역 서비스 지지 유형의 특징은 수어통역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현재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인 농인 중 다수는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회원 

단체의 성격을 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시도지회의 부설로 수어통역센터가 운

영되고 있어 사무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라도 비회원들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그에 

[그림 13] 수어통역 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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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센터가 농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으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어통역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의 체계에 대한 수어통역사와 농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어통역 서비스 불신 유형의 특징은 수어통역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으로 

자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에서 늘 회자되고 있는 수

어통역사의 자질 문제는 당연히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유

지영 2002). 수어통역사 스스로도 통역 역량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역동적

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통역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통

역사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위협받게 된다(Sandra Hale 2005). 또한 최근 농 기반 

시각장애인이라는 농맹 중복장애인의 요구도 늘어나는 만큼 그들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불신 및 개선 추구 유형에서는 농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수어통역 서비스

로는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지역 학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에 참

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인식이었다. 교육기관에서 강의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교육을 위한 통역 의뢰에 지불하게 되는 통역비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

로 농인의 교육 참여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농인이 공적 전달 

체계인 수어통역센터로 교육 통역 서비스를 요구하나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사례를 통해 20년간 운영되어 온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

다. 수어통역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게 개

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 옹호 측면에서 품질 향상과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물론 다

방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수어통역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소비자나 공

급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4) 수어통역 서비스의 향후 과제

농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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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넘어 농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인이 평범한 일상 속에

서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 참여의 당연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농인에게 안정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수어통역 서비스는 농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지원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수어통역 서비스는 통역 영역의 다양화, 수어통역센터를 통

한 무상 서비스, 정보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통역 유형 확대 등 외형적

으로는 농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보이나, 농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어통역 

서비스는 수어 사용자인 농인과 수어를 모르는 청인 두 이해 당사자, 그리고 

두 언어를 중개하는 수어통역사까지 포함된 상황 속에서 역동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통역 현장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 외에 ‘언어 중개’

에 대한 만족이나 갈등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어통역 서비스를 둘

러싼 당사자들의 의견과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인의 욕구가 반영된 개별화된 통역 및 이를 위한 농인과 수어통역사 간의 

사전 협의, 수어통역사의 통역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질 좋은 교

육과 슈퍼비전(감독) 방식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질 좋은 통역 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수어통역사의 최소한의 일 가치 보호 및 

수어통역사의 권리 존중 인식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경기도농아인협회(2010)의 조사에 따르면 통신 중계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83.35%로 높은 편이나 사용하는 인원은 1,200여 명으로 경기도 내 등록 농인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준우․남기현 2014). 통신 중계 서비스가 즉시

성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전화 등 매체를 통한 통화에 국한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사회 관련 법률과 제도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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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다. 법이 없다

면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기 위해 사회적으로 힘

이 없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 수어의 언어권 관련 법률과 제도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

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지난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다.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수어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정보 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따른다. 그 결과 교

육, 취업 등 각 분야의 사회 활동 영역에서도 소외 현상을 경험해야 했다. 이

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농인은 자신의 언어권 신장을 통해 사회 환

경이 변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수어통역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제도

수어통역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방송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22조(정보에의 접근)와 제23조(편의시설)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접근에 관련된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

고, 1999년에 수어통역센터를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추가 신설하면서 한국농아

인협회의 전국 16개 시도에 3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운영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어 공식적인 수어통역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농인은 수어통

역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수어통역센터로 의뢰하면 무상으로 통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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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과 교

육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자 등 보조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11조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

용과 관련하여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수어통역과 통신 중계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

다. 다만 이 법은 직접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은 아

니다. 농인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당당한 권리로 인식하며 그 편의

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고지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및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2011.12.26.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53호, 2019. 1. 30.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장애인방송의 의무편성이 시작되면서 방

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목표치를 폐

쇄자막방송 100%, 수어통역방송 5%로 제시하였다. 수어통역방송보다 자막

방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168_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방송의 정의>

한국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사가 의미가 통하는 몸짓, 표정, 한국수어
를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의 음성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 접근 서비스임.

<한국수어방송 제작 준수 사항>

• 한국수어방송 통역사의 자격
 - 국가 공인 한국수어통역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수어통역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모국어 

능력 수준의 한국수어를 사용할 역량을 갖춘 자

• 언어
 -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한국수어통역사가 구사하는 한국수어의 사용을 기본으로 정함.

• 수어의 정확성 및 일치성
 - 방송의 음성 및 음향 정보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위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권장함.
 - 한국수어통역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2018),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3년 일

부개정 때부터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수어 제공 조항을 명

시했으나 강제성이 없어서 농인이 쉽게 수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이후 2012년 5월에 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

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소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

라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특수교육 대상

자의 조기 발견 및 취학 지도,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 관

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역별 청각장애 지원 거점 특수교육지

원센터를 지정해 두고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

여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학습력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장이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학

이 자체 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도우미 지원 사업의 영역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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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문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보고서․시험대필 등) 및 이동․생활지원 등

•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어통역 및 속기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와 제20조(근

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12. 31. 일부 개정, 2019. 1. 1. 시

행) 등에 따라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겪

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 40시간(일 최대 8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지원해 주는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하는 조건으로 1년간 지원(연장 가능)받을 수 있다. 농인(법령상 청각․언어

장애인)은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어통역 지원, 직무상 연관

된 고객관리 지원,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지원인은 수어통역

사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없지만 수어통역이 가능한 인

력으로 지원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

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해 이전에 신청한 후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일상생활 관련 법률과 제도

장애인 관련 지원법은 장애인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

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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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두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26일 폐지된 ｢특수

교육진흥법｣을 대체하여 신설된 법으로써 2008년 5월 26일 시행되었다. 특

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

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

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

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

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은 2014

년 5월 20일에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

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

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

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

하는 활동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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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의 활성

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 복지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2011년 8월 4일

에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利用券)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현금 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이

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농사회에서도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있다.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

자 유형이 다르며, 그에 따라 취업 여부도 결정된다. 국민 배우자(F-13, 

F-21)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 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이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와 전화

(국번없이 1345)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

족들과 취업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 보는 것이다. 결혼 이민자가 일자리 알선을 받고

자 할 때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력지

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일자리 알선기관을 방문하면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 취득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터

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global.seoul.go.kr)에서 주한 외국인을 위한 박람회 및 취업 지원, 채용 정보

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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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제 9 장

요 약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의 법률 중 유일하게 언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그동안 경시되어 온 농인의 수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

써 농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농사회 일각에서는 현

재 ｢한국수화언어법｣이 한국수어교원의 양성과 한국수어 능력 검정과 같은 한국수어의 

보급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 장은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절

에서는 언어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언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언어권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언어권의 배경이 된 다언어주의에 대해 기술하

였다. 제2절에서는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농인의 언어

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수화언어 정책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언어권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끝으

로 제4절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

에 대해 논의하였다. 언어권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수어

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언어권

의 관점에서 볼 때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문제는 농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적 동질성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앞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

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그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16년 2월 한국 농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178_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공포되었다.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농인은 한국어가 아닌 수화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 경제 활동, 사법 기관과 병원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의 이용, 미디어 이용 등에서 수많은 불편과 차별을 겪어 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제1조 목적에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의 법률 중 유일하게 언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그동안 경시되어 온 농인의 수어 사용에 대

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농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농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이 한국수어교원의 양성과 한

국수어 능력 검정과 같은 한국수어의 보급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화언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언어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언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언어권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그리

고 언어권의 배경이 된 다언어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어떤 의미

에서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수화언어 정책 사례에 대해 소개

한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언어권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

어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언어권의 개념

1) 기본적 인권과 언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라는 단편 영화는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 찬드라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네팔에서 온 찬드라는 한국어를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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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갖지 못한 이주노동자이다. 어느 날 찬드라는 공장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

버리게 되고 그 길로 경찰에 인계된다. 그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경찰

관은 그녀를 정신장애인으로 오해해 정신병원에 보내 버린다. 찬드라는 강제 수용

된 정신병원에서 자신은 네팔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6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스리랑카인과 네

팔인을 만나게 되면서 겨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믿기 어려운 실화는 경찰서, 병원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 한국어를 모르

는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일어난 극단적인 인권 침해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사고를 체계화하는 수단이라고도 하

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언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

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일상생활에

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의 사례처럼 생존 자체를 위협받

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언어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

고 민족 내지는 집단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말’에 ‘우리 겨레의 

얼’이 담겨 있다는 말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이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민족 간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언어권이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삶 전반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언어를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식

한다(臼井․木村 1999: 8). 언어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포함되게 된 시초는 

1948년 유엔 제5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臼井․木村 1999: 8). 이 

선언에서는 인종이나 성별, 피부색, 정치적 신념 등에 따른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위의 ‘언어에 의한 차별’이란 개념은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차별어’와 같은 언어적 표현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에 의한 차별’이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모어

(제1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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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야기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가리켜 ‘언어 차

별’이라고 한다(Tove, S. K. 1988: 13). 

위에서 소개한 네팔에서 온 한 이주 노동자의 사례는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또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불러 온 언어 차별의 

극단적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관은 영어와 같이 힘이 있는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찬드라가 겪어야만 했던 인권 침해는 그

녀가 단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으

로 힘이 없는 소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어권이란 누구나가 

자신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권의 대상

이 되는 언어는 어디까지나 그 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해 온 소수 언어이며, 언어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수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들 즉, 언어적 소수자이다(かどや 2012, 木村 2011, クァク 2017).  

2) 언어권의 대상과 내용

언어권이 대상으로 하는 소수 언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

다. (1) 전통적(지역적) 소수 언어 사용자, (2)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로 다

른 사회에서 살게 된 이민자, (3) 수화언어 사용자이다(庄司 2005: 11). 

(1)의 경우 그 지역에 이전부터 살아 온 선주민이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온 소

수 언어 사용자를 들 수 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이나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2)의 예로는 국제 취업과 국제

결혼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이주, 민족 전쟁이나 정치적인 탄압 등으로 인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등에 따라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 등이 그 대상이 된다. (3)의 수화언어 사용자는 각 국가와 

지역에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을 말한다. 농인의 수화언어는 청각장애

인이 음성언어 대신에 사용하는 의사소통 보조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오

랫동안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교육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다. 1960년대 이

후 수화언어학의 태동과 함께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언어학,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수화언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농인의 언어권에 대해서는 제2절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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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언어권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언어권의 내용은 언어적 소수

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언어권의 주체,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가장 핵

심이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권리이며, 둘째는 해당 지

역이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권리이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에서 태어난 재일조선

인은 세대를 거치면서 일본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게 되지만, 재일조선인으로서 정

체성을 획득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조선학교를 설립

하였다. 이는 언어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언어를 사용하고 학습할 권리를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다른 나라 출신의 아동이나 이주민이 고립

되지 않게 주류 사회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된다(木村 

2011: 13). 

한편, 일본의 사회언어학자 쇼지 히로시(庄司 2005: 12)는 언어권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적인 영역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할 권리

둘째, 사법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할 권리

셋째, 공공 미디어의 소수 언어 사용

넷째, 소수 언어로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다섯째, 다수파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권리

위에 제시된 권리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권리’에 포함

되는 내용이며, 다섯째 권리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학

습하고 사용할 권리’와 동일하다. 쇼지 히로시는 위의 다섯 가지 언어권 중 우선적

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그 사회의 상황과 소수 언어 사용자가 놓인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였다. 공용어나 국가어와 같은 다수파가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사회라면 소수 언어 사용자에게 다수파 언어를 학습할 권리를 우

선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庄司 2005: 12). 예를 들어, 한국은 국가어인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단일 언어 정책을 펼쳐 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한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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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랫동안 살아 온 화교를 대상으로 한 언어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화교학교의 경우 학교를 졸업해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006년 국

가인권위원회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라

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15). 

외국인 이주민 등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변

화 시대를 맞아,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와 같은 정책은 위의 다섯 가지 언어권의 내용 중 사법 기관과 같은 일부 공공

영역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언어 

정책의 대부분은 한국어 교육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하수․조태린

(2008)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모어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언어권과 다언어주의 그리고 다언어 정책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권은 주류 언어와 소수 언어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인해 야기되

는 불평등과 차별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언어의 공존을 인정하는 다

언어주의로 귀결된다. 다언어주의란, “사회에서 다언어 상황을 용인하는 이념” 내

지는 “다언어 상황을 장려하고, 나아가 다양한 언어의 평등한 사용과 지지를 위해 

법과 정책을 통해 보장하려는 이념”을 말한다(庄司 2013: 20). 이와 같은 다언어

주의를 공식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언어 시책을 다언어 정책이라고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단일 언어 정책을 고수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조태린(2014)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어 정책의 역사는 근대 국민 국가 형성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민 국가들은 언어를 국가주의와 국민이데올로기를 고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 왔다. 학교 교육을 통해 단일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언어의 균질성을 강조하는 표기법의 정비와 표준어 정책은 언어가 국민 통합이라는 

15) 김기중(2006), ｢인권위, 국내 화교학교 학력 인정 교육부에 권고｣, <CNB뉴스>, 2006. 9. 13.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9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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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조태린 2014: 

396-400). 그러나 다양한 언어 접촉이 일상화되고 있는 다변화 시대에 언어적 동일

성을 강조하는 종래의 단일 언어 정책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언

어의 사용을 용인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언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이다. 아울러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정책의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국

제결혼 이주자, 재외 동포 및 장기 외국 체류 귀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같

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적 차별을 받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과 조

선족을 다문화 언어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강현석 

외 2013: 80-90). 그러나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제기된 다문화 사회나 다언어 정책과 관련한 논의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제외되어 왔다. 현재 한국수어는 점자와 함께 특수언어로 분류되어 특

수언어 정책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황용주 2017). 그뿐만 아니라, 소

수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에 관심을 가져 온 사회언어학의 논의에서도 수어는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례로, 한국사회언어학회가 2012년에 발

간한 사회언어학사전에서 수어는 단독으로 언급되지 못한 채 ｢비언어 의사

소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부 기술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한국사회언

어학회 2012). 

3. 농인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아래에서는 언어적 소수자로서 농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수화 언어 정책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과 언어권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지닌 시각언어이다. 한국 사회

에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농인은 수어

에 기반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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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사회에서 농인의 언어와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주변화

되어 왔다.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이라는 말은 단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수이며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을 가리키는 수적인 개

념만은 아니다.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이란 주류 언어인 한국어와의 관계

에서 한국수어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주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가리

키는 말이다.

아래에서는 농인의 언어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 절하 되어 왔는지 살펴보

고, 한국어와의 관계 속에서 수어로 배울 권리, 수어를 사용할 권리가 어떻게 주변

화되어 왔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수어는 “조사가 없다.”라거나 “문법이 덜 발달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 왔

다. 또한 “수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등 언어로서 수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수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학술 언어로서 역

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생산

해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농교육 전문가들이다. 

농교육자, 특히 구화주의자들은 “수어를 먼저 배우면 한국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농학교에서 수어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

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언어학자 이연숙이 지적한 것처럼 과학적인 검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류 사회의 언어에 동화하는 것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해 

온 종래의 언어관과 무관하지 않다(イ 2006: 15). 소수 언어보다는 사회적으

로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근대적이며, 소수 언어 사용자

에게도 유리하다는 인식 아래 수많은 소수 언어는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것

이 금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는 농인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농인의 사회통합을 막는 ‘문제

의 언어’로 취급당했다. 

현재 대부분의 농학교에서는 한국어에 기반하여 한국어 어순과 문법에 따라 수

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수지한국어’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농학교에서 수어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수어 사용에 

반대해 온 구화주의자의 주장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수지한국어’를 사용

하게 된 것이 농학교에서 수어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수지한국어’는 농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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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같은 언어가 아니다. 농학교에서 ‘수지한국어’가 보편화됨에 따라 농아동

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수어보다는 한국어 문법에 맞춘 ‘수지한국어’가 더 

올바른 수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문법 

체계를 지녔기 때문에 더 열등한 언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수지한국어’는 농아동의 읽기․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아래 현재도 농학교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수지한국어’의 도입으로 농인의 수어는 한국어를 보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곽정란 2017: 86).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

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은 교과 교육, 진학, 취업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서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권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농교육 상황을 본다면, 

농인이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가 경시되어 온 반면, 주류 사회 언어의 학습

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측면이 있다(クァク 2017).

나아가,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언어를 사용

할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한국에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도화된 것은 1997

년 제1회 수어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이 실시되면서부터이다. 다시 말해 그 이

전에는 병원, 경찰서, 법정 재판 등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으로 수어통역이 제

공되는 정도였다. 현재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와 자격을 갖춘 프리랜서 통역

사, 107손말이음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여전히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하여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가 가장 침해당하고 있는 곳은 공공미디어 부

문이다.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일부 뉴스 방송이나 사회복지 프로

그램에 그치고 있다. 주요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수어통역 대신 자막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와 관련해 정희원(201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문화 시설 등에 수어 서비스를 확대 제공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인들은 듣지 못해서 말을 못 

할 뿐 글을 읽을 수 있으니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곤 한

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수어의 어휘와 문법 체계가 한국어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수어 단어로 바꿔 놓기만 하면 수어 문장이 되는 것으

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여서 농인들에게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어 사용자에게 영어나 중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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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2017: 142)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 대부분은 그 능력에 차이는 있지만 수어와 한국어(읽기․

쓰기) 둘 다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이다. 청인은 한국어만 사용해도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은 자신의 제1언어인 수

어만 사용해서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농인은 한글의 영향권 아래 생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농인에게 한글 자막을 제

공하는 것이 영어나 중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위의 주장은 과장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희원(2017)이 지적한 것과 같이 농인에게 가장 접근하

기 용이한 언어는 한국수어이며, 한글 자막은 어디까지나 제2언어이다. 즉 농인이 

한글을 학습하는 것은 청인이 한글을 학습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학교 교육

을 받은 적이 없어 문자를 습득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인 한글 구사 능력을 가진 농

인이 있다. 즉, ‘한글 자막이 있는데 굳이 수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인의 관점이다.

2) 농인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최근 일본의 전일본농아연맹은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해 유럽 각국 등에 대한 현

지 조사에 기초하여 수화언어법․법제조사연구 보고서 2016-2017을 발간하였

다. 아래에서는 이 보고서에 실린 유럽의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한 언어 정책

의 동향을 중심으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배경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언어 정책이 논의되

기 시작하였다. 유럽 의회는 1981년 ‘지역 언어 문화의 공동체 헌장 및 민족

적 소수파의 권리 헌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92년에는 유럽 평의회 

주도로 ‘지역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헌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수 

언어의 정의에 수화언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럽 각국의 언어 정책에

서 농인의 언어적 권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수화언어가 지역어 및 소수언어

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2001년 유럽 의회가 채택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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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권리’에서부터이다. 2003년 유럽의회는 ‘가맹국의 수화언어 보호’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 권고에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지역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의 비영토 언어에 수화언어를 포함해야 한다.”라

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권고는 아직까지 실제로 이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유럽 의회에서 수화언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88년 ‘농인을 위

한 수화언어에 대한 유럽 의회 결의’이다. 실질적으로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

기 때문에 1998년 유럽 의회는 ‘수화언어에 대한 결의’를 다시 발표하였다. 이 두 

결의는 유럽에서 수화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2009년 유럽 의회 최초의 농인 의원인 아담 코사(Adam KOSA) 의원과 

농인유럽연합(EUD: European Uion of the Deaf)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기관 내 

수화언어 및 점자 사용 촉진에 대한 ‘유럽 장애 전략 2010-2020’이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화언어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0년에는 

농인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농인 당사자의 활동에 힘입어 ‘브뤼셀 선언’이 발표

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EU와 가맹국에게 각국의 수화언어를 인정하고, 수화언어 

사용자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수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농인 당사자 단체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인 구속

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유럽 의회에서 아담 코사 의원의 제안으로 채택

된 ‘장애인의 통합과 이동 및 유럽 장애 전략 2010-2020’(Own initiative 

Report)에서 브뤼셀 선언에 따른 수화언어의 공적 인정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一

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30-33). 

(2) 유럽 각국의 수화언어 정책 상황

① 헌법에서 수화언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 핀란드(1995년, 개인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권리 제17절)

․ 오스트리아(2005년, 언어에 관하여 제8조)

․ 헝가리(2011년, 언어에 관하여 H조)

․ 포르투갈(1997년, 교육에 관하여 제74조)

② 일반 언어법에서 수화언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 라트비아(1999년, 공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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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2007년, 언어법)

․ 스웨덴(2009년, 언어법)

③ 수화언어법으로 인정

․ 슬로바키아(1995년, 농인의 수화언어에 관한 법률)

․ 슬로베니아(2002년, 슬로베니아 수화언어의 사용에 관한 법률)

․ 벨기에 왈롱 지역(2003년, 수화언어의 인정에 관한 법률)

․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2006년, 플레미시 수화언어의 인정에 관한 법률)

․ 키프로스(2006년, 키프로스 수화언어의 인정에 관한 법률)

․ 카탈루냐 자치주(2010년, 카탈루냐 수화언어에 관한 법률)

․ 핀란드(2015년, 수화언어법)

④ 그 외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한 수화언어에 관한 법률

․ 체코공화국(2008년, 농인과 맹농인의 의사소통 시스템에 관한 384/2008년법)

․ 스페인(2007년, 27/2007 법률)

․ 폴란드(2011년, 수화언어 및 그 외의 의사소통수단에 관한 법률)

⑤ 국가언어위원회의 권한에 기초한 법률 등

․ 덴마크(2014년 국가언어위원회의 권한에 따른 법에서 공용어로서 수화언어 인정)

․ 리투아니아(1991년, 장애인 사회적 통합법)

․ 독일(2002년, 장애인평등법)

․ 그리스(2002년, 교육법)

․ 프랑스(2005년, 교육법)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37-38)

(3) 구체적인 수화언어법 사례

아래에서 헝가리 수화언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헝가리에서는 

2009년 ‘헝가리 수화언어 및 헝가리 수화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 법 조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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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헝가리 수화언어의 언어적 지위의 인정, 농인 및 맹농인의 헝가리 수화언어

의 사용 및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 보장, 정부 부담으로 수화언어통역 

서비스의 이용 보장(제1조)

② 법률의 목적(용어의 정의)(제2조)

③ 헝가리 수화언어를 독립된 자연언어로 인정, 헝가리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국

민의 수화를 사용, 발전, 보존할 권리 보장(제3조)

④ 정부의 수화언어 통역 서비스 제공(제4조)

⑤ 농인 및 맹농인의 수화언어 등의 학습․사용 기회 보장(제11조)

⑥ 수화언어 또는 이중언어로 농아동 교육(제12조․제13조)

⑦ 보호자에게 이중언어 교육 및 청각구화법에 관한 정보 제공(제14조)

⑧ 수화언어 통역의 제공으로 공공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제15조)

⑨ 농인 헝가리 국회의원 및 유럽 의회 의원의 수화언어 통역을 받을 권리(제19

조․제20조)

⑩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화언어 통역사의 제공(제24조~제26조)

⑪ 공공 서비스 및 국영 텔레비전 방송의 헝가리어 자막 또는 수화언어 통역 제

공(제30조)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55)

이어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위의 각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위의 주요 내용의 시행일은 다음 3단계로 구분된다.

① 2010년 7월부터

․ 농인 및 맹농인의 수화언어 등의 학습․사용 기회의 보장(제11조)

․ 농인 헝가리 국회의원 및 유럽 의회 의원의 수화언어 통역을 받을 권리(제19조․

제20조)

․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화언어 통역사의 제공(제24조~제26조)

․ 공공서비스 및 국영 텔레비전 방송의 헝가리어 자막 및 수화언어 통역의 제공

(제30조)

② 2011년 1월 1일부터

․ 헝가리 수화언어의 언어적 지위의 인정, 농인 및 맹농인에 의한 헝가리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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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사용 및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 보장, 정부 부담에 의한 수화

언어 통역 서비스의 이용 보장(제1조)

․ 헝가리 수화언어를 독립된 자연 언어로 인정, 헝가리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수화를 사용, 발전, 보존할 권리 보장(제3조)

․ 정부의 수화언어 통역 서비스 제공(제4조)

․ 수화언어 통역의 제공으로 공공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제15조)

③ 2017년 7월부터

․ 수화언어 또는 이중언어로 농아동 교육(제12조․제13조)

․ 보호자에게 이중언어 교육 및 청각구화법에 관한 정보 제공(제14조)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56-57)

3) 농인의 언어권과 ‘장애인권리조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이다.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

었다. 한국은 2008년 12월 12일 정부협약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으

며, 이듬해인 2009년 1월 10일부터 정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16) 2018

년 8월 현재 ‘장애인권리조약’에 서명한 국가 및 지역은 160개이며, 비준국․

지역 수는 177개이다.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청각장

애인이자 동시에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의 언어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다.17) 

‘장애인권리조약’은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수어 관련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

수화언어법｣ 제4조에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

16)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
&PAGE=2&topTitle= (2018. 11. 17. 열람)

17) 농인이 청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언어적 소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곽정란(201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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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 언어에 수어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조

약’ 제2조에서는 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수화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언어를 

포함한다.18)(“Language” includes spoken and signed languages and other 

forms of non spoken languages.)

언어, 문자, 점자, 촉각을 활용한 의사소통, 확대 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소통’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에서도 수화언어법 제정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권리조약’은 

여러 조항에서 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관한 권리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조약’의 수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9조 접근성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19)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생략)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

고 촉진할 것

   (생략)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4조 교육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18) 한국의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 “signed languages”를 ‘기호화된 언어’로 번역하였으나 ‘수
화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 괄호에 ‘수화언어’를 명시하였다. 

19)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법률에 등장하는 ‘수화’는 ‘수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수화’는 
그대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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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

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위의 조항은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와 관련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제9조 접근성의 보장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수어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다. 제21조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수

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교육 

분야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규정으로 이

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점자, 확대문자, 읽기 쉬운 글뿐만 아니라,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과 수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30조 문화

생활 영역 등에서 수어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한 조항이다. 

제24조 교육

  (생략)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

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생략)

   나.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

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

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

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

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생략)

‘나’목의 “청각장애인 집단”은 농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문에서는 “deaf 

community”로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 농인이 완전하고 평등

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인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보

장하고, 농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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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호 ‘다’목에

서는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이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

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호에서는 수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교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도록 규정하여 농인이 수어를 습득하

고, 수어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4.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언어적 소수자로서 농인의 언어적 권

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의 대표적인 농인 당사자 조직인 한국농아인협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어

는 언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어를 언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수어는 언어다”라는 슬로건은 제2절의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언어학적 언명이 아니라, 수어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겪어야 

했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의 등장 

이후, 한국농아인협회는 2005년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내세워 입법

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한국농아인협회 2016: 

76-81).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11년 결성) 등은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수화

언어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김철환 2016).20)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

다. 

[표 11] ｢한국수화언어법｣의 전체 개요

20) 지금까지 한국의 언어 정책 대부분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수화언어법｣은 민간단체와 당사자의 요구가 언어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 구성 조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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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제2조(기본이념)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인정

제3조(정의)

‘한국수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농

문화’, ‘농정체성’, ‘수어통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교육․
보급,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

수어에 관해서는 ｢한국수화언어법｣을 따

르도록 함.

제2장 

기본계획

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

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8조(보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

에 보고해야 함.

제9조(실태조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

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제3장

한국수어

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문화체육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

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해야 함.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
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환경을 조
성해야 함.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문화체육부장관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을 확신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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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기본이념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

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

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

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한국어와는 다른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가진 언어

라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수어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농인의 언어권과 

삶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
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제16조(수어통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함.

제17조(한국수어의 날) 한국수어의 날 지정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법령 제․개정에 관해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대통령령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
사, 관련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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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서 한국수화언어는 “한국수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에서 “수화”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한국수어”로 

“수화통역사”는 “한국수어 통역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화’라고 할 

것인지, ‘수어’라고 할 것인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의 대

상이 되었다. ‘수화’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익숙한 명칭이다. 

농인이 수어로 “수화”라는 단어를 말할 때 거기에는 이미 언어라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화언어”를 줄여 “한

국수어”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은 ‘한국수화가 한국어를 손으로 표현한 것이

라는 종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것은 위의 2장 1)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만큼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

이다.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를 수어로 표기하면, {한국}이라는 수어 단어에, 

{수화}라는 수어 단어 그리고 {말}이라는 수어 단어를 조합해야 한다. 여기

서 중요한 점은 농인이 실제 {한국}+{수화}+{말}이라는 세 개의 수어 단어

를 조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수화}라는 수어 단어 하나만을 사

용하더라도 그 안에는 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독립된 언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수어’라는 명칭은 종래의 ‘수화’에 대한 편

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용어가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제2조에서는 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농인의 언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와 ‘한국수어에 기반한 농문화’의 계승과 

발전, 수어를 사용할 권리,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

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농인의 공용어로서 수어를 인

정한다는 것은 정치, 법률, 행정과 관련한 공적인 업무에서 수어의 지위를 보

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1) 그러나 ‘농인의 공용어’라는 의미는 다르

게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운영(2017)에서는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달

리 모든 국민이 아니라 ‘농인’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 공용어

21) 한국사회언어학회의 사회언어학 사전에 따르면 공용어(official language)란 “정치, 법률, 행
정과 관련한 업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공용어 지위를 특정 언어에 부여하는 것으로 상징적
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법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6: 26). 한
국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제2
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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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일례로 “캐나다에서 영

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공용어이기 때문에 공문서나 도로 표지판 등이 의무적

으로 2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한국수어는 ‘농인’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이운영 2017: 37). 한국수

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아닌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는 것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

어를 말한다.

        …(생략)…

제3조(정의)에서는 “한국수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농문화”, “농정체성”, 

“수어통역”, “공공기관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는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구별되는 독립된 언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제정 과정에서 이 주장은 반영

되지 못했다.22) 수어통역 현장이나, 농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에 기반하여 

수어 단어를 나열하거나, 한국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언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농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제4조(한국수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

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

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조약’)이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2) ｢수화언어기본법,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나?｣(<비마이너> 2013. 10. 2.) 기사  참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935&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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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

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에서는 한국수어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

다.23) 그동안은 농아인협회나, 농교육 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주로 한국수

어의 연구와 교육를 담당해 왔다. 대학 수준에서 전문적인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한 것도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기본 계획은 수어의 사

회적 지위와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어의 지위와 관련한 계획, 수어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를 통한 수어 자체의 체계와 형태에 관한 내용, 수어의 보급과 교

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4) 

제 7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

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생략)…

23) 법 제7조에서는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24) 법 제6조 제2항 제10호의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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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 도지

사도 기본 계획에 따른 수어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하여

야 한다’고 명시한 강제 조항이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추

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운영 2017: 39). 

3) 한국수어의 교육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

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소수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법 제11

조, 제12조는 한국수어의 교육, 농인 등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그 책임 주체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국가와 지

방 자치 단체가 언어적 소수자로서 농인이 자신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신들의 

언어인 한국수어로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1조 제2항에서 농아동의 수어 습득을 위해 조기에 한국수어 습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보호자의 선택과도 연결되므로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 제12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도 난청으로 진단받은 청각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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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1조, 제12조의 조항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제11조의 제3항과 제4항은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농인

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를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여, 한국어의 읽기․쓰기

를 제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어 연구와 같

은 수어의 체계와 형태를 정비하는 일과 함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선 농학교의 수어 사용 환

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원 양성과정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과정별로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수어구사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장애영

역별 교원 양성과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재의 교원 양성과정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이운영 2017: 45-46).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

육을 제1목표로 해 온 현재의 농교육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농학교 교사 

대부분은 청인이며, 청인 교사의 수어 능력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 농인의 제

1언어인 한국수어로 가르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 제11조와 제12조는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수어를 습득하고, 수어로 배울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수어의 

전승과 유지, 농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

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

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

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

인ㆍ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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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는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

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년 8월 2일 제정, 같

은 해 8월 4일 시행) 제4조에서는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다. 또

한 시행령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

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제8조(한국수

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의 응시 수수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는 수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수어 능력 검정에 대한 것으로 시

행령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어의 보급을 통해 한국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가려는 내용

으로 볼 수 있다.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 역시 농인의 언어권 보장

에 중요하다.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은 궁극적으로 농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영향

을 미친다. 지금까지 수어 교육은 농아인협회와 산하 지부의 수화통역센터가 중심적

인 역할을 맡아 수행해 왔다. 원성옥(2017: 57)은 수어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

하면서, 특히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이 부재”한 가운데 “한국어와 일대일로 대

응한 단어 나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종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

능력 검정제도의 실시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25)

25) 수어 교육 및 보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주
도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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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어통역

법 제16조는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에 관한 조문으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공공 행사 참여, 사법․행정 기관 등의 이용, 공공시설 이용, 공영 방송, 

직업 활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수어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어통역

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으로 하였다. 

수어통역과 관련한 조항은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와 직결된다. 자신의 언어

를 사용할 권리는 언어권의 핵심이다. 수화언어법의 제정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농

인이 많으며, 제정 사실을 안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수화언어법 제정

이 수화언어법의 목적과는 달리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겨울 평창에서 치러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

식에서도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중계방송 과

정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국회인권위원회에 이 건이 진정되기도 하

였다.26) 즉 ｢한국수화언어법｣이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농인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 언어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

26) ｢‘평창올림픽 개회식 현장에도 수화통역 없었다’ 청각장애인들, 인권위에 진정｣(<비마이너> 2018. 
2. 19.) 기사 참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00&thread=04r03)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

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

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

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

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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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어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농인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그리고 ｢한

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언어권의 관점

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제 결론을 대신

하여,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

고자 한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의의는 무엇보다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제3절 1)에서 언어적 소수자로

서의 농인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은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에 대한 평가 절하는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농인은 일방적으로 한국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

당해 왔다. 또한 농인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를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인공와우 수술은 수어 사용 인구의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현재 농사

회는 수어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어를 전승하고 유

지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농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행 3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만,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인

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향후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권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와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6조(수어통역)의 조항이 이에 해당하는 조항

이다. 법의 내용은 “하여야 한다.”로 기술되어 강제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그 실행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 한국수어교원의 양성,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한국수어의 언어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수어의 문법과 어휘를 정

비하고, 수어 사전을 정비하는 등의 수어의 체계와 형태에 관한 언어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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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수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수어 홍보와 보급 등의 언어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화언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언어권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한다. 인공

와우 수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인 가족을 지원하고 청

각장애 발생 초기에 농아동이 한국수어를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

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시도는 찾기 어렵다. 또한 수어로 배울 수 없는 농교

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제16조(수어통역)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

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

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의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평창 동

계 올림픽 개막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것과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농사회의 

문제로 국한하여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과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사회라는 주장이 하나의 신화처럼 통

념화되어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교육할 때를 제외하고

는 한국어로만 교육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농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수어의 존재와 가치는 

경시되고 일방적으로 한국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

를 확대해 보면, 한국 사회에는 농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

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받고 있

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을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 난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국내

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바로 그들이다. 즉 농인의 언어권 보

장에 대한 논의는 단지 농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인의 언어권

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적 동질성을 강

조해 온 종래의 단일언어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 사

회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농인의 언

어권 또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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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장하고,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그 내

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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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

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

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

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

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

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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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

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

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

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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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

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

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

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

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

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

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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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

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

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

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

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

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

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수어의 날)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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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보    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3978호, 2016. 2. 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

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

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

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

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

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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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

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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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제 1 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

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

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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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

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

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

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 5 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

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

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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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

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

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 9 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

(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

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9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 _217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전년도

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

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

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

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

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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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부    칙 <제27427호, 2016. 8. 2.>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

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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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 2016. 8.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

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

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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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 증명서

   나.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다.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

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

(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

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

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

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

(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

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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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 과정의 소개

  2. 교과목 개요

  3. 교수요목

부    칙 <제264호, 2016. 8. 2.>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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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주의의 이해제10장

요 약

청능주의(오디즘)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한 형태로, ‘소리’에서 자유로운 농인에 대한 소리로

부터의 억압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청능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며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가해지는 농인에 대한 억압의 형태와 종류를 살펴보았다. 청능주의는 단순한 형이상학적 개념에 머

무르지 않고, 농인의 현재 삶에 매우 뿌리 깊게 작동되고 있으며, 농인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청능주의가 사회 안에 실재하는 형태에 대해 여러 각도로 접

근하고 있다. 그리고 청능주의의 억압에 대한 국내외적 농인의 대응 사례를 통해 청능

주의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청능주의의 정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청력의 우월성’을 믿는 것과 연관된다. 청인이 우월하다고 믿고 농인에게 청인

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오디즘(Audism)’이라 한다. ‘오디즘’은 특정 언어

가 다른 언어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으로 농인에게 청인처럼 듣고 말하게 하려

는 태도이다. ‘오디즘’은 소리를 듣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그 외의 것을 억

압하는 행위로, 한국어로는 ‘청능주의’라 할 수 있다. ‘오디즘’이라는 어휘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농인학자 톰 험프리스(Tom Humphries)이다. 그는 인종 

차별주의와 여성주의(페미니즘) 등의 억압과 차별 개념으로부터, ‘자기 문화

를 가지고 있으며 수어를 자기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에게 가해지는 음성적

(Oralism)이며 청력적(Audism)인 억압에 관한 용어를 생성할 필요를 느꼈



226_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다. 그러한 과정에서 1975년 처음으로 오디즘(Audism) 즉 청능주의라는 표

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디즘(Audism, 이하 ‘청능주의’라 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청인의 언어인 

구화(oral speech) 능력을 기준으로 농인의 지능과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농인의 행복이 청인의 문화적․언어적 유창함을 얻는 것에 

달려 있다는 가정하에 농인에게 구화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는 농인이 다른 

농인의 억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청능주의는 농

인에게 청인과 동일한 표준, 행동, 그리고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Bauman 2004). 이렇듯 소리에 의존하여 청능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청능

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인뿐만 아니라 농인도 청능주의자

가 될 수 있다. 험프리스가 말한 바와 같이, 청능주의는 ‘못 듣는’ 농인보다 ‘들

을 수 있는’ 청인이 우월하다고 믿는 신념과 행동을 의미한다.

2. 청능주의의 종류

에커트와 롤리(Eckert․Rowley 2013)는 청능주의를 몇 가지로 구분하였

는데, 그중에서 개인적 청능주의와 제도적 청능주의 그리고 이념적 청능주의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청능주의(Individual Audism) 

개인적 청능주의는 바우먼(Bauman 2004)이 험프리스(Humphries 1977)

를 참고하여 ‘개인적 인종 차별주의와 거의 유사’한 것이라며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수어통역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인의 언어인 수어

로 도출되는 수어통역에만 집중해 온 탓에 ‘통역사가 통역어로서 한국어 음성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

다. 그래서 많은 청인 수어통역사들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인에게 본인

의 부족한 ‘통역어로서 한국어 음성언어 구사’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치밀하고 은밀하게, ‘통역 실력’(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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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력)이 부족함을 숨기고 수어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통역이 뛰어난 것처

럼 당당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농인에게 통역사 본인이 수어를 음성언어

로 통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핑곗거리를 찾아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취하기

도 한다. 이처럼 소리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발생하는 오

류를 마치 농인 개인 능력의 한계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개인적 태도에 의

한 청능주의라고 하겠다. 

2) 제도적 청능주의(Institutional Audism)

레인(Lane 1992)은 웰먼(Wellman 1978)의 제도적 인종 차별주의 개념을 수

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청능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다. 레인(Lane 

1992)은 특히 교육 기관(농학교 등)과 의료 산업(발음 교육이나 인공 와우를 무조

건 권장하는 이비인후과)에서 발생하는 억압의 구조적 형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능주의는 농인 사회의 구조를 조정하고 지배하며 농인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는 청각학적 방식이다. 

수어를 사용하면 음성언어를 습득할 수 없으므로 농교육에서 수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수 세기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수어를 억압하

고 구화만을 교육 방법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해 왔다. 교육 상황에서 교육

자들이 수어를 못해 교육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즉 교육자들의 수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문제인 양 

접근한 것인데 이를 제도적 청능주의라 하였다. 

청각에 장애가 있더라도 청각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고 자아를 발전시키며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큼 성

장할 수 있는 것은 농인의 문화와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에 의한 

성장과 발전은 인간의 본능이며 능력이다. 

그러나 농아동이 태어나면 이비인후과에서 일방적으로 청력 회복이나 교정

을 위한 치료를 요구하며 농아동이 가진 능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을 부정한다. 집에서는 청인 부모가 음성언어 자극만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도 

농인의 언어를 사용해 교육하지 않는다. 사회에서도 농인의 필요에 맞춰 정책

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일괄적으로 편입하여 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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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다. 이것이 모두 제도적 청능주의인데 이것은 농인의 성장 과정에서 지극

히 흔하다. ‘수어로는 전문 영역의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 농인은 교육의 전문 

분야인 특수 교육을 수행할 수 없으니 농학교에 농인 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

는 주장이나, 농인에게 주어지는 복지적 지원이 보청기 보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제도적 청능주의이다.

3) 이념적 청능주의(Metaphysical Audism)

바우먼(Bauman 2004)은, ‘인간의 정체성은 말(음성언어)과 연계되어 있으

므로, 말을 사용하지 않는 농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접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벌이 춤을 추고, 앵무새가 흉내 내기 말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의

사소통 체계를 가진 동물들도 존재하지만, 이와는 달리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문법 체계인 ‘언어’를 사용하며, 청인이든 농인이든 모두 고유 언어를 갖고 있

기에, 전통적으로 동물과 다른 존재인 ‘인간’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렇게 동물

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을 논할 때는 청능주의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특성으로서 언어를 설명할 때 혀를 의미하는 라틴어 ‘Langue’를 수천 

년 동안 사용하여 왔는데, 이 정의는 불완전하다(Bauman 2004). 수 세기 동

안 말(음성언어)과 언어에 대한 의견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으며, 그러한 잘

못된 정의가 서구 전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언어는 인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언

어’를 청각과 구강 구조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인식과 오해는 농인

은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도 한국 

농인들은 한국수어 어휘인 [언어]를, 오른손 주먹의 집게손가락을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미는 움직임을 계속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인 수어를 언어로 주장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이념적 청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입말을 못하는 농인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는 언어가 아닌 단순한 의

사소통 체계’라는 잘못된 정의에 여전히 갇혀 있는 형국이다.  

바우먼은 이러한 현상이 ‘언어(음성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특

징이다.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농인은 인간이 아니며, 농이라는 것은 문제

인 것’이라 설명하는 서구의 오랜 전통, 즉 청능주의의 영향에서 기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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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지적하였다(Brenda Brueggemann 1999, Bauman 2004). 농인을 문제

가 있는 존재로 보면서, ‘청인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우월적인 이념을 청인 

사회가 세대를 거쳐 상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많은 농인들이 이러한 청

능주의에 대항할 때, 청능주의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집단적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노르웨이어의 단어 중 하

나인 ‘듣다’는 또 다른 의미로 ‘소속감’을 나타내기도 한다(Hauland 2007, 

Bahan 2011). 청인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는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 

소속감으로 뭉쳐 있어 농인들이 감히 그들의 힘에 대항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3. 그림으로 본 청능주의

패밀리 도그(family dog)는 농인과 청

인 가족에 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

다. 작품에서 어린 소녀는 마치 반려견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농인 아

동의 대다수가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

어의 부재를 겪기 때문에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은유는 농인 모두에게 익숙하다. 작품

에서 어른들은 입이 흐려진 상태이고 손과 

팔은 보이지 않게 숨겨 져 있다. 이 농인 

소녀의 존재 양식을 무시하고 수어나 심지

어 동작조차 없이 음성언어로만 공공연히 

대화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Patricia 2006). 

[그림 14] 패밀리 도그(Family Dog) 
     수전 듀퍼(Susan Dupo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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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1880은 1880년 국

제학술회의에서 수어의 사용을 억압하며 

구화의 사용을 천명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

다. 화가 본인은 구화법이 채택된 1880년 

이후인 1950년에 태어났으나 여전히 구화

주의가 지속되는 잔인한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기억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작품에서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를 뜻하는 ‘ASL’이라는 

단어에 총을 쏘는 사람들은 수어를 제거하

려고 하는 구화주의자들을 의미한다.  

기계적인 귀는 보청기와 달팽이관 이

식 즉 인공 와우 사용으로 표현되는 농문

화 혐오를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

품은 결과적으로 인공 와우 확산을 예고함

으로써 일종의 예언적 느낌을 준다. 이 작

품은 청인의 우월성을 믿는 청능주의자들

의 ‘농인의 청력화 시도’를 나타내는 새로

운 상징으로 평가받는다(Patricia 2006). 

인공 와우와 우생학에 이르기까지, 농인은 

혐오의 대상이며, 농을 없애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우생학이 시

작된 영국의 경우 2008년에 장애를 갖게 될 배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금

지했는데, 농인을 ‘비정상성’으로 규정한 법 조항에 영국의 농인들은 우생학을 멈

추라며 시위했다. 결국, 부부는 5대째 농인이 있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바람

대로 농인 아들을 낳았다(염운옥 2009).

[그림 15] 이탈리아 밀라노, 1880 
         메리 손리(Mary Thornley 

1994)

[그림 16] 기계적인 귀
척 베어드(Chuck Baird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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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농학교 안의 두 소녀      [그림 18] 벨 학교, 1944
베티 밀러(Betty G. Miller 1971)

농학교 안의 두 소녀와 벨 학교, 1944년은 화가의 10살 때 경험을 주제로 

한 것이다. 1944년 당시 화가가 다니던 농학교는 벨이 주창한 구화주의에 따라 수

어와 농문화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구화법을 몸소 체험한 기억을 회상하

며 그림에 담았다(Patricia 2006). 

4. 청능주의의 실제

에커트와 롤리(Eckert․Rowley 2013)는 청능주의 현상을 명백한 청능주의, 

은밀한 청능주의, 그리고 혐오적인 청능주의로 나누어 소개하였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을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할 것이다. 

1) 명백한 청능주의(Overt Audism)

‘명백한 청능주의(Overt Audism)’는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소수 민족 

간의 권력 차가 커서, 절대다수에 속한 이들이 의사 결정의 흐름을 주도하고 결과를 

지배하는 인종 차별주의와 유사하다. ‘명백한 청능주의’ 사고를 가진 집단은 차별과 

우열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학교, 직장, 의료 관련, 또는 농인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절차에서 정작 농인이 배제되는 일이 바로 ‘명백한 청능주의’에 속한다. 

명백한 청능주의는 개인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농인이 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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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화가 되지 않자 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경 쓰지 말

라.”라는 식의 답변을 내 놓는 청인에게는 명백한 청능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1880년 이탈리아 밀라노 회의에서 구화주의를 주창한 사건은 제도적으로 드러난 

명백한 청능주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명백한 청능주의는 농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그들의 삶을 노골적으로 억압하였다. 농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결혼이 금지되었으며, 투표가 

금지되었다(Gallaudet 1864, Gaw 1907). 명백한 청능주의는 농인은 인간이 아

니라는 이념으로, 명백한 청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에 따른 태도와 행위를 

숨기거나 위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청능주의를 찾을 수 있다. 농인 통역사 배출을 위한 수어 관련 시험에서 한

국수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한국어를 시험 도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은밀한 청능주의(Covert Audism)

‘은밀한 청능주의(Covert Audism)‘는 덜 분명하고 숨겨져 있으며 종종 위장을 

한다.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명백한 청능주의와 다르기 

때문에 은밀한 청능주의를 식별하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청능주의적 편견과 차

별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부인하고 숨길 수 있다. 은밀한 청능주의자

들은 사회적 제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편견과 차별 행위를 합리화

한다. 사회 구조를 탓하며 자신이 농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 험프리스(Humphries)는 개인적이며 ‘은밀한 청능주의’의 강력한 사례로, 

“우리는 더 많은 농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박사학위를 딴 농인이 없어서 고용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청인의 언행을 언급하였다(Humphries 1977: 14). 그

리고 정기적이고 중요한 회의에서 농인 직원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메모

나 필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일 뿐 상호 간의 의

사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 환경이 지속될 경우 농인의 업무 성과나 

승진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 운영은 농인을 고용하지 않

거나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은밀한 청능주의이다.

3) 혐오적 청능주의(Aversive Au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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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적 청능주의(Aversive Audism)’는 편견과 회피 그리고 부정과 관련이 있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회피나 부정은 사회적 배제에서 비롯된다. 

혐오적 청능주의자는 농인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농인의 구조와 스키마, 그리고 관

습을 무효화하려고 한다. 혐오적 청능주의자들은 종종 농인들이 청인에게 동화되

기를 바라고, 그런 동화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여 줄 것이라 주장한다. 놀랍게도 

혐오적 청능주의자들도 다양성과 평등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다양성과 평등주의가 

권장하는 그 가치에 맞게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농인을 못미더

워한다. 농인을 청인과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개인의 기준과 경험에 

근거하여 내심 ‘농인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 차별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것은 청인과 동등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농인을 무력화하고 해체하려는 

개인적 시도, 즉 혐오 조장과 연결될 수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부모

가 아이가 농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 수어를 음

성언어와 동등한 언어로 보지 않고 열등한 언어라고 규정해 버리고, 수어의 사용

과 교육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인공 와

우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이념적 청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농사회 내에

서도 “당신은 내 입술을 읽을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는

데, 이 질문에는 질문하는 사람이 상대가 자신처럼 구화와 독순을 잘하는지 평가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평가는 자기와 다른 문화를 가진 대

상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데 이용되고 이로 인해 심각하게는 혐오의 단계로 넘어

가게 될 수도 있다. 편견과 회피 그리고 부정은 꼭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혐오적 청능주의자들은 농문화를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5. 농인과 청능주의

2012년에 서울농학교 교장이 모든 농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구화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유되자 일부 농인들이 홈페이지의 그 사진

을 보고 분개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국내 수어통역 관련 학술 세미나에

서 특수 교육학자인 한 청인이 ‘한국어로 낸 소리’와 함께 수지한국어를 구사하며 

발표를 하여 일부 농인이 분개하였다. 그러나 농인 상당수는 이 사건이 청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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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들 속에 드러난 청능주의에 분

개하는 농인에게 오히려 “왜 분개하느냐?”라며 비난하는 농인도 있었다. 그 학술 

세미나에는 통역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발표자가 수지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자 “수어가 있다!”라며 통역을 하지 않는 등, 통역 지원 시스템에서 수어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심지어 농인 관련 기관 단체장이 페이스북에 

학술 세미나 발표에서 특수교육학자가 수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

의 글을 공식적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농인 대부분은 그 

학자의 ‘수지한국어로 된’ 발표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농인이 구화주의의 억압을 받아 왔다. 농교육 현장에서 

구화 혹은 수지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언어적 억압이다. 그리고 

많은 수어통역사들이 수지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농인 사회 내에서도 완전한 한

국수어가 오히려 억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인의 성장 과정에서 관계자

와 부모들이 아이에게 음성언어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거나, 양육자나 교육자 본인

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농인의 언어가 아닌 수지한국어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

는 암흑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어보다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중심에 놓

고 대처하는 방식은 농인에게 사회 문화적 차별과 억압이 된다. 이렇게 명백한 상

황을 청인도 농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다수인 청인으로 구성된 청인 사

회에서뿐만 아니라 소수인 농인 사회 내에서조차도 너무나 일상화된 일이기 때문

이다. 수지한국어 발표에 감사 인사를 올린 그 농인 또한 그 세미나에서 농인의 언

어인 한국수어보다는 한국어 음성(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수지한국어를 구사

하며 농인보다는 청인의 이해를 먼저 챙겼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음성, 문자) 문

법에 한국수어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농인이 분개하여도 농인의 고통은 늘 작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당했으며 외부에

서가 아니라 농인 사회 내부의 문제로 인식되어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

다. 농인 사회 내에서조차 긴 역사를 가진 이 억압에 직면하고 억압을 인식하

는 농인을 제쳐 두고, 청인의 이해를 먼저 챙기는 사대적 태도가 바람직한 것

으로 해석되는 것일까? 그렇게 음성언어와 관계되거나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음성언어주의 및 청능주의 권력으로 농인을 억압하는 데 대해 왜 따

지지 못하는 것일까? 청능주의의 통제로 언어 선택에서 폭력을 당하는 농인

의 삶에 관하여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인 스스로에게도 이런 상황

이 내면화되어 억압에 분개하는 농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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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 청인과 농인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인

식하고, 재점검하며, 깨닫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6. 청능주의에 대응한 사례 

청능주의에 대응한 사례 몇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갤러뎃대학교

(Gallaudet University)에서 농인 총장을 외친 사례, 한국에서 농인의 권리 보장

을 외친 사례, {언어}를 뜻하는 한국수어 단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이 그

것이다.

1) 사례 1

1988년 3월 23일 동아일보에는 갤러뎃대학교의 총장 선출에 대한 기사가 실렸

다. 이 대학의 이사회에서 ‘듣지 못하는 농인은 총장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청인을 총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청인 총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88

년 당시에도 이미 박사학위를 소지한 농인이 많이 있었으며, 해당 대학에도 농인

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청

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청능주의가 가진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사적으로 

크나큰 사건이었다. 이에 많은 농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거부하였고 외국 농인들과 

리더들 그리고 통역사들이 집결하여 “지금 당장 농인 총장을”이라는 구호를 외치

며 대규모로 투쟁하였다. 그 결과 최초로 농인이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농사

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인 일이 되었다. 

2) 사례 2

2005년 6월, 농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농아인협회의 결의 대회가 이틀간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3500~4000명의 농인이 이 결의 대회에 참여하여 권리 투

쟁을 하였다. 농인들은 이 결의 대회에서 농인들의 1종 운전면허 제한권 폐지

와 수어통역센터 배치 그리고 텔레비전 자막방송 실시 등 농인으로서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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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삶을 요구하였다. 당시 텔레비전 스무 대와 승용차 한 대를 부수는 장례식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는데, 농인도 납세자이며 텔레비전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관료적인 사고에 안주하여 자

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그리고 1종 운전면허 제한권 폐지는 

농인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회의 편견에 대한 저

항이었다. 운전은 청각적 작업의 비율보다 시각적 작업의 비율이 훨씬 더 큼에

도 불구하고, 청능주의에 기반하여 판단함으로써 농인의 생존과 직업 선택을 

막게 되는 제도적 발상이 농인들을 시위에 나서게 했다. 

3) 사례 3

2018년 9월 ‘수어민들레’는 페이스북에 수어 동영

상을 올려, 한국수어의 {언어}라는 단어가 청능주의에 

기반한 표현임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수

어 단어는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소리를 듣고 소리를 발화하는 행위만이 ‘언어’다.”라

는 청능주의 사고를 담고 있다. 그러나 농인들의 언어

는 한국수어이며 소리와 발화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

편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농인과 수어 사용자들이 기존

의 수어 단어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어 단어를 생

각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기 시작했다.27) 청능주의를 드러내는 {언어}라

는 단어의 사용을 거부하면서 농인의 문화에 맞는 수어 단어 표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다.

4) 기타

27) 수어 사용자가 제안한 영상들을 통해 단어를 선정하거나 결정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
며, 다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과정까지만 진행되었다. 수어 단어 표제어는 누군가가 만들어내
거나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개념을 어휘화하는 과
정은 다양한 변이들이 생산되고, 그중에서 한두 변이가 자연스럽게 선택되어 통용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선정되어 가는 것이다. 제안을 하는 것과 결정하고 공표하는 것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적용된다.

수어 단어 {언어}
(한국수어사전,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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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은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늘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체

험한다. 농인들은 개인적으로 청능주의에 대응하기도 한다. 가령 무언가를 시도하

려고 하는 농인에게 청인이 “너는 청인이 아니니까 안 돼!”라는 청능주의적 

발언을 하였다고 하자. 몇십 년 전 같았으면 농인은 그 청인의 말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농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

런 상황에서 농인이 청인에게 “나는 농인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또 그렇

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

리고 청능주의와 언어 차별주의(linguicism)를 기반으로 농인에게 “너는 언어

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라며 청인의 언어를 가르치거나 훈련을 강요하는 많

은 청인과 농교육자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농사회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이

제 농인은 “난 한국수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러한 흐름은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아

직까지는 청능주의에 기반한 구화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반이며, 거의 모든 정

보를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 문서에 담고 있다.

또한 학습에는 기록할 문자가 있는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 속

에서 전문가주의(specialism)적인 판단에 따라 농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도 한다. “너는 수어를 사용할수록 말을 못하고, 읽고 쓰는 건 더욱 못하게 될 

거야. 수어의 사용을 멀리할 필요가 있어.” 청인의 음성언어에 기반한 문자를 

통해 정보가 주도적으로 전승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힘이 실려 왔던 것이다. 이러한 언어와 인지에 대한 청능주의적 차별

은 농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농인에게는 활자(음성언어 기반 문자)만이 아

니라 수어로도 정보를 전달하는 책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어를 통해 정보

의 생성 및 전달을 주도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반드시 종이로 된 책이 아니더라

도 수어를 사용하여 정보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인의 지적 발달

을 가능하게 하고 농인을 전문 영역으로 진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이들에게 점자 도서를 지원하듯이 정부에서 농인에게 수어 

디브이디(DVD)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부 농인은 “내가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당신 또한 한국수어를 모르잖아. 

난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라고 하기도 한다. 많은 청인은 소수인 농인을 

만날 기회가 적으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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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에게 왜곡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인을 부족한 존재로 보고 농인에게 가부장주의(paternalism)적 행

위(“내가 널 위해 도와줄게.”와 같은 비평등적 접근)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제도 그리고 개인의 차원 등 모든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농

인의 생각은 다르다. 농인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농인은 청인과 동등한 관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난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주장이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로 전

달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이다.

7. 청능주의에 대응하는 방안 

미국의 ‘오디즘 프리 아메리카(Audism Free America)’

(미국을 청능주의로부터 자유롭게, 이하 에이에프에이

(AFA)라 함)는 미국 농인의 권리와 문화적 재기를 옹호하

며, 미국 내 청능주의의 이념적 토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하는 농인 활동 단체이다. 에이에프에이(AFA)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첫째, 농인의 인권과 언

어권, 둘째, 청능주의 및 언론의 허위에 대한 진술,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옹호이

다. 에이에프에이(AFA)는 미국 정치계에서 일한 사람들이 농아동의 인권과 언어권

을 보호하는 데 비효율적이었으며, 미국 농인의 견해와 경험을 철저하게 무시하여 

왔고, 청능주의가 미국 주류 사회의 행동과 태도 속에 뿌리내려 농인에게 가부장주

의, 편견, 차별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에이에프에이(AFA)는 시민으로서 농

인의 권리를 침해한 제도적,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별의 패턴을 풀어낼 

것을 약속하면서 2008년부터 많은 농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뿌리 깊은 차별이 농인의 전 생애에 

걸쳐 전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앞

으로 한국수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원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

하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농인의 삶 속에서 어떤 청능주의가 발

동하고 있으며 어떤 억압 아래에서 농인들이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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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수어 교원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농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농인과 

청인 모두를 대상으로 청능주의 관련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게 해

야 한다. 본인이 농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청능주의의 차별과 억압 경험을 농인

에게 질문하면서 농인에게 배우는 것은 농인과 함께할 교원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

다. 청능주의를 알고 청능주의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현상을 끊임없이 분석적인 눈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즉 미디어와 교과서 등에 

농문화, 데프후드(Deafhood), 청능주의, 수어 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농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

공의 인식을 전환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개괄하는 수준에서 청능주의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청능주의가 지속되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농인의 경험을 살피고 

역사를 돌이켜 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어 교원들은 교육 현장에서 

수어 학습자들에게서 청능주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개별적인 접근 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 또한 수어 학습자가 농인과 만나 수어로 대화할 때 청능주의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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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회의 문화 수용28)제11장

요 약

  이 장에서는 농인이 향유하고 다루는 모든 문화와 예술 장르를 살펴봄으로써, 문화 수용 및 확

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농인의 입장에서 문화를 구별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은 자신의 문

화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농인이 참여하는 모든 문화와 예술을 농문화라고 오해하는 

지금의 현상은 농문화의 범주를 고민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온 속 쓰린 대가일 뿐이다

  온통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농인들이 애써 모여든 농공동체, 그 안에서조차 

농인은 청인의 시선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수화노래는 이미 

농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수화노래는 소리에 의존하는 청인의 문화이다. 수화노래

는 한국수어 고유의 운율을 거세하고 고정된 음악의 운율에 수어 단어를 끼어 맞춘다. 

이 때문에 생기는 어색함을 농인의 감성과 예술성으로 덧씌워 감춰버린다. 수화노래에

는 농인의 서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수화노래는 농인의 예술성을 소모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한편 수화 창작 뮤지컬은 그 안에 농인의 예술성과 농인의 서사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그러

나 농인이 주도한 창작물이라 해도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음악을 근간(根幹)으로 

서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수화 뮤지컬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내줄 수는 없다. 

  문화 수용의 결과가 농문화의 훼손인지 확장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 문화적으

로 결합한 한국수어가 고유의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척도가 될 것이다. 농사회의 문화 

수용 현상이 농문화의 정수인 한국수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8) 이 단원 중 ‘1. 문화의 다양성과 범주화’는 필자가 한국수어학회 2018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농
문화와 한국수어｣에서 가져 왔으며, 일부 단어와 문장은 이 책의 방향에 맞게 수정하였다. 



/제11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 _245

1. 문화의 다양성과 범주화

1) 문화의 다양성

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갖는다. 문화 보편성이 인간 본성, 즉 인류 모두가 갖

고 있는 지향과 욕구를 동인(動因)으로 형성된 사상과 생활 양식이라면 문화 다양

성은 인류의 지향과 욕구를 개개 공동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관철해 

낸 결과물이다. 언어생활을 비롯한 공동체 특유의 관습과 생활 양식은 각 공

동체의 고유성을 보여 주며 그 특수성은 문화를 범주화하는 근거와 기준이 된

다. 그리고 이렇게 범주화된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름이 붙게 된다. 

한국 농사회 또한 농문화 혹은 농인 문화라고 불리는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농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고유의 문화이며, 청인과 자신은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記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농사회의 입

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과업인 동시에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2) 문화의 범주화

문화를 범주화하고 그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응원보다 비판을 받기 좋은 

작업이다. 문화는 모래알처럼 구별과 분리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문화와 문화 

간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으며, 그 패턴들은 비슷한 듯 

다르며, 다른 듯하나 비슷하기도 하다. 그래서 문화를 논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실체를 온전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 공동체의 문화를 논(論)하는 것은 바다에 금을 긋고 구역을 나누는 것과 같은 행위일 

수 있다. 바다가 그려진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구획할 수는 있어도 해류와 물고기의 왕래를 

제한할 수는 없듯이 문화와 문화는 같은 지역과 세대 안에 있을수록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며 융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유미 2018c: 74)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의 문화를 청인의 문화와 구별하려는 시도는 필요하다. 정확히 

말하면, 청인 사회가 아니라 농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며 농인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

이다. 사실 인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청인들은 청인 문화라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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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설명해야 하는 이들은 언제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수에 의해 지탱되는 문화는 다수를 점하는 문화와 동등하게 공존하기 어렵다

는 데에 있다. 그러다 보니 소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소수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과 

문화를 증명해야 하는 운명 앞에 놓이곤 한다. 여기에 문화 담론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문

화는 유기적이어서 범주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범주화되지 않은 문화는 자신의 이름마저 

잃을 수 있다. 결국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를 분석하듯이, 소수 공동체의 

문화 양식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문화를 범주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김유미 2018c: 74-75) 

청인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인지하는 농인의 입장에서 이

렇게 문화를 구별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은 자신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언어․문화적으로 소수자인 농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상대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

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농문화의 출발점은 농 경험, 시각 중심의 삶의 양식과 경험에 있다. 그 경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구현될 수 있으나 청각과 음성언어를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장르를 농

문화의 범주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소리를 들음’에서 출발한 모든 문화를 농

인이 다룰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서, 농인이 주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농문

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김유미. 2016)를 한바, 농문화와 농

인의 문화․예술 창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인도 청인처럼 자신의 능

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예술 장르와 모든 문화를 창조하고 소비하고 누릴 권리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농인의 문화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문화’라는 그 이름이 존재 이유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김유미 2018c: 75)

한편 농사회가 농문화를 범주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농인 

고유의 문화와 예술 장르는 농사회 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인의 

문화가 반영된 예술 장르들이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화노래와 같은 청인의 문화가 반영된 장르들이 농사회 안에서 농문화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농인은 모든 문화의 향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인이 참여하는 모든 문화와 예술을 농문화라고 오해하는 지금의 현상은 농문화

의 범주를 고민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온 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속 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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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일 뿐이다. 

2. 농사회에 들어온 소리 문화(청각 문화)

1) 주류 문화인 소리 문화(청각 문화)  

두말할 것 없이 인류의 주류 문화는 소리 문화(청각 문화)이다. 인류는 소

리와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일구어 왔다. 청인이 절대 다수인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청각 기능을 우선한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류의 거

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막강한 위세의 문자 언어조차 그 근본적인 기능은 음

성 언어를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청각 기능이 있어야만 가

능한, 음성 언어를 비롯한 소리의 세계가 인류의 보편 문화인 것이다. 

농인의 문화는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청인의 문화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농인의 

문화는 청각 기능이 아닌 시각 기능에 우선한 정보 체계를 갖고 있으며, 수적 열세

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주류 문화가 될 수 없다. 농인과 청인은 물리적으로 한 사

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문화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 큰 화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당연히 소리 문화(청각 문화) 사회이며 농인은 소리 문화(청

각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농인의 문화는 확장될 수 없는 태

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농인의 문화는 농인의 자녀들 중 약 십 분의 일에게만 전

승 가능하며, 농사회에 유입되는 농인의 수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 소리 문화(청각 문화)는 어떻게 농사회에 들어왔는가

사회의 다수로 기득권을 가진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회의 구조

와 방향, 전체 문화를 이끌어 갈 권력을 갖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주류 

문화 그 자체이며 주류 문화의 파급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주류 사회 내에 공존하고 있는 하위문화에 발을 들이거나 하위문화와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그들이 머문 그 자리에는 주류 문화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누군가가 문화가 다른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심지어 그가 주

류 사회의 일원으로 주류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자신과는 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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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그 공동체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

신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그 공동체에 이식하게 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가

진 한국의 봉사 단체들이 타국 어느 오지로 가서 일정 기간 머물며 봉사 활동을 

하면 그 오지 원주민들은 새롭고 윤택한 혜택을 경험하게 되는데, 동시에 절대 가

치의 대상이었던 자신들의 고유문화가 상대 가치로 내려앉는 경험 또한 얻게 된

다. 하물며 같은 시공간 안에서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두 문화 간에 일어나는 간섭

과 영향력은 오죽할까? 

농인들은 자기 방문만 열고 나가도 자신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심지어 가

족임에도 불구하고)과 마주해야 한다. 대문을 열고 나가 만나게 되는 세상에는 

온통 소리 문화(청각 문화)로 가득 차 있다. 또한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애써

서 찾아간 농사회의 농인교회 등 종교 커뮤니티에는 청인이 지도자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문화권에 들어와 농인과 함께 했던 청인들은 자신이 주

류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숙고할 필요가 그다지 없었다. 지금과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농사회에서는 농인과 청인 어느 쪽도 농인이 문화적 존재임을 인

식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으며 장애 영역 중 하나를 가진 존

재로 대하였다. 농인을 문화적 존재로 생각하는 길이 있다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온통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농인들이 애써 모여든 농공동

체, 그 안에서조차 농인은 청인의 시선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농인

에게 호의를 갖고, 더 나아가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청인의 봉사와 활동, 농인의 

존재와 가치를 청인 사회에 환기하기 위해 기획했던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청인의 소리 문화(청각 문화)가 농사회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

게 되었다. 이때 청인이 놓친 것은 자기 자신이 농인과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이라

는 사실이다. 그리고 농인이 가진 고유한 문화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농인 문화와 

다른 문화에 속한 자신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청인들

의 활약은 일정 부분 역기능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 한국수어 위세가 약화되고 농

인이 구현한 소리 문화(청각 문화)가 농문화로 인식되는 현상으로 인해 농문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농사회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3) 대표적 소리 문화(청각 문화)-수화노래



/제11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 _249

오늘날 수화노래는 농사회에 만연한 행사 품목이 되었다. 수화노래는 종교 예전

(例典)의 주요 순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종교의 힘이었다. 이후 단시간에 청인들의 귀와 눈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수화노래임을 농사회는 알게 되었고, 수화 교실이라는 이

름의 수어 교육 현장에서 엄청나게 소비되기 시작했다. 1980~90년대를 풍미한 

수화 교실, 수화 동아리 열풍과 맞물려 수화노래는 공연형태로 무수히 확장되고 

확산되었으며, 농인교회의 연례 행사와 연합 행사로 수화찬양대회가 뿌리를 내림

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화노래 공연자

로 활약하는 농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더 강화되고 있

다. 수화노래는 이미 농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농사회에 깊숙이 들어

와 있다고 해서 과연 수화노래가 농문화인 것일까?! 

예컨대, 수화노래는 한국수어의 주요 문법을 구현할 수 없으며, 오류투성이 수어 단어와 

과장된 감정 표현으로 비어 있는 박자를 채우고 있을 뿐이다. 수어 원어민의 꽉 찬 수화노

래 퍼포먼스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수화노래가 온전한 한국수어로 구현되는 것은 구조적으

로 불가능하다. 그저 농인의 예술적 재능과 감수성, 그리고 갈채에 대한 갈구가 출구를 찾

지 못한 채 수화노래에 갇혀 있는 셈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수화노래는 청인의 문화 양

식을 빌린 퍼포먼스이며 농문화에 편입되기에는 하자(瑕疵)가 너무 많은 혼종이다. 그렇다

면 수화노래가 한국수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김유미 2018c: 76)

수화노래는 청인의 문화에 속한다. 귀에 익은 혹은 귀를 자극하는 음정과 박자에 

맞춰 현란하거나 우아하게 손을 움직이며 댄스까지 선보이는, 시각 문화를 버무린 

이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청인들은 환호한다. 물론 농인들 중에서도 수화노래를 

즐기는 이들이 있다. 잔존 청력이 남아서 평소 음악을 즐기는 이들, 수화노래 공연

을 하면서 호응을 받는 짜릿한 경험을 해 본 이들, 아니면 자신이 아끼는 누군가의 

무대를 지켜봐 주는 이들이 그들이다. 수화노래를 공연하고 즐기는 이 행위는 주류 

사회의 소리 문화(청각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행위이다. 농인이 무대에 올랐

다고, 농인이 더 잘 표현한다고 해서 농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리 세

계에 무관한 농인들이 수화노래 공연을 몇 시간씩 즐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

기 때문이다. 

수화노래는 한국수어 고유의 운율을 거세하고 고정된 음악의 운율에 수어 

단어를 끼워 맞춘다. 이 때문에 생기는 어색함을 농인의 감성과 예술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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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씌워 감춰 버린다. 수화노래는 농문화가 아니므로 소리 세계와 무관한 농인

들은 수화노래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농인들에게 시각 경험과 이

에 대한 해석을 고차원적으로 심상화한 수어시 공연을 보게 한다면 이들은 몇 

시간이고 관객석을 지키며 수어시의 세계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문화와 가짜 문화의 차이이다.  

노래, 예컨대 케이팝(K-Pop)은 청각 경험의 총화인 음성언어, 즉 한국어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수화노래는 이렇게 완성된 곡에 한국수어 요소들을 버무린

다. 결국 수화노래는 청인의 문화를 농인의 문화로 포장한 것이다. 

한편 수어시는 온전히 시각 경험에서 출발하며 시각 경험의 총화인 수어를 통해 농인만

의 감성을 표현한다. 농문화는 오롯이 시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청각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음악이라는 장르에 시각 경험의 총화인 한국수어를 접목할 때 한국수어 고유의 문법, 그리

고 (음성언어의 운율에 해당하는) 고유 리듬은 파괴된다. 그리고 한국수어의 어휘도 한국어

로 만들어진 가사에 종속되어 왜곡되거나 제한을 당하고 소모된다. 

수화노래는 수지한국어와 페이셜(얼굴 표정)의 조합이다. 이것을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

는 역설적이게도 공연자의 한국수어 능력과 예술적 재능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화노래는 농인들이 잘할 수 있는 장르이긴 하나, 농문화의 범주에 수용

될 장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화노래가 농문화의 범주에 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농사회 안에서 수화노래를 수용해 나가는 현상은 별개의 것이기도 하다. 

원인제공자가 누구든 간에 이미 수화노래는 농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어

떻게 다뤄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농사회의 몫이 되어 버렸다.

(김유미 2018c: 76-77)

3.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시각 문화와 자신의 이야기를 입혀 가는 

농사회

수화노래는 음정, 박자, 가사, 공연 시간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장르이다. 이미 

틀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가사를 수어답게 해석하고 농인 특유의 

퍼포먼스를 더한다고 해도 수화노래가 농문화로 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긴 호흡을 갖고 있고 대본 창작이 가능한 수화 뮤지컬의 경우, 창작과 연출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농문화의 색채를 많이 가미할 수 있는 장르이므로 수화노래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농인이 주도한 창작물이라 해도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음악을 



/제11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 _251

근간(根幹)으로 서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수화 뮤지컬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내줄 수는 없다. 수화 창작 뮤지컬이 농인들의 호응을 받는 이유는 농문화로

서 음악을 연출하고 시각적 퍼포먼스를 보여 주어서가 아니다. 호응의 이유는 

오히려 농인의 삶과 애환과 세계관을 다룬 그 서사에 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화 창작 뮤지컬 중 일부는 농인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시나리오에 담고 청인

의 문화 양식으로 풀어내어 일부 농인들의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음악이 

갖는 힘이 아니라 농인의 내러티브가 갖는 힘이다. 따라서 수화 창작 뮤지컬을 농문화의 

장르로 볼 것인지는 농사회의 선택을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음악을 기반

으로 한 예술 장르를 농문화라 명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농사회가 수화노래와 수화 뮤지컬에 너그러운 이유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

다. 농사회의 주요 커뮤니티인 종교 단체(특히, 농인교회)의 종교 음악에 대한 무조건적 수

용이 지금의 수화노래 확산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농사회 내의 종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양적․

질적 에너지를 수화노래에 할애하는 반면 수어 연극이나 수어시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김유미 2018c: 77)

수화 창작 뮤지컬이 갖는 의의는 농인이 청인의 문화에 농인의 서사를 입혀 가

며 농문화의 특질을 부여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화노래에는 농인의 

서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수화노래는 농인의 예술성을 소모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수화 창작 뮤지컬은 그 안에 농인의 예술성과 농인의 서사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소리라는 재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소비하거나 

스스로 소모되기보다 소리라는 재료를 농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과 향유에 주도적인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문화 교류, 

혹은 문화 융합이라 이름 붙일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되물을 필요가 있다. 뮤지컬이란 장르는 농사회에서 시작된 장르가 아니다. 청인

이 농사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며, 이 장르에 농문화를 입혀가고 있는 이들

은 농인이다. 결국 유입된 청인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해 가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수화뮤지컬을 농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수화 뮤지컬과 같은 농인의 문화 수용 현상은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

나 농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원한다면 농사회가 아래 주제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사회 내에서 농문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전개될 기회가 온다면 농당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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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숙고하였으면 한다. 

- 농인이 하는 모든 예술이 농문화일 수 있는가?

- 출발어가 한국어인 작품들이 농문화일 수 있는가?

- 청각 경험에서 출발한 예술 장르가 농문화일 수 있는가?

- 농인 문학29)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김유미 2018c: 77)

4. 문학으로 농인의 삶을 드러내는 농사회

앞서 밝힌 바 있듯이, 한국어를 매개로 농문화를 다룬 문자 문학이 농인 문

학 범주에 수용되고 있다. 수어시를 비롯한 수어문학은 두말할 필요 없이 농

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이다(변강석 2018). 한편 문자 문학 또한 농인의 문화

와 심상을 작자 자신의 호흡에 맞게 창작한다는 점에서 수어문학과 겹치는 층

위가 있다. 그로 인해 농사회는 문자 문학 등을 농인 문학의 범주로 이해하기

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지만 문자 문학을 통해 농문화를 표현해 낸 

작품들이 있다.  

1) 농사회와 연결 고리가 있는 출판물

농사회 안에는 문자 언어인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을 통해 농인인 자신을 반추하

거나 농인의 삶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작품 수가 현저

히 적지만, 농사회가 자신의 이야기를 문학을 통해 드러내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농사회와 연결 고리가 있는 출판물이라고 해서 이들 모

두를 농인 문학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2) 기존 출판물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청인의 시선과 간섭에서 자유로운 결과물

29) 원문에는 ‘농문학’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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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회 일원 특히 농인 자신이 자신의 세계를 출판물로 세상에 내놓는 일은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다. 출판물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청인에 의해 주

도되는 영상 매체(방송이나 다큐, 인터뷰)는 기획자인 청인의 의도에 따라 농

사회의 진면목이 묻히거나 왜곡되기 쉽다. 게다가 영상 매체가 갖는 파급력도 

농사회에 대한 오류와 오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다. 반면 

출판물은 속도는 더딜지라도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

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인과 농사회의 존재를 세상에 제대로 

드러내고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농사회는 출판물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청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물론 한글은 한국수어 문자가 아니라 한국어 문자이므로 이 경로를 선

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출판물은 청인의 간섭과 그로 인한 왜곡 

없이 농인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므로 이 길에 도전하는 농

인들이 늘어난다면 농사회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이 어려워진 원인은 역시 지금까지 한국수어에 배타적이었

던 농교육 기조에 있다. 농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인 한국수어를 일찌감

치 배울 기회가 있었던 농인들은 자신 안에 내재된 언어 논리를 통해 제2언어

로서 한국어의 읽기, 쓰기를 잘 해낼 수 있는데 한국 농인들에게는 한국수어

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농인들이 

문자 문학을 자기표현의 도구로 선택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수어에 대한 농인

의 언어권이 보장될 때 오히려 작가의 길을 가는 농인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

이 분명하다. 

(2) 한계: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혼재

출판물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청인의 시선과 간섭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런 독립성이 농인의 삶을 왜곡 없이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동

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농인 작가도 드물거니와 그들의 작품 안에 일관된 

기조가 결여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이식받은 장애 정체성과 경험적으로 내재된 농정

체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독자들이 농인의 작품을 접하고

도 농인의 진면목에 다가서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 영역의 일부로서 농인과 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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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생기는 일상의 이야기를 어떤 

정체성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뭇 달라진다. 

‘농인은 듣지 못해 불편하고 불행하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온 농인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을 장애 정체성과 구분하여 

언어적 소수자로 명료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인 농

인들, 그리고 작가를 꿈꾸는 농인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떤 기조에서 쓰였는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1인 미디어 시대인 오늘날 

유튜브 창작자를 비롯한 1인 창작자들에게도 요구된다. 개인의 소소한 일상

이나 의견이 아닌 농인으로서 농사회와 한국수어에 대해 메시지를 남기고 싶

어 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기초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능동적으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농인 작가가 농정체성이란 기조 아래 자신의 작품을 창조해야 할 이

유는 없다. 그러나 농정체성에 기초하여 창조된 작품들만 농문화와 연결 고리를 

갖는다. 농정체성과 연결고리가 없는 추리 소설을 창작한 농인이 있다면 그는 문

화 예술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농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농사회의 여러 현

상을 풀어내었다면 그 장르가 무엇이든 그 작품은 농인 문학과 연결 고리를 갖게 

된다. 농사회는 많은 농인 작가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나 농인 작가가 많이 배출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문학이 모두 농문화와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농인의 삶과 철학이 반영된 문자 문학만이 농문화와 겹치는 층위를 갖게 된다. 

3) 제언

(1) 농정체성이 뚜렷하게 반영된 문학

문자 문학 출판물 하나가 농인 문학 범주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작품에서 농정체

성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특질

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삶에 대한 농문화적 해석

이 문학 작품에 녹아들어 있어 이 작품으로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를 환기한다면 

그 문자 문학은 농인 문학으로 받아들여진다. 농문화적 해석이란 자신을 언어․문

화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농정체성에 기초한 해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요구와 장애인으로서의 요구는 그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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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전달되는 메시지와 메시지의 영향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농인이 수어통역을 요구할 때, 그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언

어가 달라서’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듣지 못해서 요구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의 정체성은 장애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언어가 

수어임을 피력하며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의 정체성은 언어․문화 영역에 기

반하고 있는 것이다. 

농인이든 청인이든 농사회 구성원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 모두가 농인 문학일 필

요는 없다. 그러나 농인 문학을 지향한다면 농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담긴 기조가 장애 정체성인지 농정체

성인지, 자기 정체성의 핵심에 있는 것이 ‘농인인 나’인지 ‘청각장애인인 나’인지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정체성은 타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그 작업이 있어야 타자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문학 작품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인 문학은 그 도구가 수어이든 문자이든 농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농문

화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을 말하기 때문이다. 

(2) [한국수어-한국어 번역] 도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된 문학 작품이 많지 않다. 수어시도 최근

에서야 그 가치가 재조명되며 농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수어표

기체계(Sign Writing)의 경우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농인의 수어를 시각화하는 

수어 문자 기능을 한다. 그러나 수어 문자가 활발하게 응용되는 나라들은 많지 않

다. 브라질이나 독일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수어 문자가 활성화된 곳은 많지 

않다. 결국 농인의 삶과 심상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문자 문학에 도전할 농인 

또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욕구가 있어도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 농인의 삶과 농문화를 출판물로 남길 방법

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한국수어-한국어 번역] 도서 제작에 있다. 국내에서 출판

된 적이 있는 기무라 하루미 등의 농문화의 이해가 바로 그런 예시가 될 것이

다. 농문화의 이해는 일본 농인들의 담화가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들 일본 농인의 담화 내용을 몇 단계 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출판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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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식의 출판물은 한국 농사회에서도 충분히 기획하고 출판할 수 있다. 농인

의 인생을 회고하는 대담 형식의 자서전,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농인에 대한 인터

뷰 묶음 등 다양한 주제로 접근이 가능하다. 농인 스스로 문자 문학을 중심으로 한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 문학의 형태로 농문화와 농인의 삶을 청

인 세계에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신한 기획과 진지한 접근, 그리고 수준 높

은 번역이 빚어낸, 농인․농사회․농문화 관련 번역물들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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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수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1) 문화 수용, 농문화의 훼손인가 확장인가

문화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생성과 융합, 그리고 사멸의 길을 가는 유기적 실체

이다.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은 한, 많은 문화들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상호 간

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문화는 상호 간에 교환되고 융합되며 역사 속에 

살아남아 생명력을 이어간다. 농문화의 경우는 영토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청인의 문

화 영토 안에서 자신들의 특질을 지켜가야 하는 디아스포라적인 문화 특성을 갖고 

있다. 농인은 종종 농인들만의 세상을 꿈꾸지만 농인 부부의 자녀 중 9할이 청인으

로 태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농인들만의 물리적 영토가 세대를 거듭하며 유지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들의 문화는 청인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인 영토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농문화는 새로운 농인 세대의 유입으로 유지 전승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농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으며 

농사회는 이런 이유로 크든 작든 문화 수용을 선택해 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화 

교류와 문화 수용 속에서 농문화의 특질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화 수용의 결과가 농문화의 훼손인지 확장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결합한 한국수어가 고유의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 바로 그 척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수어는 농문화의 정수이며, 그 어떤 

문화 융합이든 한국수어를 훼손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그 결과는 농문화의 훼손

이 되기 때문이다. 농사회가 수화노래를 수용하는 이 현상이 농문화의 확장이 아

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자 문학은 한국수어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화노

래는 음악이란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한국수어를 가두기 때문에 한국수어의 주

요 특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노래는 농문화의 지평을 넓히

는 확장이 아니라 농문화의 희생을 강요하는 훼손인 것이다. 

2) 문화 수용과 한국수어의 위기

한국 농사회 내에서 농정체성과 농문화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농정체성은 장애 정체성과, 농문화는 장애 극복과 인권이라는 

주제와 엮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농정체성과 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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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농사회에 퍼져 나가기 전, 이미 소리 문화(청각 문화)는 농

사회에 들어와 그 뿌리를 깊이 내렸다. 이와 같은 소리 문화(청각 문화)의 유입은 

청인의 가치관을 농사회에 이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한국수어는 음악의 시녀 역할을 했으며, 시각적 특성에서 자라난 한

국수어 지명과 고유명사들은 청인의 가치관에 맞게 변경되었다. 예컨대 오늘날 각 

지역의 수어 지명은 ‘노골적이다’, ‘한자 뜻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 밀

려, 지명의 한자 의미가 수어 단어로 단순 치환되고 있다. 이렇게 대체된 지명

과 고유 명사 상당수는 외향만 수어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안에 반영되

어 있던 시각 중심의 농문화 특질은 사실상 거세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훼손이다. 그러나 이러한 훼손이 농인

의 가치관에 따른 것인지 청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인지 분별하여 훼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선택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은 농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3) 보전과 확장의 줄타기

농문화의 보전과 확장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농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청인 문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농문화는 확장성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개 문화에는 교류와 융합이 가

능한 부분과 고유 특질 보존을 위해 방어적인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결국 

보전과 확장을 위한 선택은 양자택일이 아닌 줄타기를 필요로 한다. 

이제 한국 농사회는 한국수어 고유의 특질을 유지하고 전승해 나가는 이 과업에 

주의를 기울이며 농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청인 사회에 알리며 청인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자기 문화의 가치를 모르는 공동체는 

문화를 잠식당하고 결국 소멸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제 농사회는 유형의 유산

만이 아니라 무형의 유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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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되어야 할 문화, 한국수어 

현실적으로 농사회가 청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부득이하게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나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인과 청인은 같은 시공간을 살며 소통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수용의 마지노선은 엄연히 존

재한다. 바로 한국수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수어의 보존이 담보되는 선 

말이다. 

이미 한국수어는 청인의 가치관이 개입되면서 연구와 연구물 그리고 현장의 담

화 모두가 훼손되고 있다. 게다가 농사회가 청인의 가치관과 농인의 가치관을 구

분하지 못한 채 청인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한국수어에 대한 착취와 훼손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농사회의 문화 수용 현상이 농문화의 정수인 한국수어를 훼손하는 방

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한국수어의 특질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농문화의 성쇠를 가르는 가장 중

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농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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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30)제12장

요 약

  이 장에서는 소수 언어이자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다루고,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찰하였다. 한국수어는 농공동체의 정

체성과 농문화를 지지(支持)하는 기둥이며, 농문화를 키워 내는 둥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수어는 시대의 거센 변화 앞에 점점 더 위태해져 가고 있다. 한글을 통해 한국수어를 논하고 

기록하다 보니 한국수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도 쌓여 가는 것이 농사회

가 직면한 현실이다. 정보들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왜곡된 정보의 파급 또한 빨라지고 광대해졌으며, 

그 정보위에 또 다시 왜곡된 창작물들이 쌓이고 있다. 

  농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는 또 있다. 바로 농사회로 유입되는 인구의 감소이다. 또한 수지한

국어의 확산도 농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농사회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

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회에는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소수문화의 담지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한 농정체성의 내적 기준 확립, 한국수어 보전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기다리는 농문화에서 

초대하는 농문화, 찾아가는 농문화라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농문화 거점을 전국

적으로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에 농

문화를 품어 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1. 들어가며

문화와 언어는 유기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문화와 언어는 어떤 도

구를 통해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면모와 가치를 드러낸다. 문화와 언어가 문화

30) 이 단원은 필자가 한국수어학회 2018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농문화와 한국수어｣를 가져온 것
이다. 일부 단어와 문장은 이 책의 방향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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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언어학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와 언어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 분야의 화두가 되어 왔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공동체가 있다는 것, 특히 그 공동체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 공동체와는 다른 특질을 내포한 유무형의 기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

는 그 기반을 문화라고 부른다. 개별 공동체가 가지는 문화의 고유성이 바로 그 문

화의 이름이 된다. 문화는 공동체의 존재 기반인 동시에 존재 양식이다. 문화는 공

동체를 지지(支持)하고 공동체는 문화를 살아 있게 한다. 그리고 그 문화의 근원으

로부터 흘러나와 문화를 고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언어학자인 클로드 아제주(Claude Hagège)는 그의 저서 언어들의 죽음에 맞

서라에서 “언어는 문화의 내용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문화를 구성하는 근본

적 요소”라고 말하며, 문화와 언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통찰을 내놓았다.

언어의 상실은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도구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 한 문화가 가지는 언어 표현들은 그 문화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문화 정체성

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까지 관계한다. 

(김병욱 역 2000: 276-277)

또한 그는 언어가 자기 위세를 잃을 때 변형, 대체, 소멸의 과정을 밟아 해체된다

고 하였다(김병욱 역 2011: 119-121). 이러한 해체 과정이 문화의 소멸을 의미하

지는 않으나 언어의 흥망성쇠가 해당 문화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임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위세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원어민의 자

부심, 사용 인구, 언어의 특질 유지 등이 언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일 것이다. 

2. 한국수어로 보는 농문화의 현주소

1) 한국수어와 농문화

한국수어는 농문화라는 대지에서 성장한 아름드리 숲과 같다. 대지는 숲에 자신

을 내어 주고 숲은 생명 있는 것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여 대지를 풍성하게 한다. 

숲은 대지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숲이 없는 대지는 황무하다. 한국수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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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동체의 정체성과 농문화를 지지(支持)하는 기둥이며, 농문화를 키워 내는 둥지

이기도 하다. 구화주의 교육이 지속되어 온 지난 100년 동안 농인들의 언어인 한

국수어는 저평가되고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농학교 기숙사와 종교 커뮤니티의 왕

성한 성장에 힘입어 한국수어는 전승되어 왔고 그 특질과 고유성을 풍부하게 유지

해 왔으며 그 안에서 농정체성과 농문화도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과학 기술의 발달과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농공동체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농학교 커뮤니티는 현저하게 약해졌으며 

농인교회로 대표되는 종교 커뮤니티도 약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커뮤니

티는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대체할 수

는 없다고 본다.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수어의 상호 교환과 확장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의 추세대로 농학교에 입학하는 농아동의 

수가 줄어든다면, 한국 농사회는 자신의 문화를 지탱하는 주요 커뮤니티 중 한 개

를 잃는 셈이 된다. 

한국수어의 확장성이 약화되면 한국 농사회에 뿌리내린 한국수어의 특질도 약화

된다. 우리는 이미 청인의 문화, 한국어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상처 입은 한국

수어를 마주하고 있다. 공동체가 약화되는 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농학교를 졸업한 20대 농인들 중에는 장년층 

농인들보다 어휘나 문법 사용 측면에서 수어를 풍부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보인다. 단순한 세대 차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어의 풍부한 어휘와 문법이 

사라진 그 자리를 수지한국어나 지문자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언어인 

한국수어는 시대의 거센 변화 앞에 점점 더 위태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위험 

요인이 농사회 밖에서 오는 것만도 아니다. 

2) 한국수어를 위협하는 것들

(1) 왜곡된 정보 양산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나 전자는 시각 경험과 그 양

식, 후자는 청각 경험과 그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세계가 놀랄 만한 표음 

문자(한글)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이 한글을 통해 한국수어를 논하고 기

록하다보니 한국수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도 쌓여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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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한 농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세상의 모든 연구물들은 그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간 한국수어에 대한 수

많은 논문과 연구물들이 나왔고 그중에는 한국수어의 참 가치를 드러내는 연구물

들도 많다. 반면 잘못된 전제 설정과 연구 방법으로 왜곡된 연구물들도 양산되었

다. 특히 음성언어를 잣대로 삼아 한국수어를 해부하려 한 연구물들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에게 한국수어는 열등한 언어이며 어떤 결함이 있는 언어라는 인

식을 심어 주었다. 이런 결과들은 연구자들이 청인이어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연

구자에게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다. 이제 와서는 

농인들도 기존의 연구물이 갖는 한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로 수용한 채 

잘못된 연구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을 소모하기도 한다. 음성언어가 연구의 잣대인 

이상 한국수어는 제대로 연구될 수 없다. 언어학적인 접근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연구물은 한국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대

등한 언어라는 명제는 그저 달콤한 빈말인 듯하다. 농사회는 한국수어에 대한 바

른 이해와 전망을 담고 있는 연구물들을 구분해 내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 왜곡된 정보 수용

구화주의 혹은 청능주의를 주입받고 자란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

어에 양가감정을 가지기 쉽다. 농인들은 한국수어로 소통하여 지적 자산을 습

득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뚜렷하게 느낀다. 그러나 

한국어의 ‘위세’(김병욱 역 2011:0) 앞에선 마냥 위축되고 만다. 클로드 아제

주는 이런 현상의 기저에 ‘수치심’이 있음을 간파하고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특히 어느 언어든지 신어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하기만 하면 바로 이러한 힘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언어가 현대성을 표현하는 데 적

합하지 않으며 추상개념들을 표현할 수 없다고 믿는다.

(김병욱 역 2011: 197)

지금 한국 농사회가 한국수어에 대해 갖는 인식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

한 인식은 한국어 중심의 비교와 연구, 즉 다수자인 한국어 화자의 시선과 평가가 

개입된 것으로 많은 농인들이 이런 평가들을 수용하고 따라가고 있다. “한국수어

는 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배우려면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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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사투리가 심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표준수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수어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우므로, 문장식 수화(수지한국어)도 필요하다.” 

등과 같은 명제들이 최근 농사회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논리는 언어학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이런 논리들이 여러 연구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가

지고 시작한 사업들은 잘못된 어휘집을 양산하였고, 이 어휘집들이 한국수어나 표

준수어로 공식화됨으로써 한국수어 생태계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 우

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이 어휘집들이 주는 피해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정

보들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왜곡된 정보의 파급 또한 빨라지고 광대해졌으며, 그 정

보 위에 또 다시 왜곡된 창작물들이 쌓이고 있다. 

지금 한국수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사업들은 언어학적 접근과 연구 방법으로 수

어 말뭉치류, 그리고 한국수어 1세대라 할 수 있는 고령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

어 구술류 등을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런 연구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 온 연구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농사회는 위에서 다룬 모든 문제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을 이

미 마주하고 있다.

3. 도전에 직면한 농문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농사회는 다음 세대에도 자신들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공동체가 문화적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소수 

민족, 특히 지리적 영토를 갖고 있지 않는 농인 공동체들은 인류사적 변화의 

높은 파고 앞에 서 있다. 농사회는 문화 소멸의 전조 현상에 직면해 있다. 바

로 유입 인구의 감소이다. 

1) 유입 인구의 감소와 그 원인

농사회에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농학교 농학생 수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1/5∼1/6 수준으로 줄었다. 농학교에 유입되는 농학생 수의 감소는 

결국 종교 커뮤니티로 유입되는 인구의 감소로 연결된다. 현재 농아인협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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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당수는 40대 이상의 장년층이며, 종교 커뮤니티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

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사회로 유입되는 인구의 감소가 주는 영향이 지금 

당장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문화가 지리적 영토 없이 오직 

전승 가능한 인구 유입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유입 인구의 

감소로 문화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일련의 흐름을 멈추거나 거꾸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입 인구 

감소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1) 의료 기술의 발전

인류의 과학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농사회

에도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왔다. 의료 기술과 지원 체계의 발달도 농인과 청인 모

두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윤리적 합

의와 통제보다 더 빠르게 달려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 지능과 유전 공학

의 발달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세상이 농사회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 

과학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수자인 청인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농인과 농사회를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의 집단’으로, ‘수어는 음성언어 대신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소통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농인 스스로가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 인식’하고 자신의 언어인 ‘수어를 음성언어보다 열등하게 생각’하는 한 기술 문

명은 장애를 없애는 쪽으로 사용될 것이고 그 큰 흐름에 휩쓸려 농문화 소멸을 향

한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2) 인공와우 수술과 통합교육 패러다임

지구촌 곳곳에서 농사회는 인공와우를 화두로 저항과 논쟁과 수용의 길을 걷

고 있다. ‘인공와우 수술은 농문화의 말살’이라는 거부감과 위기감이 농사회 내

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인공와우 수술의 안정성 문제, 윤리․철학적 숙고

와는 별개로 수술을 받은 당사자들, 특히 수술을 받은 농아동들을 농사회의 구

성원으로 흡수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아동의 상당

수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그 부모가 농인이든 청인이든 상관없

이 통합교육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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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한국수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농문화와 괴리된 채 성인이 된다. 이렇게 사회에 나온 아이들은 정체성을 

고민하고 장애학과 인권을 논하며 나름의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애쓴다. 이들을 

한국어로 자신의 세계관을 쌓은 사람들이다. 분명 한국수어로 자신의 세계관을 구

축한 농인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선택지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며 생애 한 번쯤은 농사회

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애써 본다. 그러나 농사회는 과거의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

고 있다.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농사회에 남을지 아니면 주변인으로 물러날지를 

결정하게 말이다. 그러나 지금 농사회가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농사회로 유입되는 인구는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며 농문화의 

내적 영토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농사회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을 농문화에 

초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 유입되는 구화 사용자들이 농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수지한국어에서 한국수어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2) 수지한국어의 확산과 원인

지구상에서 영어라는 언어의 위세를 넘어서는 언어는 아직까지 없으며 한국어도 

영어의 간섭과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영어라는 외적 도전과 신세대

의 언어 파괴적인 한국어 사용이라는 내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특질과 흐름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국어마저도 인구 절벽에 당면한다면 그 운명

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소수 중의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의 위상과 

운명은 어떠하겠는가. 

한편 인구 감소의 문제와 별개로 주의를 기울이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양상이 바뀌지 않는 현상이 농사회에 있다. 바로 수지한국어의 사용 확산이다. 

(1) 피지배 언어로서의 경험

한국수어는 오랫동안 억압과 간섭에 시달려 왔다. 지금의 농장년층은 한국수어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국수

어를 가장 풍부하게 누리고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침해를 인지하

고 방어하는 데에 소극적이다. 지역의 거점 수어통역센터가 그간 농인들이 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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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온 지명(농문화가 잘 드러나는 수어 이름)을 지명이 갖는 한자 의미를 따라 

바꾸는 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지문자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조어의 확산, 청인

의 시선과 한국어의 관점에서 거부감이 드는 수어 사용의 위축 등 한국수어의 특

질을 훼손하는 선택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원어민은 많지 않다. 농인들이 

이런 현상에 호도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한국

수어가 갖는 위상과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이기도 하

며 다수자인 청인들의 언어 위세에 눌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지배 언어를 가진 이들의 간섭

농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청인들의 수지한국어 사용과 농문화에 대한 몰이

해 또한 한국수어를 교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서는 수지한국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신의 수지한국어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고유성을 가진 언어인 한국수어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닐뿐더러 한국수

어 원어민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3) 하위 사용자들의 증가

농사회에 뒤늦게 유입된 구화 사용자들도 수지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한국수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은 청인들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익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며 이들이 한국수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농사회 내에서 수지한국어 사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4) 미디어 발달의 그림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수지한국어가 빠르게 확산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수어 관련 영상들 중에

는 유용하고 좋은 콘텐츠들도 있지만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오류와 오해를 양

산할 만한 콘텐츠들도 많이 있다. 기록된 것들은 가치를 지니게 되기 마련이다. 무

가치한 것들도 기록으로 남게 되면 어느 순간 가치 있는 대상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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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를 위한 선택

1) 패러다임의 전환

(1) 농정책의 전환 

농사회는 거의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농사회의 미성

년은 특수교육, 장년층은 사회복지, 농사회를 향한 모든 정책과 지원도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결정되어 왔고 농인 당사자들의 자기 이해도 이 해석을 넘어서지 못했

다. 그러나 이제 농사회는 언어․문화적 소수자라는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장

기적인 전망과 정책을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어떤 면에서 농사회는 선택

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의 대상으로서 계속 몸집을 부풀릴 것인가, 

아니면 언어․문화적 소수자에 걸맞은 존중과 지원을 요구할 것인가를 선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무엇이 농사회에 

밝은 미래를 가져올 선택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화두를 

붙잡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다 보면 더 좋은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2) 농정체성의 내적 기준 

언어․문화적 존재로서의 ‘농인’은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걸까? 이 물

음에 대한 저마다의 대답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정체성이 공동체와 개

인의 상호 작용인 동시에 개인의 수용과 선택이기도 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공와우 수술 여부, 한국수어 능력 수준, 농인 사회와 청인 사

회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은 농정체성에 대한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인공와

우 수술은 했지만 한국수어 원어민인 A, 한국수어 화자로 성장했지만 언제나 

청인이 부럽고 듣지 못하는 자신이 미운 B, 노인성 난청으로 농사회에 발을 

들였는데 수어는 잘 못해도 농공동체에 있을 때 더 편안한 C 등 이런 다양한 

개개인의 농정체성 유무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반면 한국수어에 대

한 애착과 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 농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은 농정체성의 유

의미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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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정체성을 ‘몰입 정체성 대 이중언어․이중문화 정체성’의 구도로 해석

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몰입 정체성을 

거쳐 가는 기초 단계 정도로 이해하고, 이중언어․이중문화 정체성을 더 성숙

한 정체성인양 바라보는 풍토는 이 이론의 원 취지에 맞지 않다. 몰입 정체성

은 농인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몰입 정체성은 폐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 제대로 형성된 몰입 정체성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회복 탄력성으로 

드러난다. 어쩌면 지금은 농정체성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름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른다.

(3) 한국수어 연구 방법론과 연구 윤리

앞서 밝힌 한국수어의 당면 과제들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물에 대한 철저

한 비판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좁은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연구하다 보면 연

구자들도 이해관계와 인맥 안에 갇히기 쉽다. 그렇다고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을 통

해 연구물을 검증받기도 쉽지 않다. 한국수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을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먼저 이 길을 걸은 연구자들이 다시 자

신의 길을 되짚어 보며 쓰린 복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일종의 한

국수어 연구 백서를 만들어 보는 것은 불가능할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연구

자들 간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한국수어 관련 학계는 농당사자와 함께하는, 궁극적으로 농인 당사자가 주

도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농인들이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농인 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윤리를 세워야 한다. 농인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소모되지 않고 성장하며 정당

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학계가 뜻을 모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희생

을 감수하기 바란다. 

2) 선택과 집중

농공동체는 농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하여 분명한 정책 노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구화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농사회에 초대하여야 한다. “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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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죽음은 분명 물리적 공동체의 죽음이 아니다. 한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

어를 취하는 인간 사회가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언어의 죽음은 집단적 현상이다.”(김병욱 역 2011: 121)라고 한 클로드 아제

주(Claude Hagège)의 견해처럼, 언어의 소멸이 물리적 공동체의 소멸은 아닐 

수 있으나 언어가 소멸된, 즉 다른 언어로 대체된 물리적 공동체는 결국 대체

된 언어와 해당 문화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농사회 인구 유입에 

적극적이되 농공동체가 담보하고 전승하여야 할 내적 유산이 무엇인지는 분

명히 해야 한다.

(1) 농문화 거점 구축

‘소리를 보여 주는 사람들’은 농사회가 아직 시작하지 못한 ‘농문화 거점’ 역

할을 하는 대안 교육 기관이다. 현재로서는 이곳이 농아동에게 한국수어를 지

원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기존 종교 커뮤니티 안에도 농아동을 지

원(돌봄)하는 곳들이 있으나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아닌 한

국수어로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거점의 조직과 내용이다. 공간은 지자

체와 농아인협회 등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언급하

지 않겠다. 농문화 거점을 세우는 목적은 농사회로 유입을 유도하고 농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직과 내용은 행정 실무, 

이론 연구, 인력 양성과 파견 업무,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의 부서를 염두에 두

고 채워 가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아낼 방향과 내용이다. 농

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사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한국

수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농사회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초대하는 농문화

청능주의, 인공와우 수술과 통합교육 패러다임 등으로 농문화와 접촉하지 못하

고 성인이 된 구화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고 농사회

가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농사회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미 농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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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할 대안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유입 인구를 

마냥 늘리려고 애쓰기 전에 새로 유입되는 구화 사용자들이 농정체성을 함께 누리

고 수지한국어에서 한국수어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이 선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과제를 해결할 연구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3) 찾아가는 농문화

수지한국어에 경도되지 않은 한국수어 사용자가 30년 후에 과연 얼마나 남게 될

까?! 더 이상 농아동들은 농사회(농학교)로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은 농사회

가 농아동들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아동에게 한국수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주었다. 물론 실제

로 시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이 여전히 많고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회는 농문화 거점과 향후 배출될 농인 수어 교원들을 통해 방문 

학습 혹은 공부방 서비스 형태로 농아동과 접촉하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찾아 주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에 인공와우 관련 홍보물과 한국수어 교육 서비스 

홍보물은 반드시 함께 배치되도록 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관련 해

당 민원인에게 의무적으로 농문화 거점 센터 정보와 한국수어 교육 서비스 홍

보물을 제공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법적 의무 조항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농문화 거점이 우선 구축

되어야 한다. 

5. 맺으며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그의 저서 문화의 패턴에 디거 인디언 추장 

라몬과의 대화를 아래와 같이 남겼다. 

어느 날 라몬은 메스키트 열매를 갈아서 도토리 수프를 만드는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 “태초에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흙으로 만든 잔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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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잔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마셨어요.” (중략) “사람들은 모두 그 잔으로 물을 뜹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은 달라졌어요. 우리의 잔은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잔은 깨어졌습니다.> 부족민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 가령 식사의 가정 

내 의례, 경제 체제의 의무 사항,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승계되는 의식들, 곰춤에서의 빙의

(憑依) 상태, 옳고 그름의 기준,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의 형태와 의

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몬 노인은 아직도 정력적이었고 백인들과의 관계에서 지도자 

노릇을 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이 멸절되었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

만 그의 마음속에서 생명 그 자체, 사람들의 기준과 믿음의 기반이라 할 어떤 것이 사라졌

다는 뜻이었다. 물론 다른 잔들이 남아 있고 그걸로 같은 물을 퍼낼 수 있겠지만 그 상실

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잔의 일부에다 뭔가 보태고 잔에서 일부 떼어내

서 수리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물잔은 통으로 나오는 것이고 어

느 한 부분이 훼손되면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있

는 잔이었다.

(이종인 역 2008: 56-57)

언어는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문화 공동체의 보루다. 한국수어는 농문화라는 대

지에서 자란 생명이다. 동시에 한국수어는 농문화를 품고 길러 내는 둥지가 되어 

왔다. 소수 공동체들은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작지만 소중한 집단들이

다. 그러나 열대 우림이 급속히 줄어들고 생명체들이 멸종되는 현상 못지않게 소

수 문화의 사멸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문화의 소멸로 연결된다. 

물리적 감소(인구)가 없어도 문화의 소멸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그 전조 

현상은 언어의 위세 상실로 인한 해체 과정이며, 언어의 상실은 당장은 아니

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문화 전체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김병욱 역 2000: 

278).

지금의 한국 농사회, 농문화와 한국수어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

청난 인류사적 변화 앞에 놓여 있다. 이 엄청난 파고를 이겨 내고 다 피워 내지 못

한 문화의 꽃을 피워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신념과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말이 무엇이든 농사회의 구성원이자 농문화의 목격자인 

우리 모두는 이 문화와 언어가 담긴 잔이 깨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승되도록, 더 

나아가 이 잔을 품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다. 그저 

‘흙으로 만든 잔’일지라도 그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생명을 담은 성배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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